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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개회사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구 대구남구청장입니다.

오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조정식 국회의원님, 협의회 공동으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자리를 빛내 주시고, 평소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김용민 

국회의원님, 이광희 국회의원님, 이해식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강연과 발제, 토론을 해주실 교수님과 전문가, 활동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87년 헌법 체제는 산업화 민주화란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디지털과 AI 혁명 

등 격한 사회변화와 달라진 국민의 삶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대통령 권한분산,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 등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권력 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 논의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채 유리된 것이었으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 논의는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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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미래 기술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은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로 강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개개인 삶과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시대적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는 기존 개헌 논의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디지털 권리를 신장･강화하고, 시군구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국민의 삶을 살피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기 위한 

공론화의 장이기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경험적으로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적 위기 등 중앙의 파고를 지방이 늘 

감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존재하는 가치이며‘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진정한 주민주권과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개헌’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행사 준비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조정식 

국회의원님,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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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개회사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반갑습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성찰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대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디지털 기본권을 87년 헌법에 

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헌 토론회는 과거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시민헌법이자 민주화의 결정적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심화되는 불평등,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그리고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존 헌법 질서는 더 이상 충분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디지털 사회에서의 기본권은 87년 헌법이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과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87년 시민헌법의 결함을 보완하여 사회 변화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써의 새로운 미래헌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주도의 상시 개헌 시스템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의회 

제도화가 절실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세 가지 방향에서 개헌 논의를 심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 헌법입니다. 포용과 연대, 그리고 시민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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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는 헌법적 틀을 논의할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 지방분권과 연방적 거버넌스를 담아내는 분권 헌법입니다. 중앙 집중 구조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 구조를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본권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미래 대응 헌법입니다. 도넛 경제, 다핵 

도시권 거버넌스, 그리고 회복력 있는 사회 구조를 헌법적 원칙으로 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을 여는 자리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서로 배우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다음 장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리라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이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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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환영사

조정식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 국회의원 조정식입니다.

오늘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 ‘약속의 정치’와 ‘책임 행정’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뿌리내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 또한 헌법이 단순히 국가 

운영의 원칙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개헌의 청사진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공론의 장입니다.

현재 우리의 1987년 헌법은 ‘민주화’라는 위대한 성취를 담아냈지만, 이제는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고도화된 지방자치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와 주민참여의 확대가 헌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고, 주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단순한 

공간의 재편을 넘어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는 자치분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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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향하는 개헌은 지방분권을 통한 ‘공간의 정의’와 디지털 기본권을 통한 ‘미래의 

정의’가 하나로 만나는 재구조화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87년 헌법체제를 넘어, 지방분권과 미래 혁신의 가치를 헌법에 오롯이 담아내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회의원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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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축 사

우원식 

국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우원식입니다.

먼저,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주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정식 국회의원님과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공의제연구소 오름을 

포함하여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조강연의 진행을 맡아주신 최광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세션 좌장을 

맡아주신 송창석 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님과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강연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이후 약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변화를 겪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10차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헌법은 AI가 눈 앞의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삐삐를 

쓰고 있는 꼴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운영의 대기본 원칙인 헌법을 재설계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빈틈을 메우고 

복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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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의 선고가 곧 이루어지는 만큼 내란 재판 선고 이후에는 12.3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사실상 전 국민들의 합치된 의사로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12.3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논의 국면이 곧 마련될 것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 

논의를 위한 전제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개헌 토론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신 만큼 개헌에 대한 여러 고견을 

제시해주신다면 향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국회의장 우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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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개헌과 시민의회

김상준(경희대 명예교수)

1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

사회 여러 층에서 이번 개헌에 거는 기대가 크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근 40년 동안 민주주의라는 

룰을 실험하고, 실행하며, 살아왔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보완되어야 할 점들도 구석구석 많이 

알게 되었다. 

더구나 이번 개헌은 12.3 불법계엄을 용기있고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가능하게 된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대가 더욱 크다. 

이번 불법계엄 사태를 이겨내는 과정에서—아직도 그 과정이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오늘날의 대

한민국 국민이 과연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도 보다 분명해졌다. 무엇보다 1987년을 가능하게 했던 

민주화 정신이고, 그 정신이 구현해낸 민주적 제도, 가치, 관행들이 있다. 그러나 87년 민주화 이후 

오늘날까지 그 민주적 제도, 가치, 관행들은 결코 애초부터 완제품으로 주어진 것도, 이후 하나씩 하

나씩 선물로 주어졌던 것도 아니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씩 부분적으로 쟁취해왔던 것이다. 

87년 민주화부터가 무서운 탄압을 이겨내고 거의 기적처럼 어렵게 차지하게 된 부분적 공간이었다. 

민주화에 대한 저항은 87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따라서 87년 이후 지난 39년은 민주화의 진전

과 그를 가로막는 저항 간의 밀고당김이 부단히 이어졌던 시간이었고, 그 밀고당김 속에서 민주적 

제도, 가치, 관행이 더욱 단련되고 숙성하게 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87년 민주화 정신이란 민주적 헌법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87년 시민항쟁이 무엇에 대항

했던가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 79년, 80년 전두환 신군부의 무력 정권찬탈과 반헌법적 헌법 창출 

전 과정에 대한 부정과 응징이었다. 그 모든 과정과 방식이 반헌법적이었다. 그 방식은 물론 박정희의 

5.16과 10월 유신 수법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었다. 따라서 87년 민주화는 단지 전두환 정권의 반헌

법성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라 쿠데타로 시작한 박정희 집권 18년의 반헌법성에 대한 부정이요 단죄

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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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야말로 최소한 1960년 4.19 이래 대한민국 민주주

의를 지켜온 폿대요, 지향이었다. 그 수호의지는 오랜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 모두를 이겨내고, 이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중심으로 분명히 자리잡았다. 성숙한 민주적 제도, 가치, 관행이 이를 역행하려는 

힘과 논리에 대해 분명한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12.3 불법계엄과 그 이후 지지 세력이 보여준 모습과 논리였다. 지난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총리에게 내린 선고문은 12.3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와 그 추종 세력에 의한 내란’ 즉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벌이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

을 정도로 위험성이 높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의 선례는 1972년 

소위 ‘10월 유신’이었다. 국가의 위기를 부르짖고 국회를 해산하여 세계 역사상 역대급 독제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윤석열은 이것을 반복하고 싶었다. 박정희의 반헌법적 국회해산과 반헌법적 유신헌법 

제정에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지지해주었다. 그 모든 절차가 반헌법적이었음에도 그러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제도, 가치, 관행의 내면화는 아직 오늘날만큼 숙성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다. 당시 민주파는 소수에 머물러 어렵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2025년은 전혀 달랐다. 계엄 직후 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계엄에 반대했고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쳤다. 1년이 지난 현재도 그렇다. 그러나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결

의에 따라 계엄이 철회되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지지세력을 규합하

려 하였다. 그러나 12.3의 비상계엄은 그 허다한 불법성으로 인해 이미 그 자체가 ‘위로부터의 불법

계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 여러 부분에 그러한 헌정질서 교란 행위를 선동, 고무하려 하였다. 

상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판결문에서 그 유형을 아래 넷으로 분류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

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

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

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 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

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네 범주의 사람들은 여전히 다중의 위력에 의한 반복적 행동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실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부정선거론, 빨갱이 타령은 결국 선거도 정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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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러한 역주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다. 

선거와 정당을 무력화시키고 1인 통치 1당 통치를 영구화하는 독재 장치를 우리는 이미 유신헌법을 

통해 소상히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그 유신헌법 체제와의 투쟁에서부터 본격적으

로 단련되고 숙성되었다. 이어 피로 집권한 전두환 체제를 물리쳐 민주화를 이뤄냈고, 민주화 이후에

도 자꾸만 되돌아오는 독재회귀 세력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졌다. 

이어질 개헌의 의미는 무엇보다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배운 교훈, 즉 반복적으로 돋아나는 독재회

귀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 있다. 지금 국민통합이란 민주지향과 독재지향의 동거가 아니다. 독재로 

돌아가는 길을 영구히 패쇄한 후, 민주적 헌정질서 위에서 정당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는 것이다. 이번 개헌의 의미도 거기에 있다. 

2 시민의회와 국민통합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현상이지만, 한국의 시민의회 운

동은 독자적 기원을 가지고 성장했다. 첫 민주정부 시절부터 경험했던 기득권 세력의 강한 저항과 

방해를 뚫고 나갈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아울러 활발해진 시민사회의 힘이 내부 갈등에 빠지지 않고 

그 힘을 지혜롭게 모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기도 했다. 애초의 취지가 어려울수록 

민주적 원리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뤄내자는 것이었다. 그 민주적 원리란 “민주주의가 

봉착한 문제는 민주주의의 확장으로 풀어간다”는 것으로 요약할 있다. 어디서 가르쳐 줘서가 아니었

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오랜 경험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선거로 

야당이 집권하게 된 시점에 이르러 곤경에 빠진 민주주의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궁리 끝에 나온 것이 ‘층위무작위 추출을 통해 구성한 미니공중의 숙의’라는 방법이었다. 

2005년의 첫 제안에서 2017년 공론화위원회라는 방식으로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

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더라도 만일 첫 민주정부 시기에 빈발했던 의약분업, 부안 핵폐기장 문제 등 

폭발적인 사회갈등에 시민의회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면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얻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정해볼 수 있다. 그랬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경로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었다. 

한국에 시민의회 아이디어가 널리 확산되었던 계기는 2016~2017년 촛불혁명 기간이었다. 당시 

‘탄핵은 국회에서 개헌은 시민의회가’라는 구호가 널리 퍼졌다. 때마침 아일랜드에서 헌법개정 제2차 

시민의회(2016~2018)가 개회 중이었다. 아일랜드 제2차 시민의회는 헌법조항 개정에 성공한 대표

적 사례로 꼽힌다. 국민참여개헌, 시민의회개헌은 이미 그때 널리 운위되던 말이었다. 박근혜 전대통

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후 한 달이 채 안 된 2017년 1월 5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언회(개헌특위)가 

여야 의원 36인으로 출범했고, 2월 25일에는 민주당 개헌특위 위원인 김종민 의원이 우원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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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12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유권자 중 무작위추출방식으로 2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헌법개정안 작성을 위한 대한민국 시민회

의를 구성한다고 하였다(법안 제4장 시민회의, 제5장 시민회의 회원의 선정과 사임). 시민의회를 통

한 헌법개정의 발상이 이미 국회 입법안에 반영되기게 이른 것이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개헌에 대한 뜻을 접었고, 이후 바퀴가 하나 빠진 개헌특위는 지지부진 덜컹거렸고, 결국 

2018년 6월 아무런 합의도 성과도 없이 활동 종결, 해산하고 말았다. 

대선후보들도 ‘국민참여개헌’(문재인, 안철수) ‘헌법개정시민의회를 통한 개헌’(심상정)을 약속했

다. 문재인 후보는 당선 후 그 약속을 지키고자 2018년 2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약식이나 몇 차례의 시민숙의회의를 거쳐 3월 22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개헌에 뜻이 없는 야당의 비협조 속에서 2018년 5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2/3에 미치지 못해 (114명 참석) ‘투표 불성립’ 처리되고 말았다. 

이상은 국회와 대통령이 시민의회의 방법을 통해 개헌을 한다는 발상이 이미 당시 한국에서 분명히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에 의해 소집된 2017년 7~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시발로 이후 각급 지자체와 행정부서 또는 의회에서 소집된 각종 공공의제

를 숙의하기 위한 시민의회는 70여 회에 이른다. 

이 기간 해외에서의 시민의회는 주로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크게 활성화되어 왔다. OECD의 숙

의민주주의 데이터베이스(Deliberative Democracy database, 2023)는 733개의 민주적 미니공중

=시민의회(DMP, Democratic mini-public) 사례를 보고 하고 있다. 우선 시민의회의 사례수

(number of cases)가 이 정도로 켜졌다는 것은 시민의회가 이미 실험적 단계를 넘어안정적 제도로 

정착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례 

중 진행 중 불화와 충돌로 회의가 종결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해산되거나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된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이가 있다면, 높은 수준의 구체적 합의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그보다 낮지만 포괄적이고 넓은 합의에 도달하느냐의 차이, 그 스펙트럼에 있을 

뿐이다. 

국내외의 많은 사례들이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민의회란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훌륭한 

기구라는 사실이다. 국회에서라면 정당 간의 이해관계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안들에 대해 시민의회는 숙의를 통해 반드시 지혜로운 합의에 도달한다. 한국의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하여 국내외의 많은 사례는 시민의회에 선정된 참석자들이 보여준 공적 책임감의 정도는 (당초 

냉소적 내지 부정적 예측에 비해) 매우 높다. 출석율도 애초 예상에 비해 놀랄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렇게 된다. 동서를 불문하고 잘 준비된 시민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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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은 참석한 시민의회 참석자들의 절제된 모습이다. 법원이든 어디든 헌법기관에 난입하여 난동

을 부리는 맹동주의자들의 태도와는 선명하게 대조된다. 자신이 어느 한쪽 집회의 일원으로 그 자리

에 참석한 것이 아님을,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어떤 깃발을 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아마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평소에 자신의 깃발

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설혹 마음속에 선호하는 어떤 깃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일단 각자의 깃발을 내리고 다른 시민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한 시민으로서 

모인다. 큰 인구층에서 추첨 선발되었다는 익명성도 작용한다. 그 사람이 어떤 깃발을 들었는지 아무

도 알지 못하고, 그런 사실이 중요한 분위기도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찬반 양편으로 나뉘어 한 치도 

밀리지 않으려고 벌이는 피 튀기는 ‘논쟁’이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사를 건 배틀’의 태도와는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필자가 처음 시민의회를 제안하였을 때는 후일 이 정도로 일관된 안정성을 보여줄 것까지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는 다소의 어려움과 혼란

이 따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시민의회의 초기 시험 단계를 이미 충분히 거쳤다. 첫 

시험 단계였음에도 큰 혼란 없이 오히려 매우 질서정연하게 회의가 시종 진행되었다. 문정부 이후 

시행한 70여 회의 공론화위원회 실험부터가 그렇다. 이러한 행사를 전국이든 지방이든 훌륭하게 수

행해낼 수 있는 역량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이미 입증했다. 

3 국회, 시민의회, 국민발의가 함께 가는 국민통합개헌의 경로

여러나라의 헌법개정 경험에 대한 최근의 비교연구들이 합치하는 지점은 의회와 시민의회가 함께 

하면서 국민발의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형식이 가장 통합적이고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

에 대해 한국 정치계와 시민사회계 역시 폭넓게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아니 2016~2017년의 촛불혁명 이후 한국의 개헌에 대한 일반여론도 분명하다. 국회

의원과 몇몇 정치인의 뜻만으로 이뤄지는 과거와 같은 밀실개헌이 아니라 폭넓은 국민참여에 의한 

개헌을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회와 시민의회, 그리고 국민발의가 잘 혼융된 한국형 개헌방식

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이러한 개헌방식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분명 세계 민주주

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K-Democracy의 대표적 상징이 될 것이다. 

이하 지극히 실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보겠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아일랜드 헌법개정 시민의회의 경우 제1차(2012~2014)에는 10개 의제, 2차

(2016~2018)에는 5개 의제를 논의하였다. 그렇지만 당면한 한국의 개헌은 그보다 포괄적인 개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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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다루는 의제의 수는 10여 개를 훌쩍 넘을 수 있다. 과연 이렇듯 포괄적

인 개헌논의를 시민의회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여러모로 생각해본 문제다. 

미리 답한다면, 국회와 시민의회가 잘 협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와 각 정당이 이미 상당히 

준비된 개헌안을 가지고 있고, 사회 주요 단위들도 자신들의 개헌적 요구를 정비해왔다. 87년 개헌 

이후 근 40년이 지나면서 주요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다듬을 충분한 시간을 가졌

다. 이제 그 안을 꺼내놓고 공론장에서 경합하면 된다.

현행 헌법상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하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이 있지만, 이재명 대

통령은 개헌논의를 국회가 주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의 개헌 논의는 국회개헌특위 36명에

서 시작해서 완결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국회개헌특위가 국민참여 개헌을 이끌어야 

한다. 그동안 국회 또는 국회개헌특위는 여러 방식으로 개헌논의를 하여왔다. 그중 국회 개헌자문위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국회에 설치되었던 개헌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제18대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8년):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 이후 국회 중심의 개헌 준비를 목적으로 1년간 활동했다.

제19대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2014년):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했으며, 김철수 서울

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헌법 전문부터 통치구조까지 전반적인 개정안 시안을 발표했다.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7년): 국회 개헌특위 산하 자문기구로, 사법부･

정당･선거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며 방대한 개헌 보고서를 제출했다.

제21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2023년):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으로 창설되

어 개헌 기초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했다.

제22대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2024년):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으로 출범하였으며, 2025

년 4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등을 포함한 자문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중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장 포괄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한 것은 2017년의 국회개헌특위 산하 자

문위원회의 활동이었다. 자문위는 2017년 2월~11월 동안 2개 소위 6개 분과로 나뉘어 136회의 분

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하였다. 각 소위와 분과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소위원회 : 기본권･총강 분과, 경제･재정 분과, 지방분권 분과

제2소위원회 : 정부형태 분과, 정당･선거 분과, 사법부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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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2018.1월 내놓은 460여쪽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6개분과 논의에

서 큰 쟁점이 제기된 영역은 주로 대통령의 권한, 정당과 국회의 특권과 권한, 그리고 감사권과 지방

분권 영역 등 4~5개로 집약된다. 이미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다루게 되면 훨씬 빠른 

시간에 재정리할 수 있다. 최근 사법부 문제와 같이 새로 제기되는 의제를 몇 가지 더하면 된다. 

이제 구체적인 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다.

다가올 개헌은 먼저 국회 개헌특위가 각계각층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의회에 부칠 예비개헌안을 완성해야 한다. 2017년 자문위의 6개분과의 틀을 그대로 가져와도 무방하

다고 본다. 단 자문위 구성은 각계각층의 요구가 2017년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

가 필요하다. 36명의 개헌특위 위원은 반드시 6개 소위에 하나는 반드시 소속되어 각 소위의 개헌안 

정리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개헌특위위원들이 개헌안 초기 성안 과정부터 더욱 책임있는 자세

를 가져야 한다. 물론 이 예비개헌안은 자문위 단계에서 합의된 조항도 있겠고, 합의되지 않고 2~3개

의 안이 병립하는 조항도 있을 수 있다. 국회에 다수 정당이 존재하고, 사회적 이해가 다양한 만큼 

이것은 오히려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시민의회가 주로 숙의하게 될 대상은 이렇듯 하나로 합의

되지 못한 쟁점안들이 될 것이다. 쟁점 조문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각 안을 대표하는 측은 각자 책임

있게 자기 안에 대해 시민의회 참석자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매 쟁점 조항마다 이러한 과정

을 몇 차례 계속하면 시민의회 논의는 어느 한편으로 점차 합의에 접근한다. 또는 이 과정에서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수정안이나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 이번 개헌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헌법개정안 제안 방식이 있다. 국민직접발의

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상 국민발안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발안은 아직 법적규정력

을 갖지 못한다.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국민발의의 과도적 양식 정도로 간주될 것이다. 국민발안은 

개헌특위 자문위 단계에서부터 가동하여 시민의회 개회기간에도 열어두도록 한다. 개헌 논의 과정에

서 검토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유효한 발안의 기준은 일정 수의 동의서명자를 법으

로 정하면 된다.1) 이 유효 발안자는 발의 내용이 논의될 때 자문위 또는 시민의회에 초대되어 발의 

취지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개헌특위는 자문위 그리고 시민의회 논의 단계에 이미 주도적으로 관여하

고 있는 상태다. 자문위원들 그리고 시민의회 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하나씩 합

의해가는 것이다. 최후의 단계는 역시 다시 국회 개헌특위로 다시 돌아와 개헌특위 내부에서 개헌정

1) 연명을 받는 체계적인 국민발안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광범한 의견수합도 이미 여러나라에서 경험이 쌓여있다. 이 의견들을 

수합하고 분류 정리하여 개헌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도 판단자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전문기술영역에 속하므로 길게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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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헌특위의 합의를 득한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부

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더욱 낮을 것이다. 

이러한 개헌 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이 우선 완비되어야 한

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법으로는 김종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

차에 간한 법률안>(2025.5.20.일 발의)과 김성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

률안>(2025.7.16.일 발의)이 있다.2) 김종민 안은 시민의회 방식으로 소집한 시민위원회가 헌법개정

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고, 김성희 안은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양안은 위에서 

설명한 절차에 맞도록 수정･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2014년 헌재가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린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이후 현행 헌법에 따른 헌법 개정 과정을 마지막까지 하자 없이 마

무리할 수 있다. 

2) 7월10일 발의된 황운하의원 안(<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2025년 12월까지 50인 추진협의회

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개헌특위에서 2016년 3월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겠다는 안이다. 2026년 5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안이다. 이 안은 이미 시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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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과제는?

(해외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권욱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Session 2. 
헌법과 지방자치, 분권과 적정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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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는?

(해외사례와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권욱(전 고신대교수,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Ⅰ 왜, 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 개헌인가?

지표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는 지속성 유지를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위협은 인구 감소･고령화의 심화 현상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정･불확실성 등의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불안정･불확실성의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각 국민 개인 차원의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있겠지만, 

개인으로서는 삶의 여건을 스스로 바람직하게 바꾸거나 개선할 수 없는 거시적 차원의 구조적 요인들

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이 거시적 요인이다. 이는 무엇보다 현대복지

국가에서 정치･행정 요인이 국민 각 개인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주요한 요인들 중 하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지방세의 조세부담률과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우리 국민부담률은 2022년을 기준으로 32%에 달한다(통계청, 2023 한

국의 사회지표). 이러한 국민부담률은 정치･행정이 우리 국민 개인 삶에 있어 얼마나 주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지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 정치･행정기관은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정치･행정기관 대부분의 신뢰도는 세계 국가들 중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2023.03.09., 보도자료1)). 사법기관 신뢰도는 조사대상 167개 국가들 중 155위로 

거의 꼴찌에 가깝고, 군대 신뢰도는 132위로 역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114위이고, 정부기관 신뢰도는 111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진보･보수” 양자 간의 정치 갈등 수준은 2023년 현재 82.9%로 극(極)에 달해 있

다(통계청, 2024.03.26.,보도자료2)). 이는 우리의 현 정치가 국민 삶의 환경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

히려 국민간의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치 갈등 

외에도 우리는 심각한 여러 사회 갈등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즉, 빈곤･중상층간의 갈등은 2023년 

1) 이는 레가툼연구소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이다. 

2) 이는 �2023 한국의 사회지표�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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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이고, 근로자･고용주 갈등은 68.9%이며, 개발･환경보전 갈등 61.4%, 수도권･지방 갈등 

56.8%, 노인･젊은 층간의 갈등 55.2%, 종교 갈등 42.3% 그리고 남녀 갈등은 42.2%이다. 이들 사회

적 갈등을 통합으로 이끌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견인해야할 우리 정치는 스스로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한 갈등 생산의 원천이자 주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 정치는 우리 사회의 지속성 유지를 위협하는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기는커녕, 시간의 경과와 함께 오히려 사회 지속성 위협을 더 심화시키거나 극단의 갈등으로 

정치･사회적 재앙을 이끌 개연성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민주제, 즉 민주제를 위장한 정치체

제가 “민주주의의 떼죽음을 초래”한다는 이기우(2024)의 경고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반면, 시베리아 

한인촌자치, 로마민회, 스위스 게마인데자치 등 좋은 민주제는 공동체 사람들 “삶의 윤택함과 번영”

을 이끈다는 안성호(2024)의 주장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기능주의(structural 

functionalism)의 관점이나 맥락에서 접근하면, 국민 불신의 대상이자, 갈등 생산의 원천 및 주체가 

된 ‘우리 정치의 현 기능적 문제’는 무엇보다 헌법 등 ‘우리 민주제의 기본 시스템상의 구조적 한계’에

서 비롯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럼,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지속성 유지 문제의 해결과 정치 기능

상 문제의 극복을 위해 ‘어떠한 시스템상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제 헌정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인

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직접민주제, 경쟁･화합민주제 등

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 각 나라의 정치시스템으로써 민주주의제도, 즉 민주제는 나라

마다 상이하며 다양하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옳거나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유일한 

민주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제도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 시대, 그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갈등 

등 우리 정치의 현 문제 특성을 고려하면, 헌법상 화합민주제(Konkordanzdemokratie, 

consociational democracy)를 근간으로 하고, 폭넓은 직접민주제 요소가 결합한 정치행정시스템

상의 근본적 변화 및 전환이 요구된다는 생각이다. 삼성경제연구원(2009)은 사회갈등지수가 10% 감

소하면, 1인당 GDP가 7.1%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접민주제 요소를 수준 높게 내포하고 있는 화합민주제의 기본적 특성은 ‘권력공유’에 있다. 즉, 

정치권력의 나눔 또는 정치권력의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화합민주제는 특정 세력이나 기관

이 권력을 독식하는 권력독점시스템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행정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공

유하는 권력공유시스템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화합민주제의 권력공유 시스템(system)상의 가

시적인 형태 또는 모습은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separation of legal･administrative･judical 

powers)에 한편으로는 수직적 정부간관계(verti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의 차원에서, 다른 

한편으로 주권･대표자관계(principal･agent relation)의 차원에서 권력분립 또는 권한배분시스템을 

더한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차원에서 권력공유시스템은 지방･중앙

정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지방분권적 정치행정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주권･대표자관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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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권력공유시스템은 주권자인 국민과 대표자인 정치행정기관이 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 즉, 현

재의 대의제에 높은 수준의 직접민주제 요소를 더한 정치행정시스템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공유 시스템상의 특성을 가진 화합민주제의 과정(process)상의 모습은 서로 다른 이해

와 견해를 가진 정치･행정행위자들(political administrative actor)이 상호 논의･조정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합의를 도출하는 ‘심화된 숙의민주제(deliberative democracy)’로 정의할 수 

있다. 안성호(2025)3)는 이러한 화합민주제를 숙론민주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안성호(2025)는 

화합민주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숙론민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독일 등을 열거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민행복지수, 

국민소득, 국가경쟁력, 인재경쟁력 등 몇몇 통계지표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들 숙론민주제 국가 

국민 삶의 질 수준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우선, 국민행복지수이다. 2021년 현재 국민행복지수는 한국 5.93점, 독일 7.03점, 스위스 7.51점

이다. 이는 화합민주제 시스템을 근간으로 숙론민주 정치행정을 하는 독일과 스위스 국민행복지수가 

우리나라에 비해 뚜렷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민행복지수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

하고 있겠지만, 정치행정시스템의 차원에서는 숙론민주제를 가능하게 하는 화합민주제가 상당히 우

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한국･독일･스위스 국민행복지수(10점 만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한국 5.87 5.89 5.87 5.79 5.93

독일 6.96 6.98 7.07 7.31 7.03

스위스 7.48 7.49 7.56 7.51 7.51

자료:｢World Happiness Report 2024｣를 근간으로 자체정리.

다음은, 국민소득이다. 2022년 현재 국민 1인당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한국 35,900 달러, 

독일 53,390 달러, 스위스 89,450 달러이다. 이는 독일은 한국의 148.7%로 약 절반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위스는 한국의 무려 249.2%로 약 1.5배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1-2> 한국･독일･스위스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소득(단위: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 32,750 33,830 33,040 35,110(100%) 35,900(100%)

독일 47,490 49,220 48,050 51,660(147.1%) 53,390(148.7%)

스위스 82,470 83,160 82,490 88,910(253.2%) 89.450(249.2%)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정리

3) 안성호(2025)는 민주제의 정체유형을 정치의 포용성을 기준으로 선거민주제, 자유민주제, 숙론민주제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민주제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치･행정기관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는 수준의 민주제로 우리 한국이 

여기에 속해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홍윤기(2010)는 원시민주주의(primitive democracy)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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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은, 국가경쟁력이다. 2023년 현재 세계 국가경쟁력은 100점을 기준으로 한국 75.71점, 독

일 80.47점, 스위스 99.13점이다. 이 지표에서도 역시 독일, 스위스가 한국에 비해 뚜렷이 높다. 특

히, 스위스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 <표 1-3>의 지표에서 미국은 스위스 다음으로 세

계경쟁력지수가 높다. 이러한 미국의 경쟁력지수는 물론 여러 다른 요인에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미국은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차원에서 아주 수준 높은 지방분권국가라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반면, 프랑스, 일본 등 지방분권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4)인데, 그들의 경쟁력지수 역시 낮은 

것을 우리는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3> 2023년 한국･독일･스위스 등 세계 국가경쟁력(100점 기준)

구분 한국 독일 스위스 미국 프랑스 일본

경쟁력 지수 75.71 80.47 99.13 91.4 71.05 67.84

자료:｢The 2023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을 근간으로 자체 정리.

마지막으로, 인재경쟁력이다. 2023년 현재 글로벌 인재경쟁력은 100점을 기준으로 한국 62.21점, 

독일 68.88점, 스위스 78.96점이다. 이 지표에서도 또한 독일, 스위스가 한국에 비해 뚜렷이 높다. 

특히, 스위스는 미국을 앞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반면, 일본은 우리의 수준과 동점을 기록하고 

있다.

<표 1-4> 2023년 한국･독일･스위스 등 글로벌 인재경쟁력(100점 기준)

구분 한국 독일 스위스 미국 프랑스 일본

경쟁력 지수 62.21 69.88 78.96 76.60 66.91 62.21

자료:｢The Global Talent Competitiveness Index 2023｣을 근간으로 자체 정리.

그런데 앞서 살펴본 우리 국민의 현재 삶의 질 지표조차 향후에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우려

는 일부5) 건전하지 못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유튜버(You Tuber)6) 등에 의해 양산되

는 가짜정치뉴스가 양극단의 현 경쟁민주제 하에서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인 한국의 현재 인터넷 매체에 본격적인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매체가 가까운 

미래에 더해지면, 양극단의 현 우리 경쟁민주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 빠지면서, 

그 민주정체 자체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7) 

4) 프랑스, 일본 등은 지방분권화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는 국가임은 분명하지만, 지방분권화 수준이 높은 국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들 두 국가의 파리, 도쿄 등 수도권집중 역시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5) 대부분의 SNS나 Yot Tuber는 우리 사회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상당수의 일부 매체들을 의미 한다.

6) 이는 ‘유튜브(Youtube -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동영상 제공자’를 의미한다.

7) 아직 본격적인 AI시대가 도래하지도 않은 시점인 2025년 지난 해 1월 19일, 편협한 빗나간 정보에 동화된 시위대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법으로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였으며, 경찰을 다치게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테러하는 

행위를 이미 자행하였다. 이는 민주정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볼 수 있는 사법기관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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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 국민 삶의 현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그 질적 수준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현 경쟁민주제와 작별하고, 화합민주제로 전환하는 헌정개혁이 절실

하다. 그리고 그 화합민주제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제 강화

를 위한 헌정개혁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화합민주제의 대표적 국가인 스위스와 독일의 헌법상 제도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헌법 개정상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물론, 독일･스위스･한국 세 나라의 헌법에서 지방정부 

자치권한과 국민 직접결정권과 관련한 주요 규정을 분석하였다. 본 글에서 그 세 나라의 헌법을 중심

으로 분석한 것은 한국이 헌법상 중앙집권적 국가라면, 독일은 정부 간의 협력이 강한 지방분권국가

이고, 스위스는 정부 간의 경쟁이 강한 지방분권국가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Ⅱ 독일･스위스 분권적 국가시스템의 헌법상 규정과 그 특성은?

1. 독일 헌법상 규정과 특성

1) 자치권한과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특성 : 협력적 지방분권시스템

우선,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기본원칙이다. 독일 연방헌법은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보장을 위해 수직적 정

부간관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원칙(Subsidiaritätprinzip)과 전권한성원칙(Allzuständigkeiysprinzip)

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은 “... 독일연방공화국은 ....보충성 원칙에 구속되

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1문은 “자치단체는 .... 지역공동체의 모

든 사안을.... 자기의 책임으로 규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 제30조는 “기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권능의 행사나 국가업무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Land)에 국가권능

을 행사하거나 국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표 2-1> 독일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기본원칙

구분 규정

보충성원칙 ... 독일연방공화국은 ....보충성 원칙에 구속되고...
연방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

전권한성원칙
자치단체는 ....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안을.... 자기의 책임으로 

규정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1문

주의 국가 

권능행사･업무수행 

권한

기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권능의 행사나 국가업무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연방헌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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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법권한의 기본적 배분이다. 독일 지방정부의 경우, 주는 주의 법률제정권(Gesetzgebungsrecht 

des Landes)을 그리고 자치단체(Gemeinde, Stadt, Kreis, Kreisfreie Stadt)는 법률의 범위 내(im 

Rahmen der Gesetz)에서 자치법규(Satzung)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연방헌법 

제70조는 “본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1문은 “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

를 자기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2문

은 자치단체연합(Kreis 등) 역시 자치단체에 준하는 자치행정권한을 부여 받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 물론 여기에는 자치입법권한 역시 포함하고 있다.

<표 2-2> 독일 지방정부의 기본적 입법권한

구분 규정

주(Land)의

법률제정권한

본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한을 가진다.
연방헌법 제70조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제정권한

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된다.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1문

자치단체연합 역시 법률상 직무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한을 가진다.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2문

 

그 다음은, 입법권의 대상적 범위 및 사무권한이다. 독일에서 입법권한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입법권과 

경합적 입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타적 입법권은 독자적 입법권임과 동시에 그 입법의 대상은 고유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반면, 경합적 입법권은 두 계층 및 기관에 걸쳐 있는 입법권한이자 사무권한이다. 그런데 경합

적 입법권의 경우, 상위계층･기관이 입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위계층･기관은 그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73조 제1항은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 17개 항목을 <표 2-3>과 같이 열거하여 명시하

고 있다. 이들 17개 사항은 연방의 단독 입법권 대상임과 동시에 연방의 고유사무이다. 이러한 연방

의 입법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연방헌법에서 직접 열거하여 명시하지 않은 나머지 사항은 

주의 입법사항일 뿐만 아니라, 주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가 되는 것이다. 

<표 2-3> 독일 연방헌법 제73조 제1항 규정상 연방의 배타적 입법사항

구분8) 사무 구분 사무

1 외교, 민간보호 및 국방 8 연방정부･직속기관 근무자의 법률관계

2 연방국적 9 영업상의 권리보호, 저작･출판권

3
거주이전, 여권, 등록･증명서,

입국･이민, 범죄자인도
9a 연방경찰, 국제테러방어

4 통화, 화폐･주화, 도량형, 표준시 10 연방･주의 협력사무

5
관세･통상구역의 통일, 통상･항해조약, 상품거래, 

국경보호, 외국과의 상품교역･지불거래
11 연방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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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 제74조 제1항은 연방･주의 경합적 입법사항 32개 항목을 <표 2-4>와 같이, 역시 열거하

여 명시하고 있다. 

<표 2-4> 독일 연방헌법 제74조 제1항 규정상 연방･주의 경합적 입법사항

8) 각 번호는 독일 연방헌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번호이다.

구분8) 사무 구분 사무

5a 독일문화제 국외반출 보호 12 총포･화약

6 항공교통 13 전상･전사자 유족의 부양, 전쟁포로의 구호 

6a
연방재산(연방철도교통, 연방철도개설, 

연방철도의 유지･운영, 이용료부과)
14

핵에너지 생산･이용, 핵에너지시설의 건립･운영, 

핵에너지방출･방사선 위험방지, 방사능물질 폐기

7 우편･전신

구분 사무 구분 사무

1
민법, 형법, 형집행, 법원조직, 변호사제도, 

공증인제도, 법률상당
19

인간･동물 전염병대책, 의사･진료직업, 의료허가, 

약국, 의약품･마취제, 독극물

2 가족관계 증명서제도 19a 병원경영, 의료수가

3 결사･집회 20
식품, 기호품, 생필품, 농･임업 종자･묘목의 유통, 

식물병충해, 동물보호 

4 외국인의 체류･거주권 21

원양･연안의 항해･항로표지,

내수운하, 기상통보, 해양항로, 일반통행에 

이용되는 내륙수로

6 난민, 국외 추방자 22
도로교통, 자동차교통제도, 원거리교통의 육로 

건설유지, 도로이용료

7 공적 부조(양로원법 제외) 23 (안악･연방철도를 제외한)철로

9 전쟁피해･복구 24 오물처리, 대기청정유지, 소음방지

10
전몰자묘지, 다른 전쟁희생자 및 독재정치의 

희생자 묘지
25 국가배상

11

경제관련 사항(광업, 공업, 에너지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증권거래소 제도 및 

사법상의 보험제도)

26
(인간의)인공수정, 유전정보의 연구, 유전자의 

인위적 변경, 장기･조직･세포의 이식

12
기업조직, 노동자 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 및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27 공무원 봉급･연금

13 직업훈련 보조, 학술연구육성 28 수렵

14
배타적 입법권(제73조), 경합적 입법권(제74조) 

소관분야와 관련한 공용수용
29 자연보호, 경관조성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 또는 기타 

공기업 형태로 이관
30 토지배분

16 경제적 우월지위의 남용방지 31 광역계획

17

농･임산물생산의 육성, 식량안전,

농･임산물생산의 수출입, 원양･연안어업, 

연안보호

32 수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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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경합적 입법사항 및 사무권한 외에, 독일은 공동사무(Gemeinschaftsaufgaben)를 헌법상 

설치하고 있다. 그 주요 공동사무는 전국차원의 생활관계개선, 학문･연구･교육, 정보기술, 행정능력 

비교연구, 구직자의 기초생활보장 등 5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공동사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입법과정에 지역의 대표인 연방상원(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방헌법상의 공동

사무는 <표 2-5>와 같다.

<표 2-5> 독일의 연방헌법상 공동사무

구분 연방헌법상 공동사무와 연방상원의 동의 규정 

전국차원의

생활관계개선

지역경제구조 개선, 농업구조 개선, 해안지역보호 개선 연방헌법 제91a조 제1항

이들 공동사무와 조정의 개별적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연방법률로 상세히 규정된다.
연방헌법 제91a조 제2항

학문･연구･교육

초 광역 수준의 학문･연구･교수 육성 연방헌법 제91b조 제1항

교육성취도 확인(교육성취도의 국제비교, 그와 관련한 보고･추천 

등의 사무)
연방헌법 제91b조 제2항

정보기술

주･연방 정보기술 시스템의 계획･설치･운영 연방헌법 제91c조 제1항

주･연방 정보기술 시스템간의 정보전달에 필요한 정보전달상의 

표준･안전요건설정 
연방헌법 제91c조 제2항

정보기술 시스템의 주･주 공동운영, 정보기술 시스템 시설의 주･주 

공동설치
연방헌법 제91c조 제3항

주･연방 정보기술연결망의 설치･운영 연방헌법 제91c조 제4항

정보기술연결망, 정보기술 등에 대한 연방참사원의 동의
연방헌법 제91c조 제4항, 

제5항

행정능력 

비교연구
행정능력 확인･육성을 위한 주･연방 행정능력 비교연구 연방헌법 제91d조 

구직자의 

기초생활보장

구직자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연방･주･자치단체 협력 연방헌법 제91e조 제1항

연방법률 제정에 대한 연방참사원의 동의 연방헌법 제91e조 제3항

끝으로, 재정권한이다. 독일 연방헌법은 재원자기부담원칙 및 재정독립원칙과 사무위임자의 재원

부담원칙, 자치재정권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104a조 제1항은 “기본법에서 달리 규정하

지 않는 한, 연방과 주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원자기부담원칙을 규정한 재정독립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연방헌법 제104a조 제2항은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무위임자의 재원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3문

은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한다. 이 원칙에는 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과 

구분 사무 구분 사무

18

도시계획상의 토지거래, 토지관련법, 

주택보조금, 구동독 발행채무보조, 

주택건설보조, 광산노동자주택 건설, 광부거주지

33 대학입학허가, 대학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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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여된 경제력과 관련된 조세원이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 제106조 

제6항은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은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지역 소비세와 특별소비세의 수입은 자치

단체 또는 주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연합에 귀속된다. 자치단체는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세와 영업세의 징수율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 2-6> 독일 자치재정권의 기본원칙

구분 규정

재원자기부담원칙
기본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연방과 주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연방헌법 제104a조 제1항

사무위임자의

재원부담원칙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연방헌법 제104a조 제2항

자치재정권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한다. 이 

원칙에는 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과 함께 부여된 경제력과 관련된 

조세원이 속한다.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3문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은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지역 소비세와 

특별소비세의 수입은 자치단체 또는 주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연합에 귀속된다. 자치단체는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세와 영업세의 징수율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연방헌법 제106조 제6항

독일 연방헌법은 세원배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 세원배분은 이원적 체계를 기본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단독세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세원이다. 

연방･주･자치단체의 단독세원이다. 연방세원은 관세, 연방소비세, 교통･자동차세, 자본유용･보험･

어음세, (일회적)재산양도･조정공과금, 보충공과금(소득･법인세분), 유럽공동체공과금 등이다. 주의 

세원은 재산세, 상속세, 교통세(연방분을 제외한), 맥주세, 도박장공과금 등이다. 자치단체세원은 토지

세, 영업세, 지역소비･사치세(애견세, 유흥세, 제2주택세, 외부차량세, 요양･여가시설이용세, 사냥세, 

낚시세, 음료, 주류소매허가세) 등이다. 지역소비･사치세 부분에서 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을 스스로 발굴하는 세원발굴권한(Steuerfindungsrecht)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2-7> 독일 연방･주･지방자치단체 단독세원

구분 규정

연방

관세, 연방소비세(담배세, 커피세, 설탕세, 발포주세, 증류주세, 

전기･에너지･핵연료세, 항공세 등), 교통자동차세, 

자본유용･보험･어음세, (일회적)재산양도･조정공과금, 

보충공과금(소득･법인세분), 유럽공동체공과금

연방헌법 제106조 제1항

주 재산세, 상속세, 교통세(연방분을 제외한), 맥주세, 도박장공과금 연방헌법 제10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토지세, 영업세, 지역소비･사치세(애견세, 유흥세, 제2주택세, 

외부차량세, 요양･여가시설이용세, 사냥세, 낚시세, 음료, 

주류소매허가세)9)

연방헌법 제106조 제6항

9) (     )의 사항은 연방헌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Land Baden-Württemberg)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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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자치단체의 공동세원이다. 그 공동세원은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본수익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수익세(이자･양도수익)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헌법에 직접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표 2-8> 독일 연방･주･지방자치단체 공동세원

구분 규정

공동세원

종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

제1문

주･연방

세입안분
소득세, 법인세는 주･연방이 각각 절반으로 나눔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

제2문

부가가치세

안분결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방, 주의 몫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확정된다.

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

제3문

그런데 독일에서 공동세입은 전체세입의 70% 이상으로 각 계층별 단독세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으로 그 규모가 크다. 2023년 결산기준 공동세입 전체세입의 무려 75.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

년간 독일의 공동･단독세입 현황은 <2-9>와 같다.

<표 2-9> 독일 공동･단독세입 비중의 회계연도별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동세입 73.5 73.0 74.5 75.4 75.4

단독세입 26.5 27.0 25.5 24.6 24.6

연방 13.7 14.3 11.8 10.8 11.1

주 3.2 3.8 3.8 3.4 2.8

자치단체 9 8.3 9.3 9.7 10.1

관 세 0.6 0.6 0.6 0.8 0.6

자료 : 연방재무성(2024), p.17.

2) 국민 직접결정권한과 직접민주제의 특성 : 주･지방자치단체 중심

연방(Bund)차원의 국민 직접결정권한은 그 근거만 두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연방헌법 제20조 제2항 제2문은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한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서 투표(Abstimmung)는 

정책 사안에 대한 국민의 직접결정을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은 국민 직접결정권한의 연방헌법

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방차원에서 실제 국민투표나 국민발안이 

실시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입법조사의 보고서(김선화, 2022)에 의하면, 독일 연방헌법은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총 66회 개정이 있었다. 이는 2년마다 1회의 개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은 전무하다.10) 그간의 66회에 걸친 연방헌법 개

10) 이는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 즉, 독일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던 바이마르공화국의 혼란과 나치체제의 정당화에 국민투표(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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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11) 

<표 2-10> 독일 연방(Bund)차원의 국민직접결정 

구분 규정

국민투표
국가권력은 국민에 의한 선거와 투표로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하여 행사된다.

연방헌법 제20조 제2항

제2문

주 차원의 국민 직접결정은 연방과는 달리, 여러 지역에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대표

적인 국민 직접결정 제도는 국민투표(Referendum)와 국민입법(Volksgesetzgebung)이다. 여기서 

국민투표는 투표 절차의 관점에서 다시 의무적, 중재적, 임의적 국민투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무적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바이에른, 헤센, 브레멘 등이다. 둘째, 중재적 국민

투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임의적 국민

투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자아란트, 작센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넷째, 국민입법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바덴

-뷔르템베르크 등으로 파악된다.

<표 2-11> 독일 주(Land)차원의 국민직접결정

구분 실지 지역 참고

국민투표 

(Referendum)

의무적

국민투표
바이에른, 헤센, 브레멘 

의회나 정부의 동의나 별도의 절차 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시되는 국민투표

중재적 

국민투표

바덴-뷔르템베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법률안에 대한 주정부･주의회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경우의 국민투표

임의적

국민투표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란트-팔츠, 

자아란트, 작센

의회나 정부의 결정에 의해 실시하는 

국민투표

국민입법

(Volks 

gesetzgebung)

바이에른, 베를린, 브레멘,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바덴-뷔르템베르크

예산, 공과금, 공무원봉급 등 재정관련 

사항은

국민입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자치단체(Gemeinde)차원의 주민 직접결정은 주민청구(Bürgerbegehren), 주민결정(Bürgerentscheid)

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주민청구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주민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결정

은 지방자치 관련 사항을 주민이 직접 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민청구, 주민결정 제도는 독일 16개 주 모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민청구･결정의 대상적 

범위는 각 주마다 또는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지방세, 예산･결산, 공기업, 지방의원의 

헌법 제73조 제3항 국민청구, 국민결정)가 악용되었다는 반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1) 연방헌법 제79조에 의하면, 연방헌법 개정의 형식은 법률 제･개정에 의한다. 연방헌법의 조문을 개정하는 법률의 의결은 

연방하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연방참사원 투표권자의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가중다수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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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등과 관련한 사항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주민청구 및 주민결정의 요

건은 <표 12>와 같다.

<표 2-12> 독일 지방자치단체(Gemeinde) 주민･청구결정의 요건(2025년 기준)

구분 주민청구 서명요건(%) 주민결정 찬성요건(%)
주민결정을 위한 

의회의결 요건

바덴-뷔르템베르크 4.5~7 20 2/3 찬성

바이에른 3~10 10~20 과반 찬성

베를린 3 10 2/3 찬성

브란덴부르크 10 25 과반 찬성

브레멘(시) 5 20 과반 찬성

브레멘하벤 5 20 2/3 찬성

함부르크 2~3 - 과반 찬성

헤센 3~10 15~25 2/3 찬성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 5~10 25 과반 찬성

니더작센 5~10 20 2/3 or 과반 찬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10 10~20 2/3 찬성

라인란트-팔츠 5~9 15 과반 찬성

자아란트 13.1~15 30 과반 찬성

작센 5 15~25 2/3 찬성

작센-안할트 4~10 20 2/3 찬성

쉴레스비히-홀슈타인 5~10 10~20 과반 찬성

튀링겐 4.5~7 10~20 2/3 찬성

자료 : Mehr Demokratie e.V.(2025).

2. 스위스 헌법상 규정과 특성

1) 자치권한과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특성 : 경쟁･협력적 지방분권시스템

우선,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기본원칙이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무엇보다 한편으로 지방정부 권한보

장, 다른 한편으로 연방정부 권한제한 등의 규정을 통해 아주 수준 높은 지방분권적인 수직적 정부간

관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정부 권한보장을 위해 연방헌법은 독립성보장원칙(제47조 제1항), 자기업무자기결정원칙(제

43조), 준주권적 전권한성원칙(제3조), 충분한 고유사무원칙･조직존중(제47조 제2항 제1문), 충분한 

자체재원확충의무(제47조 제2항 제2문), 지방자치권 주법 권능원칙(제50조 제1항) 등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스위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 권한제한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보호하고 있다. 그 연방정

부 권한제한을 위해 연방헌법은 무엇보다 보충성원칙(제5a조), 연방권한 개별수권원칙(제42조 제1

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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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스위스 수직적 정부간관계의 기본원칙 규정 

구분 규정

지방정부

권한보장

독립성보장원칙 연방은 주의 독립성을 지킨다. 연방헌법 제47조 제1항

자기업무 

자기결정원칙

주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연방헌법 제43조

준주권적 

전권한성원칙

주는 연방헌법이 제한하지 않는 한 주권적이며, 연방에 

양도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헌법 제3조

충분한 

고유사무원칙･조직

존중

연방은 주에 충분한 고유사무를 남겨두어야 하며, 주의 

조직권한을 존중하여야 한다. 

연방헌법 제47조 제2항

제1문

충분한 

자체재원확충 의무

연방은 주에 충분한 재원을 남겨 두어야 하며, 주가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방헌법 제47조 제2항

제2문

지방자치권 주법 

권능원칙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은 주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제50조 제1항

연방정부

권한제한

보충성원칙
국가의 업무를 배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보충성을 

존중해야 하다.
연방헌법 제5a조

연방권한 

개별수권원칙
연방은 연방헌법이 규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연방헌법 제42조 제1항

다음은, 입법권한의 기본적 배분이다. 스위스 지방정부 역시 독일과 같이 주(Kanton)는 주의 법률

제정권한(Gesetzgebungsrecht des Kantons)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Gemeinde, Stadt)는 법률

의 범위 내에서(im Rahmen der Gesetz) 자치법규인 지방자치단체헌장(Gemeindeordnung)12), 

조례(Reglement)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연방헌법 제51조 제1항 1문은 주 헌법 제정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주의 법률제정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제정권한은 연방헌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에 의해 부여된다. 

그런데 26개 모든 주는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제정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투르가우 주의 경우, 주 헌법 

제60조 1항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자치법규 제정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 헌법 제63조 제2항은 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전권한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주의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는 그들 공동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스위스에서 Gemeindeordnung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례보다는 상위의 위상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 Gemeindeordnung은 주(Land)가 제정하는｢지방자치법｣을 의미하는데, 독일 사회과학(Gisevius, 1999)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Kommunalverfassung 즉, 지방자치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헌장으로 

번역하였다. 안권욱(2020)은 Gemeindeordnung을 “게마인데기본조례”로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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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스위스 지방정부의 기본적 입법권한

구분 규정

주(Kanto)의

법률제정권한
모든 주는 민주적인 헌법을 제정한다.

연방헌법 제51조

제1항 제1문

자치단체의

자치법규제정권한

자치단체 자치권은 주법의 규정에 따라 보장된다.
연방헌법

제50조 제1항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치법규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

투르가우 주 헌법 제60조 

제1항

자치법규 제정의 범위는 주의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모든 사항이다. 

투르가우 주 헌법 제63조 

제2항

그 다음은, 입법권의 대상적 범위 및 사무권한이다. 스위스에서 입법권한은 기본적으로 배타적 입

법권, 연방･주 공동입법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배타적 입법권은 연방헌법규정에서 연방의 배타적 입법권, 주의 배타적 입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방･주의 배타적 입법권은 연방･주 각각의 입법권임과 동시에 그 입법의 대상은 연방･주 

각각의 고유사무이다.

연방･주 공동입법권은 스위스의 경우 아주 다양하다. 여기에는 중점적 입법권, 대강･구체입법권, 

보완적 입법권, 관여입법권, 병렬적 입법권 등이 있다. 이들 입법권의 유형분류에 따른 연방･주 입법

권의 대상적 범위 및 사무권한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의 배타적 입법대상 및 사무이다. 연방헌법은 연방의 입법대상 및 사무를 열거하여 명시

함으로써, 연방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3편 연방･주･자치단체 권한관계 규정상 연방의 

주요 배타적 사무 및 입법대상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표 2-15>와 같다.

<표 2-15> 스위스 연방(Bund)의 배타적 사무 및 입법대상

구분 연방의 배타적 사무(고유사무) 및 입법대상의 예시

배타적 사무

(연방 고유사무)

외교(제54조 제1항), 국제협상(제55조 제3항), 

국방(제58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연방공과대학(제63a조 제1항), 계속교육의 육성(제64a조), 

연방통계자료수집(제65조), 스포츠교육･학교(제68조), 영화･영화문화육성(제71조), 

국가토지측량(제75a조), 연방공공시설의 설치(제81조), 우편･통신(제92조), 통화･화폐(제99조 

제1항), 관세(제133조), 주의 헌법질서보장을 위한 연방개입(제52조 제2항)

배타적 

입법대상

― 연방국가법, 시민권, 외국인 인권, 연방행정청 조직

― 외교, 대외경제, 군사, 시민보호

― 형법, 형사절차, 행형

― 대학, 학문･연구 진흥, 직업교육

― 공간계획, 수용, 에너지(수력, 전기, 원자력), 교통(도로교통, 철도, 해운, 항공), 우주비행, 우편, 

통신, 도량형

― 복지(노동법, 사회보험, 노인･유족･장애인보험, 의료보험, 재난보험, 실업보험 등)

― 농업, 임업, 산업･영업, 통화, 소비자보호, 은행법, 보험회사감독

― 라디오･텔레비전방송

― 연방재정･예산･조세･공과금, 연방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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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의 배타적 입법대상 및 사무이다. 연방헌법 제3편 연방･주･자치단체 권한관계 규정상 주의 

주요 배타적 사무 및 입법대상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표 2-16>과 같다. 그런데 주는 연방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들 배타적 사무 외에도, 연방헌법 제3조 규정의 따라 연방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모

든 사항에 대한 입법권한을 주는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헌법상 주의 배타적 사무 및 입법대상은 

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 

배타적 입법권과 연방의 배타적 입법권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이다.

<표 2-16> 스위스 주(Kanton)의 배타적 사무 및 입법대상

구분 주의 배타적 사무(고유사무) 및 입법대상의 예시

배타적 사무

(주 고유사무)

주의 조약체결(제56조 제1항), 안전(제57조 제1항), 군복무면제세금의 사정･징수(제59조 제3항 

제3문), 공교육(제62조 제1항), 특수교육(제62조 제3항), 주립대학(제63a조), 문화(제69조), 주의 

공식 언어 결정(제70조 제2항), 환경보호(제74조 제3항), 수자원(제76조 제4항), 원자력에너지 

관리(제90조), 주의 공간계획･주거개발･토지활용(제75조 제1항), 자연･문화유산보호(제78조 

제1항), 동물보호(제80조 제3항), 철도･도로･해상교통 등 대중교통(제81a조 제1항), 

항공･우주비행(제87조)13), 건물 내의 에너지소비(제89조 제4항), 원자력에너지(제90조), 소비자보호 

소송절차･즉결재판절차(제97조 제3항)

배타적 

입법대상

― 주의 기본법･행정법･공식 언어, 지방자치 

― 교회･주간의 관계

― 직접세(연방 직접세 제외), 법원조직

― 경찰, 형의 집행, 즉결재판절차, 공증, 학교･공교육, 대학

― 건강(병원, 약품취급, 의사면허, 환자권리), 사회복지서비스

― 건설, 문화제보호, 지역계획(부분적), 지역 인프라(도로, 대중교통), 주거개발･토지활용 

― 숙박업, 상가개점시간

셋째, 중점적 입법권이다. 이는 입법대상의 중점･관점에 따라 연방･주 각각의 입법사항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연방･주의 입법권을 구분하고 있다. 그 예는 <표 2-17>과 같다.

<표 2-17> 스위스 중점적 입법에 따른 연방･주의 공동입법권 예시

사무･입법사항 연방 입법권한 주 입법권한

사냥(사냥법) 야생보호 사냥시스템

낚시(낚시법) 어종보호 낚시터 이용, 낚시도구 허용

수자원(수자원법) 하천보호 수자원이용

넷째, 대강･구체입법권이다. 대강･구체입법권에서, 연방은 원칙적 사항 및 방향적 사항에 제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주는 실재로 구속력 있는 구체적 집행사항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예는 <표 2-18>과 같다.

13) 입법권은 연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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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스위스 대강･구체입법에 따른 연방･주의 공동입법권 예시

구분 규정

귀화
연방은 주를 통한 외국인의 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귀화를 허가한다.

연방헌법 

제38조 제2항

공간계획

연방은 공간계획의 기본원칙을 정한다. 공간계획은 주의 

권한이며 토지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용과 국토에 질서 

있는 주거를 하도록 한다.

연방헌법 

제75조 제1항

산림 연방은 숲의 보호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연방헌법 

제77조 제2항

끝으로, 재정권한이다. 스위스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은 연방세입제한(제128조, 제130조, 제131

조, 132조, 제133조, 제140조 제1항), 전권한성원칙(제3조), 충분한 자체재원원칙(연방헌법 제47조 

제2항 제2문), 조세조화 예외(제129조 제2항 제2문) 등의 연방헌법 규정에 의해 보장 받고 있다. 이

들 원칙에 준한 자치재정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다. 첫째, 연방세입을 헌법상 제한함

으로써 자치재정권을 보장되고 있다. 그 연방세입제한은 두 가지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연방세입의 종류 모두를 헌법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연방세입의 확장･변경을 국민과 주

의 투표를 통해 통제 받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치재정권은 보장되고 있다. 둘째, 전권한성원칙

에 준해 지방정부는 세원발굴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셋째,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에 지방정부의 충분한 

자체재원확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넷째, 연방헌법은 지방정부에 과세표준과 세율, 비과세･감면 등

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표 2-19> 스위스 자치재정권의 기본원칙

구분 규정

연방세입

제한

연방세입 

열거원칙

연방세입의 종류 모두를 연방헌법은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 

132조, 제133조

국민･주 

동의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14)은 국민과 주의 투표를 요한다.

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

전권한성원칙 주는 ...... 연방에 양도하지 않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연방헌법 

제3조

충분한 

자체재원확충의무

연방은 주에 충분한 재원을 남겨 두어야 하며, 

주가 고유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방헌법 제47조 제2항 제2문

조세조화 예외
과세표준과 세율, 비과세는 조세조화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헌법 제129조 제2항 제2문

스위스 연방･주･자치단체의 세원이다. 연방헌법상 자치재정권의 기본원칙에 따른 연방･주･자치단

체의 세원은 <표 2-20>과 같다. 연방헌법은 연방세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표 2-20>의 세원배분체

14) 각 호의 사항에 헌법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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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연방재무성(2025)의 조세시스템의 자료를 근간으로 제시하였다.

<표 2-20> 스위스 연방･주･지방자치단체 세원

구분 직접세 간접세

연방(Bund)

소득세

이윤세

정산세

연방 카지노세

병역대체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담배세

맥주세

주세

유류세

자동차세

관세

주(Kanton)

주 소득세, 재산세

인두세, 가구세

이윤세, 자본세

증여세, 상속세

복권이윤세

부동산양도소득세

토지세

양도세

칸톤 카지노세

오토바이세

견세

유흥세

칸톤 인지세

복권세

물세

기타

자치단체(Gemeinde)15)

소득세, 재산세

인두세, 가구세

이윤세, 자본세

상속세, 증여세

복권당첨세

부동산양도소득세

토지세, 양도세, 영업세

견세

유흥세

기타

자료 : 연방재무성(2025), 스위스 조세시스템.

스위스 연방･주･자치단체의 세입이다. 최근 10년간 연방의 조세수입은 전체의 약34%~35%, 지방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65%~66%로써, 지방정부세입이 전체의 세입의 2/3 수준에 있다. 그리고 주의 

세입이 약42%~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세입은 <표 2-21>에서와 같이, 전체

의 약23% 정도이다. 

<표 2-21> 스위스 정부별 세입배분 현황(%)

구분 201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방세입 34.7 33.7 33.3 33.1 33.7

지방세입 65.3 66.3 66.7 66.9 66.3

주 42.2 43.7 44.7 44.5 43.2

자치단체 23.1 22.6 22.0 23.1 23.1

자료 : 연방재무성(2025), 스위스 공공재정.

15) 자치단체의 세원은 투르가우 주(Kanton Thurgau)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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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직접결정권한과 직접민주제의 특성 : 정치전반에 국민의 뜻이 지배

스위스에서 국민 직접결정의 대표적 제도는 연방･주 차원에서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이다. 여기서 

국민투표(Referendum)는 다시 의무적 국민투표와 임의적 국민투표로 구분하고 있다. 의무적 국민투

표(obligatorisches Referendum)가 국가정책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한 제도라면, 

임의적 국민투표(fakultatives Referendum)는 대표자들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기능을 하는 제도이

다. 임의적 국민투표는 대표자들의 결정이 국민의사에 반할 경우에, 국민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투

표이기 때문에 대표자 결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하는 제도로 보아야 한다. 국민발안(Volksinitiative)

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입법발의 권한과 입법결정 권한 양자 모두를 부여한 제도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연방･주 차원과 같이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통해 주민은 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총회를 통해 주민은 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총회는 주민투표･발안과는 달리 회합형태의 주민 직접결

정제도이다. 

<표 2-22> 스위스 국민 직접결정의 대표적 제도

계층 국민 직접결정의 방식 참고

연방･주
국민투표

의무적 국민투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시되는 국민투표

임의적 국민투표 의회나 정부의 결정에 의해 실시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 입법발의･결정권한을 국민에게 부여

자치단체

주민투표
의무적 주민투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실시되는 주민투표

임의적 주민투표 의결･집행기관의 결정에 의해 실시하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 자치입법발의･결정권한을 주민에게 부여

자치단체총회 예산･결산총회 회합형태의 주민 직접결정 제도

연방수준의 국민 직접결정이다. 첫째, 의무적 국민 투표이다. 의무적 국민투표는 국민과 주의 투표

를 필요로 하는 경우(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와 국민투표로 충분한 경우(연방헌법 제140조 제2항) 

두 경우가 있다. 여기서 국민･주의 투표가 요구되는 사항은 헌법개정, 집단안전보장조직, 초국가적 

공동체 가입, 1년 이상 효력을 갖는 긴급연방법률 등이다. 국민투표만으로 실시되는 투표사항은 헌법

의 전면･일부개정 관련 국민발안, 연방헌법 전부개정의 시행여부에 관한 상･하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등이다. 둘째, 임의적 국민투표(연방헌법 제141조 제1항)는 50,000명 이상의 유권자 또는 8개 

이상의 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그 대상은 연방법률, 긴급연방법률, 조약 등이다. 

셋째, 국민발안이다. 100,000명의 유권자는 연방헌법의 전면･일부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연

방의 국민발안은 법률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연방헌법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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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스위스 연방(Bund)차원의 국민직접결정 

구분 규정

의무적

국민투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민과 주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

a. 헌법개정

b. 집단안전보장조직이나 초국가적 공동체의 가입

c. 헌법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1년 이상 효력을 갖는 

긴급연방법률

연방헌법 제140조 제1항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필요로 한다.

a. 연방헌법의 전면개정 국민발안

b. 연방의회에서 부결된 일반발의형식의 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

c. 연방헌법 전부개정의 시행여부에 관한 상･하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연방헌법 제140조 제2항

임의적

국민투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공포 후 100일 이내에 50,000명 

이상의 유권자 또는 8개 이상의 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a. 연방법률

b. 유효기간이 1년이 넘는 긴급연방법률

c. 헌법이나 연방법률이 규정하는 연방결정

d.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1. 무기한 해지 불가능한 조약 

2. 국제기구에 가입한 조약

3. 중요한 입법규정을 포함하거나 그 집행에 연방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조약

연방헌법 제141조 제1항

국민투표의

(다수결)결정

국민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투표자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연방헌법 제142조 제1항

국민투표와 주에 회부된 안건은 투표자과반수와 주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 채택된다.
연방헌법 제142조 제2항

국민발안

100,000명의 유권자는 국민발안 공표 후 18개월 이내에 

연방헌법의 전면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138조 제1항

100,000명의 유권자는 국민발안 공표 후 18개월 이내에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연방헌법 제139조 제1항

주 수준의 국민 직접결정이다. 스위스 26개 주 모두는 국민투표, 국민발안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

서 헌법 개정은 26개 주 모두에서 의무적 국민투표로 도입하고 있다. 법률과 재정에 대한 국민투표는 

임의적 또는 의무적 투표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국민발안은 헌법과 법률 양자 모두에 대해 26개 

주 전체가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주는 재정국민투표 제도까지 도입･실시함으로써, 연방에 비해 상대

적으로 광범하게 국민투표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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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스위스 주 차원의 국민직접결정 

주
헌법

국민투표

법률

국민투표

재정

국민투표

헌법

국민발안

법률

국민발안

Argau 의무 의무･임의 임의 실시 실시

Appenzell A.Rh 의무 임의 의무 실시 실시

Appenzell I.Rh 의무 의무･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Basel-Landschaft 의무 의무･임의 임의 실시 실시

Basel-Stadt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Bern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Freiburg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Genf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Glarus 의무 의무 의무 실시 실시

Graubünden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Jura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Luzern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Neuenburg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Nidwalden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Obwalden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St.Gallen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Schaffhausen 의무 의무･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Schwyz 의무 의무･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Solothurn 의무 의무･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Thurgau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Tessin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Uri 의무 의무･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Wallis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Waadt 의무 임의 의무16) 실시 실시

Zug 의무 임의 임의 실시 실시

Zürich 의무 임의 의무･임의 실시 실시

자료 : ch.ch.(2025); 이기우(2016).

그 외에, 연방헌법(제51조 제1항 제2문)은 주의 헌법 개정이 주의 의무적 국민투표의 대상이자, 

국민발안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 2-25> 스위스 연방헌법상 주의 의무적 국민투표 사항

구분 규정

주의 의무적 

국민투표, 

국민발안

주의 헌법은 국민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유권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 
연방헌법 제51조 제1항 제2문

 

16) Waadt에서 재정국민투표는 2003년에 주 헌법 제83조 제2항에 '의무적 국민투표(obligatorisches Referendum)'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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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주민 직접결정이다. 스위스에서 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의결기관을 기준으

로, 자치단체총회모형, 지방의회모형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자치단체총회모형은 유권

자전체(Gesamtheit der Stimmberechtigten)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 되는 지방자치단

체이다. 

우선, 자치단체총회모형에서 주민 직접결정이다. 본 모형에서 주민 직접결정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총

회(Gemeindeversammlung), 주민투표(Bürgerreferendum), 주민발안(Bürgerinitiative) 세 가지 방

식 및 제도가 있다. 본 모형에서 주민 직접결정을 시르나흐(Gemeinde Sirnach)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법규, 신규 지출예산, 공유토지의 취득･매각･교환, 건설계약의 승인, 

목적조합의 가입･탈퇴, 자치구역의 존립･변경, 주민발안의 사항 등이다.

둘째, 자치단체총회 대상은 자치법규, 신규 지출예산, 예산승인, 징수세율 확정, 결산승인, 일정금

액의 일회적･반복적 지출예산, 일정금액 가치 토지의 매입･매각･교환, 공기업 주식의 매각, 외국인의 

시민권 부여, 각종 보고서의 승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주민발안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주민발안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요구가 있

어야 한다. 

 <표 2-26> 스위스 자치단체총회모형에서 자치단체 주민 직접결정 사항

구분 규정

주민투표

자치헌장을 포함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시르나흐

헌장 제9조

신규 지출예산 중 200만 프랑(CHF) 이상의 일회적 예산, 신규 

지출예산 중 20만 프랑(CHF) 이상의 매 회계연도 반복예산

공유토지의 매입･매각･교환, 건설계약의 승인

목적조합의 가입･탈퇴

자치구역의 존립･변경

주민발안의 사항

자치단체총회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치단체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시르나흐

헌장 제11조

회계연도 예산승인, 징수세율 확정

회계연도 결산승인 

300,000~2,000,000프랑(CHF)의 일회적 지출예산, 

50,000~200,000 프랑(CHF)의 회계연도의 반복적 지출예산

500,000~2,000,000프랑(CHF) 가치인 토지의 매입･매각･교환 

자치단체 기업 주식자본의 3분의 1 이상 매각

외국인의 시민권부여

각종 보고서의 승인

주민발안
유권자 300명의 요구,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자치단체 정책 등에 대한 발안 가능

시르나흐

헌장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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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방의회모형에서 주민 직접결정은 의무적 자치단체표결, 임의적 자치단체표결, 임의적 주민

투표, 주민발안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의무적 자치단체표결(obligatorische Gemeindeabstimmung)

은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자치단체 정책･제도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적 자치단체표결

(fakultative Gemeindeabstimmung)은 시의회 의결로,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 정책･제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의적 주민투표(fakultatives Referendum)는 시의회의결에 반대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민 직접결정이다. 본 모형에서 주민 직접결정을 크로이츠링엔(Stadt Kreuzlingen)

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7> 스위스 지방의회모형에서 자치단체 주민 직접결정 사항

구분 규정

의무적

자치단체표결

자치단체의 헌장과 그 헌장의 개정, 자치구역 변경 

크로이츠링엔

헌장 제12조

매 회계연도의 징수세율

2백만 프랑을 초과하는 일회적 지출예산, 2십만 프랑을 초과하는 

매 회계연도의 반복적 예산, 5백만 프랑을 초과하는 일회적 

기계시설운영 지출예산, 5십만 프랑을 초과하는 매 회계연도 

반복적 기계시설운영 지출예산

5백만 프랑을 초과하는 공유재산의 매입･매각･교환

자치단체의 채무한도

임의적 

자치단체표결

의무적 표결대상을 제외한 사항 중에서, 시의회가 주민표결로 

결정하기로 한 사항

크로이츠링엔

헌장 제13조

임의적

주민투표

시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주민의 요구 사항(특별한 제한 없음), 

유권자 5%의 주민투표 요가 있어야 한다.

크로이츠링엔

헌장 제14조

주민발안 대상에 특별한 제한 없음, 다만 유권자 8%의 서명이 필요하다.
크로이츠링엔

헌장 제15조

Ⅲ 해외사례 시사점과 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를 위한 개헌 과제는?

1. 자치사무의 해외사례 시사점과 한국 헌법의 실태 및 개헌 과제

독일과 스위스 연방헌법은 보충성원칙과 전권한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인 연방정

부 사무를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기능을 헌법상 제한하고 있다. 그 열거규정이 보장이

라기보다는 제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전권한성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헌법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규정은 제117조 제1항이 유일하다. 그리고 본 규정은 지방자치단

체의 기능을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재산 관리”에 두고 있다. 그런데 본 규정에서 중앙정부 

기능의 보충성원칙도, 지방정부의 전권한성원칙도 도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 헌법상 지방정부

의 고유사무 즉, 고유한 자치사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유사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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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자치사무 해외사례 특성과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 3-2>와 같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보충적 기능

에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중앙정부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지방정부의 전권한적 기능을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열거

하여 명시하는 규정의 설치가 요구된다.

<표 3-2> 자치사무 관련 헌법 개정 과제의 예시

개헌사항 개정 헌법 규정의 예시

보충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배분과 수행은 시민에 가까운 정부가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다.

전권한성
이 법에서 중앙정부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한다.

중앙정부 사무 열거하여 

명시

전국적 통일이 요구되는 사무, 지방정부간의 협력･조정이 필요한 사무,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을

열거하여 헌법에 명시 

또한 현 ‘지방자치단체’라는 그 명칭을 ‘지방정부’로 헌법상 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규정상의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법률의 관점에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형성

된 통치권을 가진 인적 단체(Territorial Corporation) 즉, 통치주체로 보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식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은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위상 저하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은 물론이고, 사법상의 비영리단체(Verein)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러한 명칭에서 비롯하는 인식의 문제는 단지 인식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정치권이나 제도권에서 지

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역할을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예･종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헌

법상의 개혁이 필요하다. 

폴란드, 필리핀, 유럽지방자치헌장 등의 해외사례에서 보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정부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변경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법률･인식･자치 

실제 차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스위스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보충성 보충성

전권한성 전권한성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전권한성 도출 어려움)

연방(중앙)정부 사무 

열거하여 명시

중앙(연방)정부 사무 

열거하여 명시
사무배분에 대한 직접적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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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법률 차원에서 지방정부는 헌법에 의해 ‘자치권을 보장받는 공법상의 통치주체로서 그 위상

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방자치에 대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기책임성의 원리가 의식적으로 강

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라는 명칭은 권한과 책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인식 전환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자치 실제 차원에서, ‘국가와 병렬적인 자치권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의 기능적 역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3-3> 지방자치단체를｢지방정부｣로 헌법상 명칭 개정의 필요성･효과

구분 현행 헌법 규정 해외사례 개정 헌법 규정과 효과

명칭
지방자치단체

(헌법 제117조, 118조) 폴란드

(Local Government)

필리핀

(Local Government)

유럽지방자치헌장

(local self- 

government)

지방정부

법률 차원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형성된 

통치권을 가진 인적 단체

(Territorial Corporation)

헌법에 의해 자치권을 보장받는 공법상의 

통치주체로서 위상 강화

인식 차원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위상 저하 자기책임성과 자치의식 제고

사법상의 비영리단체(Verein)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
지방분권 인식의 촉진･확산

자치 실제 중앙정부의 하급행정기관 국가와 병렬적인 자치권의 주체

2. 자치입법의 해외사례 시사점과 한국 헌법의 실태 및 개헌 과제

독일과 스위스 연방헌법은 주에 주 법률 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자치단체는 법률의 범

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다. 자치법규의 대상적 범위에 관한 사항은 

독일과 스위스 모두 각 주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자치단체 입법권에서도 역시 전권한

성원칙을 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상의 자치입법권뿐만 아니

라, 자치입법의 대상적 범위 역시 독일과 스위스는 광범하다. 특히, 스위스는 주의 배타적 입법권을 

연방헌법에 직접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주의 그 배타적 입법대상은 주의 기본법, 행정법, 공식 언

어, 지방자치는 물론, 법원조직, 형의 집행, 즉결재판절차, 경찰, 직접세, 학교･공교육, 대학, 병원, 

약품취급, 의사면허 등을 비롯한 여러 사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헌법에서 자치입법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 역시 제117조 제1항이 유일하

다. 그리고 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한을 “법령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행정입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예속시키고 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대통령령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경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의 여지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처리하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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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대해서조차 지방정부의 입법공간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입법대상의 측면에서 우리 

헌법은 지방정부에 ‘제한능력자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여, 법률에 의해 위임 받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에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한능력자제도‘와 유사한 것을 지방정부에 

적용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

<표 3-4> 자치입법 해외사례 특성과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구분 독일 스위스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주 주 법률 제정 주 법률 제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자치단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제정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제정

조례 제정권
자치단체헌장･조례 

제정권한

- 자치입법 전권한성원칙17)

이러한 제한능력자 수준에 있는 현 자치입법권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범위 내

에서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헌정개혁이 꼭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역시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입법권 제한, 상원의 동의 의무,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효력제한 등의 규

정을 두어서 한편으로 중앙정부의 자치입법권 침해를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권의 대상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3-5> 자치입법 관련 헌법 개정 과제의 예시

개헌사항 개정 헌법 규정의 예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 제정
지방정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입법권 제한

외교, 국방, 국가치안 등 국가존립에 필요한 사무와 금융, 국세, 통화 등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거나 전국적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만 입법권을 가진다.

상원의 동의 의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지방정부간의 협력･조정, 중앙･지방정부간의 협력･지원 등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하되 기본 사항만 규정하고, 그 규정의 제정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효력제한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 행정관리 및 조직, 주민참여, 

주민복리와 관련한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등과 관련하여 법률과 달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17) 예를 들어서 투르가우 제63조 제2항은 “자치법규 제정의 범위는 주의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모든 사항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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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지역대표형 상원｣의 설치를 규정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대표형 상원은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 입법과정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 입법의 예시는 <표 3-5>와 같다. 상원의 구성은 특히 지역간의 동등한 의석

수로 하거나, 인구규모가 작은 지역이 인구규모가 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대표성을 인정하

는 헌법상 규정을 두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의석배분 규정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 즉, 지역을 대표하

는 상원의 실질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6>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을 위한 헌법상의 입법예시

개헌사항 개정 헌법 규정의 예시

상원 신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동질성을 갖는 지역을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상원 의석배분
상원의 구성은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 의석이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 의석의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자치재정의 해외사례 시사점과 한국 헌법의 실태 및 개헌 과제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자치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재원자기부담원칙, 사무위임자의 재

원부담원칙, 자치재정권 보장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연방세입제한(연방세입 열

거원칙, 국민･주 동의원칙), 전권한성원칙(지방정부의 세원발굴권한), 충분한 자체재원확충의무, 조세

조화 예외 등의 원칙적 규정을 수단으로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 연방헌법에서 

연방세입 관련 규정의 개정은 국민과 주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방세입 권한을 제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연방헌법에 연방･주･자치단체의 공동세원, 연방･주･자치단체의 단독세원 등을 명시하

고 있다. 독일 세원배분의 주된 특징은 공동세원을 두고 있고, 그 공동세원의 세입이 전체 세입의 

7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동세원의 입법관련 사항은 상원(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

고 있다. 스위스 연방헌법은 연방세원에 대한 규정만 직접 명시하고 있다. 주･자치단체의 세원은 스

위스의 경우 각 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는 독일과 같은 공동세원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한국 헌법에서 자치재정에 관한 규정은 제117조가 유일하며, 지방정부는 ’재산관리‘ 권한 외에 어떠

한 권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규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고권(Finanzhoheit)을 도출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리 헌법은 제59조 조세법률주의, 제38조 납세의무 법률유보 등의 규정을 통해 지방정

부의 과세자주권 및 자치재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조세 납부 등 주민에게 의무부과를 

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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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자치재정 해외사례 특성과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구분 독일 스위스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기본

원칙

재원자기부담원칙,

사무위임자의

재원부담원칙,

자치재정권 보장

연방세입제한(연방세입 열거원칙, 

국민･주 동의 원칙)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 

재산을 관리하며,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전권한성원칙(지방정부의 세원발굴권한),

충분한 자체재원확충의무,

조세조화 예외(과세표준과 세율, 비과세, 

징수세율 등의 결정에 대한 보장)

세원

공동세원(연방헌법) -

연방세원(연방헌법) 연방세원(연방헌법에 직접 명시) 

주 세원(연방헌법) 주 세원(주 헌법)

자치단체 세원

(연방헌법)
자치단체 세원( 주 헌법)

빈약하다기보다는 전무하다고 보아야하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고권 보장, 지방정부의 세원발굴권한, 공동세원 제도의 확대 도입, 조세･지

방재정운영･지방재정조정 입법의 상원 동의, 법률･조례에 의한 납세의무,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립, 

수평･수직적 지방재정조정 등을 위한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첫째, 지방정부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원을 가지며, 조례로 과세표준과 세율, 비과세, 징수세율 등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법정 외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셋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동세원으로 하는 공동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

째, 지역의 대표인 상원에 의해 국세･지방세, 지방재정운영, 지방재정조정의 입법은 통제되어야 한

다. 다섯째, 조례에 의해 주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 

번째, 지역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평･수직적 지방재정조정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헌법

에 명시되어야 한다.

<표 3-8> 자치재정 관련 헌법 개정 과제의 예시

개헌사항 개정 헌법 규정의 예시

지방정부의

재정고권 보장

지방정부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세원을 가지며, 과세표준과 

세율, 비과세, 징수세율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세원발굴권한
지방정부는 필요에 따라 법정 외 세원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공동세원

제도의 확대 도입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세입은 중앙･지방정부가 각각 절반의 규모에서 공유한다. 이들 

공동세원에 대한 입법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조세입법의 

상원 동의
국세와 지방세, 지방재정운영, 지방재정조정에 대한 입법은 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법률･조례에 의한 

납세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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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직접결정의 해외사례 시사점과 한국 헌법의 실태 및 개헌 과제

독일은 연방 차원에서는 국민투표 제도를 연방헌법에서 형식적으로 두고 있지만, 연방헌법개정에

서 실질적으로 실시된 경우는 없다. 반면, 주의 차원에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을 도입하고 실질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투표는 의무적 국민투표와 중재적, 임의적 국민투표 제도로 구분･도입

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민발안은 국민입법의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에서 주 차원의 국민

발안은 예산, 공과금, 공무원봉급 등 재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입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치

단체 차원에서 주민 직접결정 제도는 주민청구, 주민결정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주민청구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주민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민결정은 지방자치 관련 사항을 주민이 직접 표결

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청구･결정은 지방세, 예산･결산, 공기업, 지방의원의 법률관계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부분의 주에서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 차원에서 의무･임의적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첫째, 

의무적 국민투표는 ‘국민･주의 투표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국민투표로 충분한 경우’ 두 경우가 있

다. 여기서 국민･주의 투표가 요구되는 사항은 헌법개정, 집단안전보장조직, 초국가적 공동체 가입, 

1년 이상 효력을 갖는 긴급연방법률 등이다. 국민투표만으로 실시되는 투표사항은 헌법의 전면･일부

개정 관련 국민발안, 연방헌법 전부개정의 시행여부에 관한 상･하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등이다. 

둘째, 임의적 국민투표는 50,000명 이상의 유권자 또는 8개 이상의 주가 요구하는 경우에 국민투표

를 실시하고 있다. 그 대상은 연방법률, 긴급연방법률, 조약 등이다. 셋째, 국민발안은 100,000명의 

유권자가 연방헌법의 전면･일부개정을 발안할 수 있다. 그런데 연방의 국민발안은 법률은 그 대상으

로 하고 있지 않으며, 연방헌법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 주 차원에서도 역시 의무･임의적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여

기서 헌법 개정은 26개 주 모두에서 의무적 국민투표로 도입하고 있다. 법률과 재정에 대한 국민투표

는 임의적 또는 의무적 투표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재정국민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국민발안은 헌법과 법률 양자 모두에 대해 26개 주 전체가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주는 재정국민투표 제도까지 도입･실시함으로써, 연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하게 국민투표

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스위스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의무･임의적 주민투표, 주민발안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총회를 주민 직접결정의 제도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경우 유권자전체가 

개헌사항 개정 헌법 규정의 예시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수평･수직적 

지방재정조정

지역 간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과 지방간의 수평적 

재정조정과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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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 즉, 지방의회를 대신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

을 하고 있다. 그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주민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자치단체총회를 통해 

수행하고 있다. 그 주민 직접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투표 대상은 자치법규, 신규 지출예산, 공유토지의 취득･매각･교환, 건설계약의 승인, 

목적조합의 가입･탈퇴, 자치구역의 존립･변경, 주민발안의 사항 등이다.

둘째, 자치단체총회 대상은 자치법규, 신규 지출예산, 예산승인, 징수세율 확정, 결산승인, 일정금

액의 일회적･반복적 지출예산, 일정금액 가치 토지의 매입･매각･교환, 공기업 주식의 매각, 외국인의 

시민권부여, 각종 보고서의 승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주민발안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주민발안은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요구가 있

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있는 스위스 자치단체에는 주민투표 제도로서 의무･임의적 자치단체표결, 임의

적 주민투표, 주민발안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임의적 자치단체표결은 시의회 의결로, 주민이 직접 자치

단체 정책･제도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임의적 주민투표는 시의회의결에 반대하는 주민

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민 직접결정이다.

한국 헌법 제72조와 제130조 제2항에서 국민투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민발안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

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규정은 대통령이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플레비시트(Plebiszit)를 명시한 것으로, 진정한 국민투표 제도로 보기 어렵다. 

제130조 제2항은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헌법개정 사항에 

한하여 국민투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3-9> 국민 직접결정의 해외사례 특성과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구분 독일 스위스 한국 헌법의 규정 실태

연방 국민투표

국민투표

(의무･임의적) 국민투표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발안

주

국민투표

(의무･중재･임의적)

국민투표

(의무･임의적)

국민발안 국민발안

자치단체

주민결정 (투표)

주민투표

(의무･임의적 주민투표/ 

의무･임의적 자치단체표결)

주민청구 주민발안

―
자치단체총회 

(예산･결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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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제한된 국민의 직접결정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헌법에 실효성 있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 

제도를 도입하는 헌정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법률안의 국회의결에 반대하여 실시하는 국민투표의 청

구와 국민 표결을 명시하는 규정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헌법개정안과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발

안 제도의 도입 역시 요구된다. 이러한 국민발안을 통해 국민 역시 입법발의 권한과 함께 입법결정 

권한을 확립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이 국회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제도 역시 그 기본적 사항을 헌법

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는 의무적 주민투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주민투표 제도 역시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자치입법안을 

지방의회에서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발안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한다. 현행｢주

민발안에 관한 법률｣에는 주민에게 자치입법안 발의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입법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표 3-10> 국민 직접결정 관련 헌법 개정 과제의 예시

개헌사항 개정 헌법 규정의 예시

국민 직접결정 모든 국민은 국민발안과 국민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국민투표

국민은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국민투표는 요건을 갖추어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인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국회의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 외에 국민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민발안

국민은 국민발안을 공표한 이후 1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권자 100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고, 국회의원선거권자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다. 국민이 발안한 법률개정안이나 헌법개정안은 요건을 갖추어 발안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 이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인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개정안과 헌법개정안은 확정된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주민투표

지방정부의 자치구역 변경, 자치기관 구성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요한 사항은 주민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주민의 뜻에 반하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경우 지방정부는 주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 외에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

주민발안

주민은 조례안을 발안할 수 있다. 조례안은 요건을 갖추어 발안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내에 주민투표에 붙인다. 

그 외에 주민발안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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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현 정부는 2025년 9월에 발표한｢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국정과제18)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그 과제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무기관으로 하고 있다. 그 국정과제상의 주요 개헌 의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전

문 수록, 대통령의 책임강화 및 권한분산19),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분권, 국민 직접참여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분권적 국가시스템 강화’ 사항들

은 개헌의 주요 의제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 논의기구 신설에 그치고 있을 뿐이

다. 물론, 국정과제상의 개헌의제에 대통령 권한분산,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폐지 등은 분권적 국가시

스템 확립을 위한 의제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 국정과제상의 

기능･권한분산 개헌의제에, 지방분권･국민직접참여 역시 개헌의제에 더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영국의 액튼 경(Lord Acton)의 1887년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절대 권력 현상은 중앙집권과 지나친 대의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한국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

야하는 헌정개혁과제는 수준 높은 지방분권화와 국민 직접결정의 강화･확립에 있다는 생각이다. 

프랑스, 일본 등에서 지방분권화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한 연구를 당초에 

계획했었다. 이들 두 국가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국가이지만, 그간에 지방분권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

었기 때문에, 그 지방분권화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글에서는 시간･물리적인 문제로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8)｢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년 9월)｣의 p.9, p.17에서 명시하고 있다.

19) 여기에는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통령의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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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지방자치, 분권과 적정인구

이삼식(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Ⅰ 서론

1987년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직선

제의 도입, 기본권 규정의 확대, 헌법재판제도의 정착은 정치적 안정과 시민적 권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지방자치 역시 이러한 민주화 과정 속에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헌법적 지위를 회복하였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자치권, 

지방의회의 구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헌법 질서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다만 헌법은 언제나 제정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구성된다. 1987년 헌법이 상정한 대한

민국 사회는 인구 증가가 지속되는 구조였으며, 지역 간 인구 격차 역시 제도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까지 인식되지는 않았다. 당시 헌법 개정 논의의 핵심은 민주적 정당성 회복과 권력구조 개편에 있었

고,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인구 구조 변화는 헌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

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행정･재정상의 어려움을 넘어, 헌법이 전제한 지방자치의 성립 조건 자체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의 확대는 지방정

부의 행정 수행 능력, 재정 기반, 정치적 대표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

자치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Chang et al., 2023).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구 감소 시대에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특히 분권과 적정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인구 문제를 정책 차원이 

아니라 헌법 구조의 문제로 재위치시키고,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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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구 변동

1. 초저출산 현상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87

년 1.53명에서 2000년 1.48명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에는 0.72명까지 하락하였다(그림 1 참조). 

2024년 소폭 반등하여 0.75명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출생

아 수 역시 1987년 62만 명 수준에서 2023년 23만 명으로 급감하였다(통계청, 2024). 이와 같은 

초저출산은 단기간의 경기 변동이나 정책 효과로 설명되기보다는, 혼인 감소, 출산 연기, 여성의 고학

력화와 노동시장 참여 확대, 주거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의 복합적 결과로 이해된다(McDonald, 

2006; 김두섭, 2018).

[그림 1]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인구동향조사｣(KOSIS). 

2. 인구 고령화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총인구는 과거 고출산기에 태어난 인구 집단의 영향으로 2020년 5,184

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초저출산이 장기간 지속된 결과,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4,700만 명, 2070년에는 3,70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통계

청, 2023). 전국 인구 감소는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역시 아주 가파르게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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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구 규모 및 인구 구조 추이와 전망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3,｢장래인구추계｣(KOSIS). 

한편 평균수명 연장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65

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87년 4.5%에서 2025년 20.3%로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40%를 상회할 

전망이다(그림 2 참조). 이러한 고령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자연 감소를 가속화하고, 행정 수요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삼식 외, 2018).

3. 인구 감소의 지역적 양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1992년부터 2025년 사이 인구증가

율을 산정했다. 1992년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1987년에 인접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산

정에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8개 시도의 시･군을 고려했다. 행정구역을 일치

하기 위하여 2025년 기준으로 1992년 행정구역을 일치시켰다.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124개 시･군을 분석한 결과, 약 76%에 해당

하는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특히 인구가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행정안전부, 2025).

인구 감소는 단순한 인구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요인이다. 인구 감소

는 노동력 축소, 지방재정 기반 약화, 공공서비스 유지 곤란 등 연쇄적인 구조 변화를 동반한다. 초고

령화와 결합될 경우 이러한 영향은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행정 서

비스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이삼식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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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초자치단체 인구증가율(1992~2025), 수도권과 광역시 제외 124 시･군

(단위: 개, %) 

주: 2025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산정한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Ⅲ 지방자치의 요건으로서 인구

1. 한국의 제도적 한계

인구 감소 지역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의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이나 기능 축소이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 효율성을 명분으로 제시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루

어질 경우 지역 공동체와 민주적 참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인구 감소는 지방자치 제도의 규범적 

실패라기보다, 지방자치가 전제해 온 사회적･인구적 조건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제도적 재

구성이 요구된다는 신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한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가 전부이다. 제117조 제1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자치입법권을 규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

하도록 하고 있다.1) 제118조는 지방의회의 설치와 조직･운영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2) 어느 

조항에도 인구 규모, 최소 인구, 적정인구 등 인구 요건 설정이나 그 위임에 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헌법은 지방자치의 ‘주체’만을 전제할 뿐, 그 성립 요건(인구, 면적, 재정력 등)에 대해서

는 헌법 차원에서 어떠한 규정도 없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치･분합 절차를 규정하지만,3) 구체적인 인구 하한선을 직

1)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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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명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군･읍 설치 기준 등은 대통령령･시행규칙 수준에서 “인구 ○만 명 

이상”,4) “행정 수요 고려” 등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헌법상 요구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위한 정책적 기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자치의 실질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구 규모나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의 존속을 헌법적 

권리라기보다 정책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즉,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의 

실질이 소멸하더라도, 현행 헌법은 이를 위헌 문제로 구성할 수 있는 규범적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인구 기준을 입법자의 형성 재량 영역

으로 일관되게 이해해 왔다(헌재 2012헌마190 등).5) 그 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의 실질이 

약화되더라도 이를 헌법적 문제로 구성하기는 어렵다.

2. 외국 사례

가. 독일

독일의 경우 인구 기준을 헌법에 명시하지 않지만, 인구･재정 조건을 ‘지방자치의 기능 수행 능력’이

라는 헌법 원리를 통해 헌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은 제28조 제2

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공동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를 가진다.”로 인구수를 

직접 규정하지 않지만, “자기 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는 단순한 형식적 자치가 아니라 실질적 수행 능력

을 전제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능 수행 능력 보장(Funktionsfähigkeit)’, 즉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상 부여된 사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재정･조직 능력은 헌법 

조문에 직접 쓰인 용어는 아니지만,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헌법 원리(Verfassungsprinzip)로 

확립되었다. 그 배경으로 전후 독일에서 인구 이동, 도시–농촌 격차, 소규모 자치단체의 행정 취약성 

등이 증가하면서 “형식적으로 자치권이 있어도,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이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러한 개념이 필요했던 것이다. 

3) 지방자치법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법 제10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략)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5)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사건(2012헌마190 등)에서 인구 기준 자체는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속하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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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인구･재정 조건이 ‘헌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구조는 지방자치권의 보장은 자치단체가 

‘기능 수행 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극단적 인구 감소, 재정 붕괴 

등은 정책 실패를 넘어 헌법상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의 판단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 연방헌법재판

소는 인구 규모(절대적 수치보다는 “사무 수행 가능성”), 재정력(세수･이전재원･의무지출 구조), 행정

조직(전문 인력･조직 유지 가능성), 지역 특성(지리적 여건･생활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자치의 침해 여부들을 판단함으로써, 인구는 독립 변수가 아니라 기능 수행 능력의 핵

심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BVerfG)의 자치단체 통합･재편 관련 판례 논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은 보호되

지만, 그 형태와 경계는 절대적이지 않다. 오히려 헌법은 기능 수행 가능한 자치단체 구조를 요구한

다.” 독일 판례는 인구 조건을 자치 존속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지 않되, 기능 수행 가능성에 따라 존속 

또는 재편을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특히 재정과 관련해 확립된 논리로 “지방자치권은 단순한 

사무 권한이 아니라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포함한다.” 즉, 재정이 무너진 자치는 

헌법상 보호받는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기본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독일 사례는 “헌법에 인구 수치를 넣지 않더라도 인구 문제를 헌법의 문제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헌법 경직성 회피, 인구 변화에 대한 유연성 확보,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라는 장점을 가진다. 따라서 한국 개헌 논의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기능 수행 능력 보장’이라

는 헌법 원리로 규정하고, 인구･재정 조건은 헌법적 판단 기준이자 법률 위임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

안이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나. 일본

일본 헌법 제92조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의 본지(地方自治の本

旨)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로 지방자치 원칙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에 시행된 ｢지방분권일

괄법｣6)에서 ‘지방자치의 본지’를 실질화하는 하위 법질서를 총 정비했다. ｢지방분권일괄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동일한 기준･규모･역할을 전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인

구 감소･소규모 자치단체 문제를 ‘법률 차원’에서 다루는 여지를 확대했다. 이후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 체계가 발달하였다.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過疎地域の持続的発展の支援に関する特別措置

法, 2021년 제정, 2021~2031년 한시법)을 통해 ‘과소지역’의 인구 요건을 단순 인구수가 아니라 

인구 감소율(일정 기간 현저한 감소), 고령화율(고령자 비율이 전국 평균을 현저히 상회, 재정력 지수

(낮은 재정자립도) 등 정량적 기준의 결합 지표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소지역으로 지정되면, 

6) 地方分権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지방분권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은 1999년에 제정되고 2000년 4월에 시행된 국가–지방 관계를 전면 재구조화한 475개 이상의 개별법들의 ‘패키지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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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인상, 지방채 특례, 규제 완화, 행정조직 특례, 공공서비스 유지 지원 등을 통해 인구가 

적어도 ‘자치단체로 존속 가능’하도록 법이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정촌합병특례법｣(市町村合併特例法, 2002년 개정)에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광역화 수단으

로 일정 인구 규모 미만 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 재정 지속성 등의 문제를 합병으로 해결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강제가 아닌 선택적 구조조정으로 두고 있다. 

｢지방창생관련법｣(まち･ひと･しごと創生法, 2014년 제정) 또한 지역별로 인구 목표, 인구 비전, 소

멸 가능성 등을 두도록 하여 인구 기준이 행정계획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경우 헌법은 지방자치 원칙만 선언하고, 일반법에서는 지방자치 구조･권한을 규정

하고, 특별법에서 인구 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체계의 특성을 가진다. 

즉, 헌법에 ‘인구 기준’을 직접 쓰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구 규모는 법률, 정책, 재정에서 매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즉, 일본은 헌법 차원에서는 인구 요건을 규정하지 않되, 법률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기준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사례는 지방자치의 인구 조건을 헌법이 아니

라 특별법 체계로 조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헌법의 경직성 회피, 지역 다양성 보장, 인구 변화에 

대한 제도적 유연성 확보라는 장점을 가진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인구 문제를 헌법 질서 밖에 두고, 지방자치를 행정 효율과 공익 실현을 위한 조직 설계 

문제로 처리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1958년 헌법)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s territoriales)

를 국가의 행정조직으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는 자율성이 아니라 분권화된 행정 운영 방식으로 이해한

다. 헌법에서 지방자치의 본질･기능･권리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인구 규모 역시 요건으로 헌법 

차원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즉, 프랑스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보호 대상 권리’가 아니라 ‘국가 

통치 구조의 한 방식’으로 다룬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권한의 위임･분산된 수행 주체일 뿐, 독자적 헌법상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구 문제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존립이나 기능이 헌법적 권리 침해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헌법적 판단 요소도 되지 않는다. 즉, 인구는 헌법 논리 이전 단계의 ‘행정 

기술 변수’로서 행정 효율성(efficacité administrative), 공공서비스 접근의 평등(égalité devant 

le service public), 일반이익(intérêt général) 등과 연계하여 다룬다. 결국 인구 수백 명 단위 극소

규모의 코뮌7)의 재편･통합은 강제 가능성이 매우 넓다. 그 예로 최근에 코뮌 통합(communes 

nouvelles)을 통해 광역 협력체(EPCI)8)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 통합은 헌법적 쟁점이 

7) 프랑스에는 3만 개 이상의 코뮌 존재

8) 광역 협력체(EPCI, 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는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행정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성하는 공식 협력 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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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되지 않고 입법자 재량 폭이 매우 크다. 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은 헌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

적 선택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프랑스 사례는 구조 개편이 용이하고 국가 전략 실행력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지방

자치의 실질적 보호가 약하고 지역 공동체의 헌법적 위상이 부재한다는 단점을 가진다. 

라. 미국

미국에서 인구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조건이 아니라, 민주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기준이

다. 미국 연방헌법에서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에 대한 규정이 없고, 대신 주 헌법･주 법률에 

의해 창설된다. 즉, 미국에서 지방자치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주(州)의 행정 선택인 것이다. 따라서 

연방헌법에서 인구는 지방자치의 존속이나 행정 기능의 기준이 되지 않고, 정치적 대표성(1인 1표, 

one person, one vote)과 평등의 기준이 된다. 인종 차별, 대표성 왜곡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연방

헌법의 문제가 된다. 즉, 인구는 ‘행정 기능’이 아니라 ‘선거 정의’의 문제로만 헌법화된다. 

이에 따라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 존립이 위협받더라도 연방헌법 문제가 아닌 주 차원의 

합병, 주 차원의 재정 관리 등으로 해결한다. 자치단체 재편･통합도 주 입법부의 권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을 포함한 5개국 모두에서 헌법에 ‘지방자치 인구 기준’을 직접 쓰지 않는다

는 공통점이 있다(표 1참조). 그러나 인구가 헌법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표 1〉 5개국 비교: 인구 기준의 헌법화 여부

구분 헌법 상 지방자치 성격 헌법에 인구 기준 명시 인구의 헌법적 지위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자치 구조조정 논리

한국 제도 보장 없음 사실상 고려 대상 아님 입법･정책 재량

일본 제도 보장 없음 법률･특별법 기준 특별법･재정 보정

독일 실질적 권리 없음 헌법 판단 요소 기능 수행 능력

프랑스 행정조직 원리 없음 행정 합리성 요소 효율･공익

미국 주 헌법 중심 없음 대표성･평등 기준 주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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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구 감소와 지방 분권

중앙집권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구조로 인구 불균형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며, 지방 분권은 인구를 

지탱하는 제도이다. 분권은 인구가 감소할수록 축소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인 것이다. 중앙정부가 정책 결정권, 재정 배분권, 규제 설정권을 독점하여, 

결과적으로 공공기관･대기업･대학･병원･문화시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양질의 일자리･교육･의료 

접근성의 공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람이 “행정 단위”가 아니라 기회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즉, 중앙집권 구조에서는 인구 유출 → 세수 감소 → 서비스 축소 → 삶의 질 

저하 → 추가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중앙의 획일적 기준은 지역 맞춤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지방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할 정책 수단 자체가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중앙집권은 

형식적으로는 인구 중립적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구 이동을 특정 공간으로 유도하는 인구 

편향적 제도로 작동한다. 형식적으로는 중립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청년･여성･고학력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구조적으로 유도하여 출산･돌봄･주거 비용의 수도권 과밀 문제가 심화되어 결국 국가 전체 

출산율까지 하락한다. 

이와 같이, 인구 감소 시대에는 ‘효율’보다 ‘분산’이 중요하다. 성장기에는 인구 집중이 효율을 가져

오지만, 인구 감소기에는 인구 집중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위험을 초래한

다. 분권은 인구 리스크를 공간적으로 분산하여 국가 전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실질적 분권은 지역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구 

감소 시대에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인구 친화적 분권’이 절실히 요구된다. ‘분권 강화’는 인구가 중요

한 요소이다. 분권의 실질적 성과는 궁극적으로 인구 유지와 정주 안정성이라는 지표를 통해 확인된

다. 재정 분권은 인구 유지･유입 여부에 달려 있다. 행정 분권은 정주 만족도에 달려 있다. 정책 분권

은 청년･가족 정착률에 달려 있다. 즉, 인구는 분권의 성과 지표이자 정당성 근거이다. 인구 없는 분권

은 형식적 자치에 불과하다. 권한은 있으나 인구가 없으면 행정 단위만 유지되는 ‘껍데기 자치’이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핵심 요소가 된다. 인구는 지방정부의 ‘존립 조건’이다. 분권 

체제에서는 인구 = 재정 = 정치적 대표성 = 행정 역량이다. 지방정부는 인구 유지를 위해 일자리 

창출, 주거･보육･교육 투자, 청년･가족 친화 정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

부에게 인구는 추상적 통계가 아니라 생존 문제이다. 분권은 지역별 인구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출산･이주･정주 정책을 지향한다. 반면, 분권 체제 하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전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산업형 인구 정책, 대학･연구 중심 정주 전략, 고령친화･

이주친화 지역 설계, 외국인 정주･귀환 인구 전략 등이다. 즉, 인구를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정책 자

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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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적정인구 기반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자치의 실효성은 지역이 공공기능을 유지･수행할 수 있는 인구의 존재, 즉 기능 유지가 가능한 

적정인구를 전제로 한다. 동시에 인구 감소를 완화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정주 여건과 발전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분권 강화가 핵심적 조건이 된다.

여기에서 적정인구의 개념은 무엇인가?9) 기존의 인구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를 목표로 

설정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가 구조화된 오늘날, 인구 증가는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정책 목표가 

아니다. 이에 따라 정책 담론은 점차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로 이동하

고 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적정인구’개념이 등장한다. 이는 지역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설정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적정인구는 단순한 최소 인구 기준

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 행정･재정･사회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구 규모와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산업 구조, 연령 구성, 생활권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능적 개념이다.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은 제도의 형식적 존속이 아니라, 그 제도가 기능

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적정인구 개념은 이러한 책임

을 구체화하는 분석 틀로 기능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는 권한･자율성 중심이고 인구 규모･구조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가능한 인구는 얼마나 일까? 인구 감소 시대에 질문은 더 이상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

디에, 어느 규모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가”이다. 이 질문은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적정인구의 헌법적 개념 내지 의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요구되는 행정･

재정･민주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말한다. 즉, 적정인구

는 단순 생존 인구가 아니라 인구 규모, 연령 구조, 재정 기반, 생활권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정인구는 ‘숫자’가 아니라 ‘기능 기준’이다. 헌법은 “몇 명”을 직접 정하지 않고, 대신 독일 헌법 

논리에서와 같이 기능 수행 가능성(Funktionsfähigkeit)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인구 중립적 제도’가 아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있어야 성립된다. 주민이 일정 규모･

구조를 가져야 작동하는 것이다. 적정인구 없는 지방자치는 헌법상 공허한 권리일 뿐이다. 분권 역시 

적정인구를 전제로 성립한다. 분권 강화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하고, 이는 기능 수행 능력을 요구

하는데, 그 핵심 조건으로 적정인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인구 확보

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정책이나 재정 지원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국가의 구조적 책무를 명시하는 

9)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는 일정한 사회･경제에서 그 규모와 균형 면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인구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적정인구는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가장 그 사회적 복지를 만족시키며 부양해 낼 수 있는 인구, 혹은 산업의 최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구로 정의된다. 실증적으로 적정인구는 어떠한 관점에서 볼 것인가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인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다(이삼식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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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개입을 요구한다. 즉,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인구를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정책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이때 국가는 출산정책만이 아니라 

이주･정주･공공서비스 배치, 행정구역 조정까지 포함하여 책임져야 한다. 

행정구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인구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 통폐

합은 정주권 침해의 위험이 존재한다. 헌법적 적정인구 논리는 ‘무조건 통합’을 막는 장치이다. 적정

인구 기준은 통합의 정당화 요건인 동시에 통합 제한 기준이기도 하다. 즉, 적정인구 확보가 가능하면 

자치는 유지되어야 하고, 적정인구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면 주민 동의 하 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자치는 적정인구가 보장될 때 비로소 헌법적 권리가 된다. 분권은 인구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인구의 유지 및 회복을 보장하여야 한

다. 또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수행 능력과 적정인구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국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자치 기능 붕괴를 방지할 책임을 진다.

Ⅵ 제안 및 결론

지방자치는 인구 위에서 작동하는 헌법 제도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만, 그 

실질성은 지역의 인구 규모와 구조, 그리고 인구의 지속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

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더 이상 추상적 권한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공공기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 헌법적 성립 조건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는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정책 집행을 반

복해 왔고, 이는 지역의 정주 매력 약화와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자치 문제를 개별 법률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헌법 차원의 원리 정립이 요구된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방자치의 주변적 사안이 아니라 국가 

구조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헌법 또는 준헌법적 틀 속에서 다루고 있다. 독일은 지방자치단체

의 기능 수행 능력을 헌법적 판단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일본은 특별법 체계를 통해 인구 기준을 제도

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판단 과정에서 인구 요소를 고려하고, 미국은 대표성

과 평등 원칙을 통해 인구를 헌법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러한 비교법적 경향은 지방자치를 

단순한 행정 제도가 아니라 국가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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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더 이상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헌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근본적 질문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인구 개념이나 이를 담아낼 헌법적 틀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분권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적정인구의 유지와 회복

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다. 분권과 적정인구는 상호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구성하는 상호 보완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결국 “헌법은 인구 수를 직접 

정하지 않더라도, 인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제 남는 질문은, 인구 문제를 지방자치와 어떤 헌법적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가이다. 개헌 논의에

서는 지방자치의 성립 요건으로서 일정한 인구 기준을 헌법에 직접 명시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 구조

를 고려한 분권과 국가 지원의 원칙을 헌법에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위임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비교법적 사례가 보여주듯, 다수의 국가는 헌법에 구체적인 인구 수를 명시하기보다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헌법 개정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 개정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지방자치의 성립 요건으로서 일정한 인구 수를 직접 명시하기

보다, 지방자치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헌법적 고려 요소로 인구를 편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구를 경직된 기준이 아니라, 지역의 기능 수행 능력과 국가 구조 설계에 

반영되는 원리로 다루겠다는 선택이다. 이를 위해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지방자치 관련 조항)에 

다음과 같은 원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및 인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치 기능을 실

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첫째,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인구와 명시적으로 연결하고, 둘째, 분권을 단순한 권한 이양

이 아니라 인구 유지의 제도적 조건으로 위치시키며, 셋째, 국가의 책무를 소극적 보장 수준을 넘어 

적극적 지원 원리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

헌법은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을 선언하되, 적정인구의 구체적 기준과 적용 방식은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유형(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 기능(행정･교육･복지･의료), 재

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 기준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독일의 기능 수행 능력 원리, 

일본의 특별법 체계, 프랑스의 행정 합리성 접근과도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개헌 방향은 입법자가 지방자치 관련 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헌법적 기준을 제공하

며,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 제도의 합헌성을 판단할 때 인구 요소를 본격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한다. 즉, 인구는 더 이상 정책적 참고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의 헌법적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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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결국 개헌은 “지방자치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어떤 조건 아래에서 지방자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인구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

기 위해, 인구를 분권 원리와 결합한 헌법 규범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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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강재규(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토론문 작성을 위해 두 분 교수님의 발제문을 검토하면서 놀란 점은 전공이 헌법이나 행정법과 같

은 법학 전공이 아니면서도 발제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이 헌법적인 내용이란 사실에 놀랐다. 물론 

헌법이란 국가의 근본법이자 기본법이기에, 특히 헌법은 법학자만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헌법학자가 

아니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제시에 감사드리고 많이 배우는 계

기가 되었음을 여기에 밝힌다.

Ⅱ 안권욱 교수의 발제에 관하여

안권욱 교수의 발제문은 독일과 스위스의 연방헌법과 연방법률, 주헌법과 주법률의 분권과 자치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분권적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직접

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특히 “직접민주제 요소를 수준 높게 내포하고 있는 화합민주제의 

기본적 특성이 ‘권력공유’에 있으며, 이러한 권력공유 시스템상의 특성을 가진 화합민주제의 과정

(process)상의 모습은 서로 다른 이해와 견해를 가진 정치･행정행위자들(political administrative 

actor)이 상호 논의･조정과정을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합의를 도출하는 ‘심화된 숙의민주제

(deliberative democracy)’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소개한다. 그러한 국가로는 스위스, 덴마크, 스

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독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국민행복지수, 국

민소득, 국가경쟁력, 인재경쟁력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고 소개한다. 또 “경쟁민주제와 작별하고, 화

합민주제로 전환하는 헌정개혁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화합민주제 도입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제 강화를 위한 헌정개혁이다.”라고 제시한다. 본 토론자도 발제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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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더불어 연방헌법 제30

조는 “기본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권능의 행

사나 국가업무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Land)에 국가권능을 행사하거

나 국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연방헌법 제70조는 “본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한을 가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헌법 제28조 제2항 제1문은 “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공

동체의 모든 사무를 자기책임 하에 규율할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그리고 각 영역에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정책결정

권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스위스, 그리고 미국처럼 연방국가가 아닌 단일국가(단방국가)여서, 

이들 연방국가의 지방자치 관련 규정방식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보다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 비하면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단조롭기 짝이 

없다. 헌법 제8장에서 규정하는 제117조, 제118조가 전부이다.

물론 본 토론자는 헌법 전문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에서 지방자치의 직접적 근거를 도출한다. 지방자치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원

리를 전국 구석구석 착상시켜서, 이들 헌법 원리가 구현하려는 궁극적 목적인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헌법에 헌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지방분권주의’를 규정하고, 독일이나 스위

스처럼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 ‘전권한성의 원칙’, 지역대표형 ‘상원제도’, ‘국민발안’, ‘국민소환’, 

나아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규정 정도는 헌법에 직접 규정하는 

헌법개정을 제안한다.

Ⅲ 이삼식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삼식 교수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행정･재정상의 어려움을 넘어, 헌법이 전제한 지방자치의 성립 조건 자체를 약화

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의 확대는 지방정부의 행정 수행 능력, 재정 기반, 정치적 

대표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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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과 적정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와 인구 문제를 정책 차원이 아니라 헌법 구조의 문제

로 재위치시키고, 향후 개헌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효율’보다 ‘분산’이 중요하다. 성장기에는 인구 집중이 효율을 가져오지만, 

인구 감소기에는 인구 집중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위험을 초래한다.”

“적정인구의 헌법적 개념 내지 의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요구되는 행정･재정･민주적 기

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말한다.”

“적정인구 기준은 통합의 정당화 요건인 동시에 통합 제한 기준이기도 하다.”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자치 문제를 개별 법률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헌법 차원의 원리 정립이 요구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및 인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치 기능을 실

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시한다. 

지방소멸을 넘어서 국가소멸을 우려하는 지금으로서는 ‘인구’문제를 헌법적 문제로 다루고자 하는 

이삼식 교수님의 제안은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견해라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Ⅳ 마치며 - 강재규의 견해 -

본 토론자는 대한민국 모순구조의 핵심적인 요인을 첫째, 남북분단, 둘째, 수도권 일극 집중을 든

다. 이상의 두 가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고 본다.

2019년 12월부로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대한민국의 1,000대 기

업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극단적으로 집중된 사례는 몇몇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지 싶다.

독일의 경우에는 동서남북, 중부에 주요 도시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어 우리와 같은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 또는 7:3으로 유지됨으로써, 지방자

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방자치의 불완전성,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세:지방세

의 비율조정 역시 어렵게 하는 것 역시 수도권 일극 집중 탓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 부울경 지역(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 조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응해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노력은 과도기적 대응책으로서 그 효능을 부

정하지는 않으나,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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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오히려 연방제 국가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그나마 이어진 

대선과 지방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뀜으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의 결성은 물거품

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다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고 5극 3특이라는 국정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통합 문

제가 정치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집중 해결을 위해서는 혁명적 조치 필요

그리고 본 토론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권 초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전격적으로 발

동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듯이,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전격적으로 발동해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 제76조 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천

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

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

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한다.

물론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 발동의 헌법적 요건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본 토론자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는 망국적 현상이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특단(이른바 혁명적인)의 조치 없이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치와 분권을 가로막은 가장 큰 원흉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다. 수도권은 과밀화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비어있다 못해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

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화는 분권과 자치를 가로막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로의 발돋움에 발목을 잡고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국민을 밥 먹여 준다

국민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 분권을 위한 절실함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부족한 실정이

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하고 묻듯이, ‘지방자치와 분권이 밥 먹여 주냐?’ 하고 묻는다. 그렇

다. 본 토론자는 민주주의가, 그리고 자치와 분권이 국민에게 밥을 먹여 주는 핵심적인 국가정책의 

방향이라고 단언한다.

현재 문화 영역에서는 영화, 드라마, 가요, 음식 등 여러 방면에서 한국문화(K- Culture)가 세계적

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러한 현상의 토대가 된 것이,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펼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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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각종 정보화 정책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등장한 문민정부 아래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을 국민이 적극적으로 누림으로써, 그에 따라 국민이 마음껏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성과)라고 본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생을 위한 헌법적 근거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

고 규정한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국민(주민)은 정치･경제･사

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헌법 제10조 전반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

다.”라고 규정한다. 동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국가에서 지역 주민들이 처한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

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수도권이

나 대도시의 전력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겪는 재산상이나 정신적인 각종 불이익 등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즉 지금까지 대규모 수력발전,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정책

은 국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여 이루어진 중앙집권주의 에너지 정책이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태양력･풍력･소규모 수력･바이오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정책은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

로 생산･소비하는 분권적 에너지 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중앙집권주의에서 지방분

권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된다면, 발전회사와 주민들 간의 갈등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주민들은 인간의 존엄이 제대로 구현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사는가? 주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삶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동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1항은 “모

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지

역에서 구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그러니 청년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수도권

으로 몰리는 것이다.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취직할 수 

있는 적절한 직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수도권에 있는 직장으로 취업을 하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

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 면접을 위한 각종 교통비, 숙박비 등의 비용을 수도권 학생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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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지출하여야 하고, 시간의 낭비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일반 지역 주민의 취업 기회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동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

하고”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20조 제2항은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동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

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동법 제123조 제1항은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

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동조 제3항은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

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동조 제5항은 “국가는 농･어민

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가의 재벌 중심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구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비롯해 외국과 

맺은 각종 FTA는 농･수･축산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FTA체결로 말미암아 반도체를 

부품소재로 하는 각종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수출로 인해 벌어들이는 추가적인 이익들은 국가가 나서

서 그로 인해 희생을 당한 농민들이 수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설치되어 있는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개설을 위한 균특예산의 약 93%가 수도권 교통체증을 해결하고자 투입되는 코

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균형발전, 자치와 분권이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의 해소는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헌법의 기본원리란 헌법의 이념을 중심으로 개별 헌법 규정들의 해석을 위해 일정한 방향, 일정한 

지침과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의 기본원리는 첫째, 헌법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공할 뿐 아니라, 헌법 조항이나 법령의 흠결 시 이를 보완하는 원리가 되며, 둘째,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며, 셋째, 헌법의 개정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개정의 한계를 이룬다.

헌법을 “기본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치질서”로 이해하면, 헌법의 최고이념은 “인간의 존엄”이라

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헌법의 기본이념은 인간의 존엄 및 이를 

구체화해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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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모든 개별 규정들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할 것인데, 개별적 문제영역

에서 자유와 평등을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실현하려 할 때는 역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법 이념 아래 국가 질서를 형성하는 방식을 정하는 다양한 헌법원리들이 각 영역

별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국가 질서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비중을 갖는 몇 가지를 헌법의 기본원리

라고 한다.

헌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는 민주주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권력

분립주의, 문화국가주의, 국제평화주의, 사회국가원리 등을 제시한다. 앞으로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생

태주의(자연주의), 지방분권주의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천명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현실이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국

민의 자유와 평등이 위협을 받고, 나아가 헌법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지금

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주의(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의제(의회제)민주주의의 결함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헌

법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헌법의 기본원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의 실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

하려는 노력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영역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대의제 원리를 대체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보완

하려는 움직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럽지방자치헌장과 세계지방자치선언의 내용 및 세계지방자치헌장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들,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전개되는 지방자치 관

련 논의들을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확대 강화 및 정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자, 우리 인류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임이 자명하다.

즉 현재의 세계사적 흐름은 민주주의의 확대 강화와 이를 위한 지방분권의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나 주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확대 강화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

는 민주주의와 국민(인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국민(주민)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가피하다.

본 토론자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출발점으로 지방분권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규정하

자는 주장을 한다. 예를 들어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신설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명시

해 놓으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도 분권의 기본 틀 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법부는 

지방분권 원리에 따라 판결하게 되고, 행정권도 법 집행 시 헌법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면서 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분권형 개헌의 출발점으로 ‘지방분권주의’를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

나로 천명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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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하승수(변호사,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중앙집권은 인구 불균형을 강화하는 매커니즘이고, 지방분권은 인구를 지탱하는 제도’라는 이삼식 

원장님의 지적과 ‘분권적 국가시스템을 위한 헌정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지방분권과 국민의 직접결정

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안권욱 교수님의 발제에 동의합니다. 

아래에서는 수도권 일극집중과 저출산 문제의 연관성, 그리고 수도권 일극집중과 중앙집권은 동전

의 양면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또한 안권욱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지방분권 및 

국민 직접 참정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에 대해 토론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수도권 일극집중은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해

수도권 일극집중은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1975년 수도권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4%

였지만, 2020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집중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폭등, 인구 밀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지속성과 안정성에 의문이 있는 중앙집중적인 전력시스

템 등 온갖 문제들의 중요한 원인은 수도권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저출생도 수도권 일극집중과 연관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75명(2024년 기준)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입니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ㆍ도중

에서 가장 낮은 0.58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곳은 비수도권 농촌지역입니

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에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남 영광군, 전남 강진

군, 강원 화천군, 경북 청송군, 전남 장성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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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별 합계출산율 통계>

결국 수도권 일극집중이 부동산가격 상승, 긴 출ㆍ퇴근시간 등을 낳았고, 사람들의 삶을 팍팍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극도로 낮은 출산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2월 발표한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

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도시 내 인구 밀집도가 높을수록 양육, 교육, 일자

리, 주거 등의 경쟁이 과열되어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도시집중 현상이 초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서는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도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출산율이 0.41명 상승

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 수도권 일극집중과 중앙집권은 동전의 양면

수도권 일극집중 체제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극단적인 중앙집권적 국가 시스템의 

결과물로 봐야 합니다. 서울에 권력이 있으니 돈도 쏠리고, 사람도 쏠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간 서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의 서열을 고착화시켜 온 것입니다. 

미국, 독일, 스위스처럼 지방분권이 잘 되어있는 국가에서는 대한민국과 같은 극단적인 일극집중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려면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에서 벗어나서 ‘지

방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해서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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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0차 개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은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3 지방분권 개헌 방안에 관하여

1987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직선제라는 민주화의 핵심과제를 담아내기는 했으나, 분권과 자치라는 

문제의식은 담지 못했습니다. 헌법에 있는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여전히 제117조와 제118조의 2개 

조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중앙집권적인 국가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안권욱 교수님의 지적처럼,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자치입법권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조례가 

위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보다도 지방의회가 제

정한 조례가 하위에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조직권도 없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기관대립형1)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획일적인 선거제도에 따르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

도 다양하고 선거제도도 다양합니다. 인구 1,000만의 서울과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군이 획일적인 

제도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나 다양성이 보장되

지 않는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인 것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거

제도도 지역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재정권도 미흡합니다. 여전히 지방재정의 자율권은 제약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과세

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까지 

임의로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방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재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도 헌법 수준에서 명문화할 필요

가 있습니다.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임한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명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비용 부담없이 사무를 떠넘기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입법권의 배분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전속적 입법권을 갖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가 경합적 

입법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외교, 국방, 국세, 통화 등 국가의 존립과 관련되거나 

1) 기관대립형은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별도로 선출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집행부의 

권한이 강한 ‘강시장(Strong Mayor-Council Form)’ 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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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속적 입법권을 가지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도 국가와 함께 경합적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법률

은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고, 광역지방정부의 조례는 기초지방정부의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면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안권욱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덧붙여, 헌법 제1조를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

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미

국ㆍ독일 같은 연방제 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분권 국가임을 밝힘으로 향후 입법과 정부정책

의 준거로 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분권 관련 조문들을 뒷받침하고 광역을 대표하는 상

원제도 도입 등과도 조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도 헌법 제1조에서 “프랑스는 지방분권

화된 조직을 갖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분 현행 헌법 헌법개정안

내용 없음 제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4 국민의 직접 참정권 보장에 관하여

안권욱 교수님이 제안하신 국민의 직접 참정권 보장방안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의 경우에도 국회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

다. 즉,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국회 재적의원(양원제 

도입 시에는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해야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3월 6일 강창일 의원 등 국회의원 148명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되, 발의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발안의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한 경우와 동일

한 절차(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 국민투표 부의)를 밟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국민발안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

안일 것입니다. 또한 국민소환제의 경우에도 도입근거를 헌법에 마련하고, 구체적인 것은 법률로 정

하도록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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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과 디지털 기본권

홍선기(동국대 조교수, 법학박사)

1 지금까지의 논의과정

(1) 2017년 6월 유럽헌법학회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현행 헌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기본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 등 정보화 시대를 맞아 헌법질서의 한 요소로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고 보

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헌법학회(회장 홍완식)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보기본권의 헌법적 체계화에 관한 연구' 보고

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기본권은 정보와 관련된 인간의 기본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때로는 보호하는 등 '정보의 자유'를 영유하기 

위해 보장되는 권리다.

정보기본권이라는 개념은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

시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권리들이 대두되면서 등장했다. 2000년대에 들어 유럽연합(EU)이 기본권헌장 제8조에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명문화하면서 기본권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정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

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로 정의하는 

등 개별법률에 정보 개념이 산재해 있을 뿐이다.

학회는 보고서에서 "헌법 제37조 1항에 따라 헌법에 열거된 권리가 아니어도 기본권으로 보장될 

수 있지만, 기본권체계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기존 기본권의 부분적 내용으로 정보기본권을 

파악하는 것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정보사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라고 보기 어렵

다"라며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기본권을 기존의 

기본권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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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헌법재판소도 새롭게 등장한 정보기본권을 독자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시

한 바 있다. 헌재는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 사건(99헌마513)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이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

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이 같은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

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

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보고서에서 "정보사회에서 자유롭고 풍부한 정보가 전제될 때 개인이나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인격발현이 가능하고 이것은 현대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과도 연관된다"며 "정보

사회에서 헌법은 이렇게 새로이 발생하는 사회현상을 규율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과잉, 정보의 불평등, 정보의 통제와 독점, 개인정보 침해, 인간소

외 등의 정보사회에서 새로이 발생한 문제를 기존 헌법상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의 자유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보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요구는 

날로 커지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헌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정보공개센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보기본권의 신설 취지에 대해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정보기본

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방 및 시정

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정보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에 정보기본권과 알권리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은 마당에 알권

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일종의 발전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정보기본권 조항 내용은 그저 단순하기만 해서 오히려 모호함

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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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째로 기본권 부분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놓고 정보기본권 조항에서는 다시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 짓고 있다. 신설되는 정보기본권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심지어 아직 차별

적인 절차가 다소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미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이 기본권의 보편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두 번째로 개정안의 ‘알권리’는 무엇을 알권리를 말 하는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가 완결성을 지니

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안다’라는 상태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라는 말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겨우 맥락상, 또는 편의상 말하거나 쓰는 이와 

듣거나 보는 이 사이의 암묵적인 교감과 동의가 있을 때뿐이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보편적인 개념으

로 알권리를 차용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일지라도 최소한 차용한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알권

리가 ‘무엇’을 알 권리인지는 짧게라도 명시되어야 향후 소모적인 개념 논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기본

권의 보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정보기본권을 다루고 있는 다른 나라의 헌법은 알권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 기본법 제5조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스위스 헌법 제16조제3항

누구든지 정보를 자유로이 수령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며, 

이를 유포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의 기본법과 스위스의 헌법에는 알권리라는 개념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인 정

보접근권이 서술된다. 두 법 모두 접근의 대상, 알권리의 ‘무엇’을 알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일반적

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은 공공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합리적･상식적 차원에서 합법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말한다.

핀란드 헌법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핀란드 헌법 제12조

누구든지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표현의 자유에는 타인의 사전 제한 없이 정보, 의견, 기타 통신을 

표현하고 유포하고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 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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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진･영상 프로그램에 관한 제한 규정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부득이한 이유로 공개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공개한다. 

누구든지 공개된 문서와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핀란드 헌법 역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표현의 자유에 포함시킨다. 핀란드 헌법은 알권리와 정보접

근에 대해 독일과 스위스처럼 이미 공개된 문서와 기록 일반뿐만 아니라 특별히 공공정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와 기록은 공개하며 이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소 긴 느낌은 있지만 핀란드의 경우 헌법이 공공기관의 문서와 기록

까지 명시하며 사람들의 알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가의 

공공정보의 기록 및 관리, 공개의 의무에도 보다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3) 2023년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주최하고 

윤호중 의원이 주관한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토론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과 정보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유통하는 능력과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등 현행 헌법의 조항만으로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커져 왔다.

합･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해킹, 도･감청, 위치추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사

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보의 소수 집중화와 정보 격차 및 소외, 정보 악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윤호중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보의 권력화가 심각한 시대에 개인의 비밀이 쉽게 

유출되고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후 “제4차산업혁명과 정보화시대에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받

지 않도록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면서 시대 상황이 반영되는 개인의 정보권리, 정보에 대한 자기결

정권을 새로운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익표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시대에 정보 격차로부터 

정보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에 대처하는 방안, 유럽의 디지털 기본권 헌장 같은 규정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토론자로 나선 헌법학 박사 출신 소병철 의원은 “사이버 정보공간에서 이뤄지는 공권력에 의

한 정보 침해 및 권력 남발 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교수는 ‘정보기본권의 

헌법화’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경제, 안보 혹은 질서를 위한 정보기본권이 아닌 인간, 사람, 생활을 

위한 정보기본권 ▲역감시, 정보과정에의 참여 등 민주주의권 보장의 실질화 ▲ 기본권 및 이를 위한 

국가목표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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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기본권 신설 동향과 지향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헌법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 정필운 교수 (미디어와 인격권 ▪ 제4권 ▪ 제1호 ▪ 2018)

(1) 국내논의

개인정보 연구가 심화되면서 헌법학계에서는 개인정보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뛰어넘는 것이므로 이러한 독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권을 기존에 인정하던 기본권이 아닌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김종

철, 2001).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과는 다르게 개인정보보호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권과 같은 독자적 기본권을 신설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손재영, 2006).

한편, 개인정보권의 타당 범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머무르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권의 독자적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배원, 2006).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학계의 선구적인 주장을 수용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정례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

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고 그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정례를 가지고 있다.

개인정보권이 보호하려는 생활 영역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유지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

성되는 개인의 인격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문재완, 2016). 그리고 개인정보권의 독자적 기본권성 

인정은 그 보호 대상의 확대를 넘어 보호 이익의 독자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정보사회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수집된 위치정보가 나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주어지

면, 그것은 나의 사생활 침해(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만이 아니

라 나의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권리가 사생활이라는 대상을 보호하여 개인이 자유로운 사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면(권영성, 2011), 개인정보권은 개인정보라는 대상을 보호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생활, 

재산, 생명,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17조에

서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는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이 제7조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규정하면서도 개인정보권을 제8조에서 따로 규정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정보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존 기본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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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헌법해석과 헌법 개정의 기능 분담

에 비추어 이렇게 헌법 해석론을 통하여 확인된 기본권은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기본권으로 명문화하

는 것이 타당하다(정필운, 2018).

(2) 국외동향

정보기본권 논의는 1990년대 이후 전개된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개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입법례나 헌법해석에 의한 기본권성 인정례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는 헌법에서 명문으로 정보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나마 개인정보권은 정보사회 

초창기부터 많은 시민의 관심사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기본권헌장, 포르투갈 헌법 등에서 명

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독일, 일본 등에서는 해석론을 통하여 개인정보권을 기본권으로 인정

하고 있다.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8조 

①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보호권을 갖는다.

② 전항의 개인정보는 확정된 목적을 위하여 관련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기타 법률로 규율된 정당

한 기초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관련해 조사

된 정보를 열람하고 또 그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포르투갈 헌법 제35조 (컴퓨터의 사용)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에 관한 모든 전산 자료에 접근할 권리, 그러한 자료를 

수정･갱신할 것을 요구할 권리, 그러한 자료의 원래 사용목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권리를 가

진다.

②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인정보의 자동 처리 및 연결, 전송 및 사용에 적용할 수 있는 

자세한 조건은 법률로 정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특별 독립 행정 기관은 법률로 보장한다.

③ 사상, 정치적 신념, 정당 또는 노동조합 가입, 종교적 신조, 사생활 또는 인종 등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 법률

에 따른 권한이 있는 경우, 차별 금지를 보장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통계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이다. 

④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은 금한다. 단,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한다. 

⑤ 모든 국민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는 행위는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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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누구나 공용 정보통신망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다국간 데이터 

이동에 적용할 기준은 법률로 정하며 개인정보에 적합한 보호 수단은 물론, 국익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단도 결정한다.

⑦ 수동 파일에 수록된 개인정보는 법률로 정한 바와 같이 전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비교>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 있다(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107쪽).

제OO조 표현의 자유 

② 모든 국민은 공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은 중대한 공익이나 개인

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이버 공간의 정보유통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사적 정보의 보호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는 정보기본권의 신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한편,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4, 89쪽).

제OO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 

2018년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제22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2018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한국헌법학회, 2018, 61쪽).

헌법 제20조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타인에게 알려지고 이용되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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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권을 “모든 사람은 자기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

다.(정필운, 2018)

(3) 알권리

알권리란 정보원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자유, 국가가 가진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권영성, 2011; 전광석, 2018; 정종섭, 2015). 이러한 측면

에서 알권리는 자유권의 성격과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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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

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다.

독일 연방기본법 제5조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가진다.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은 알 권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107쪽). 

제OO조 표현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② 모든 국민은 공적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은 중대한 공익이나 개인

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보공개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한편,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4, 89쪽).

제OO조 ① 모든 사람은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가진다. 

2018년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2018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한국헌법학회, 2018, 61쪽).

제20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로이 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이에 정필운 교수는 알권리를 두 조항으로 분리하여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에 접근하여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양자가 밀접한 연관이 있

으므로 정보접근권만을 규정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해석론으로 도출하도록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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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구체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도출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는 표

현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4)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

정보사회에서는 토지･자본･노동과 더불어 정보가 생산의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였다. 정보사회가 심

화될수록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한국산업사회학회, 2009). 

따라서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은 다른 사람보다 삶의 질 차원의 

문제, 경제적 가치 창출 차원의 문제와 직결된다. 정보 불평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으로 

전화되는 것이다(한국산업사회학회, 2009). 따라서 모든 시민이 정보격차와 정보문화를 보편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통합을 저해한다. 따라서 지능정보

사회에서 정보격차해소와 정보문화 향유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이에 대하여 침묵

하고 있다. 그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정보사회 초기부터 정보문화 향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의 과제

로 인식하고 그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 추진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정

보문화 향유,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자는 제안을 해 왔다(김현철, 2010 외).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는 헌법학계에서 기존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과제이므로 헌법적 근

거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다. 국가인권위원회(2013)는 정보문화 향유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31조 교육기본권 등에서 구하고 있다.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시민이 정보문화를 향유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규정하는 

것 또는 시민의 기본권 형식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다. 이를 반대하

는 견해는 우리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고, 헌법 제34조

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격차 해소도 이를 근거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 별도의 조문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그러나 현대의 정보

사회 심화 경향,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의미를 고려한다면 헌법 개정

에 즈음하여 정보문화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국회 헌

법개정자문위원회, 2014). 다만 그것을 시민에게 기본권 형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지, 국가 목

표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모든 인간은 사회･문화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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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①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

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②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

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③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④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 있다(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107쪽).

제OO조 표현의 자유 

③ 국가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확보를 위한 구체

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한편, 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2014, 89쪽).

제OO조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 

④ 국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8년 대통령 제안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제22조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018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한국헌법학회, 2018,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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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는 개인별･지역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정필운 교수는 정보문화의 향유와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정보문화를 향유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으로 명문화

할 것을 제안한다

(5) 정보보안권

정보사회가 심화될수록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한국산업

사회학회, 2009). 국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의 수행에도 정보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이 

핵심적인 수단이므로 국가 영역에서 중요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이에 대해서도 침묵하

고 있다. 그와 별도로 우리 정부는 정보사회 초기부터 정보보안을 국가의 과제로 인식하고 그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 추진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

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등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에

서는 헌법 개정에 즈음하여 정보보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자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한국헌

법학회, 2018).

정보기본권 논의는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개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입법례나 

헌법해석에 의한 기본권성 인정례가 많지 않다. 특히 정보보안은 인터넷과 사물인터넷 등 최근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어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독일 연방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 기반을 둔 

일반적 인격권이 정보기술시스템의 비밀성과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

권인 ‘IT-기본권’을 포함한다는 결정을 하였다(BVerfG, 1 BvR 370/07, 1 BvR 595/07 vom 28. 

6. 2008).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안, 2014년 국회 헌법개

정자문위원회의 제안, 2018년 대통령 제안 헌법개정안에는 정보보안에 관한 내용이 없다. 다만 

2018년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안에는 별개의견(성봉근, 정필운)으

로 정보보안권을 신설하자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제O조 제O항 

모든 사람은 비밀이 유지되고 결함이 없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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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양극화 사회를 넘어 도넛 경제로

: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

1 도입: 기후 위기 시대의 생태 헌법

잘 알려진 것처럼 지금까지의 헌법정신은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2차 대전 이후 서구에서 확산

된 시민의 사회권, 복지국가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보강되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21세

기에 전면적인 글로벌, 사회 문제로 등장한 ‘기후 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여전히 현행 헌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런데 기후 위기는 이미 인류와 한국 국민의 삶을 위협할 핵심 도전 과제이며 미국 

국방부는 2015년부터 기후 위기를 중대한 ‘국가 안보’ 문제로 볼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는 상

황이다.

[그림 1] 1.5도 경로를 한 참 벗어나고 있는 기후 대응 

문제는 195개국이 모여 파리협약을 체결한 후, 기후 위기를 막기위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

하로 억제하려 노력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기후 위기 대응에 기본적으로 실패하여 기후 재

난이 점점 더 현실적 위협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말 아예 

확정적으로 1.5도는 이미 ‘죽은 목표’라고 단정했다.1) 덧붙여 이코노미스트지는 이제 남아있는 탄소 

1) 이코노미스트, 2025, 『2026 세계대전망』, 5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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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고작 800억 톤에 불과하므로 “2026년은 지구가 '탄소 흑자'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2027년 말까지는 1.5도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높다. 1.5도 이후의 세계로 향하고 있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비슷한 진단은 

많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평균 기온의 다년 평균은 이제 1.5도를 초과할 것이며, 이는 매

우 높은 확률로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할 걸로 전망했다.2)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최근 발표한 에

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1.5도 목표 초과는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3) 과학자들도 1.5도 경계

선이 2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진단했고,4) 9개의 지구 안전 경계선 가운데 과거에는 6개를 초과했

지만, 2025년에 해양 산성화도 추가로 위험 경계선을 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5)

이처럼 2020년대 후반기를 시작하는 2026년 기후 위기는 과거의 우려를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현

실이 되는 중이다. 지금이야말로 더 강도 높은 글로벌 협력이 절실하지만, 세계는 점점 더 분열과 갈등

을 넘어 인류는 물론 기후에도 최악인 전쟁 양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헌법안에 

‘기후 위기 극복'과 '생태 문명에로의 전환’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 사실은 불합리하다. 대한민국 헌

법상 환경권은 현행 헌법 제35조에서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자연을 약탈과 착취의 대상이 아닌, 

인간과 조화하며 공존하는 대상으로 보는 ‘생태 국가의 원리’는 아직 헌법에 반영되기 전이다. 이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산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경제를 규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필요하며, 

특히 기후 위기 대응과 전통적인 시민의 사회권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일각에서는 이

를 ‘정의로운 전환’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림 2] 2025년 기후 싱크 탱크가 대선에 앞서 제안한 생태헌법

2) UNEP, 2025, 『Emission Gap Report 2025』, 서문.

3) IEA, 2025, 『World Energy Outlook 2025』, 19쪽.

4) 가디언, 2025.6.18., “Only two years left of world’s carbon budget to meet 1.5C target, scientists warn”.

5)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2025.9.24., “Seven of nine planetary boundaries now breached – ocean acidification joins 

the dang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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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다면 우리 헌법은 생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국가적 방향성을 명확히 잡을 수 있으며, 

국가 행정기관 전체에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기후 

재난 위협으로부터 현재 세대의 삶을 지키면서,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지속 가능한 삶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확실한 헌법적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과 기업의 중장

기 투자를 견인할 수 있다.6)

2.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전환과 생태 전환의 균형

지금은 어디를 보나 ‘AI’의 시대임을 실감한다.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은 ‘글로벌 AI 3대 강국’이

다. 이미 공약에서부터 ‘대한민국 진짜 성장 5대 과제’로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제시했고, 여기에 ‘에너지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결합했다. AI를 핵심으로 하는 기술주도 성장을 

기본 방향으로 가면서 이를 뒷받침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하듯 새 정부는 대통령실 안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신설했으며, 그 결과 인공지능은 우

리 사회의 모든 곳에 빠르게 전파되고 적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AI의 확산과 적용이 단지 과거와 유사한 새로운 ‘기술적 도구’의 채택이라는 범위를 넘어설 

것이라는데 있다. 즉 AI가 도구로서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

시장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형성, 공론과 각종 민주주의 제도, 예술과 

교육, 심지어 국방과 안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 사례의 하나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증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자 ‘AI 자체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비상한 관심사로 등장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는 환경적 비용이 들어가며, 따라서 AI의 개발

과 사용, 폐기에 이르는 생명 전주기 과정에 투입되는 막대한 에너지와 희귀자원 등의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다. 우리가 AI 3대 강국이 된다는 것은, 단지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여 디지털 산업 경쟁력

을 높이는 것만 아니라, AI가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윤리적, 생태적 영향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방안을 포함한다. 특히 AI가 기후와 생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기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그린 AI’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에 가장 적절한 답을 

준 사람이 있다. 인공지능 지원을 위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20%까지 폭증하여 이미 국가적인 문

제로 번진 아일랜드의 환경부 장관인 이먼 라이언(Eamon Ryan)이 바로 주인공이다. 그는 2024년 

9월 24일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개발 역시 “우리가 약속한 기후한계 안에서

(within the climate limits) 작동해야 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력망 안에서 작동

해야” 한다고 명확히 강조했다.7) 급격히 폭증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시스템이 ‘지구생태계의 수용 능

6) 녹색전환연구소 외, 2025,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 정책』.

7) 김병권, 2025, 『AI와 기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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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비추어 얼마나 적정한 규모’인지를 물어야 하고, 아무리 인간과 경제에 유익한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도 기후와 생태계의 한계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 인공지능’은 그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덜 자원 집약적인 인공지능이 아니라, ‘지구생태계의 수

용 능력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절대적 의미의 생태적 인공지능이다. 

때마침 정부는 “미래 선진국은 AI 대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으로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국

가”를 내걸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기후 대응을 중심으로 

한 생태 전환을 두 축으로 균형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서 K-GX는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도시 

전환, 시민 삶의 전환 등 네 가지가 다층적으로 기획되는 영역이다. 우선 첫째로 에너지전환이 가장 

선행돼야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4분의 3이 화석에너지 소비에서 비롯되는 현실에서, 한 세대 안에 

‘모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모든 전기 에너지는 사실상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기후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40년 석탄발전 완전폐쇄’를 약속하면서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그림 3] K-GX의 기본 틀과 산업전환, 지역전환

두 번째로 화석연료 기반 지역과 도시 구조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현대 도시를 채우고 있는 

건물과 도로의 화석연료 의존은 심대하다. 대부분의 난방은 천연가스라는 화석연료에 전적으로 의존

하고 있고, 주요 이동 수단인 자가용 역시 아직은 석유에 의존한다. 도시에서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전환은, 도시 자체의 설계구조 자체를 달리할 정도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건물에서의 히트

펌프 시범 도입, 전기자동차 보급,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소규모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규모화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로 에너지전환과 도시 전환보다 훨씬 까다로운 도전은 바로 

산업전환이다.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7%로서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은 탄소 집약적 산업을 하루빨리 탈탄소, 혹은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면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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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삶의 방식에서의 전환이 있다. 에너지

와 도시, 산업의 전환은 그 자체로 시민 삶의 전환을 촉진할 것이지만, 역으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자 노력해야만 산업과 도시에서 녹색 전환이 이뤄지도록 촉구할 수 있다. 탄소 

없는 시민 삶의 방식 변화는 불가피하게 지독한 물질적 불평등 해소를 동반하게 될 것이므로 K-GX 

추진 범위 안에 시민들의 참여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

3 기후와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역의 ‘도넛 도시’

K-GX의 중요 구성 부분이 지역과 도시에서의 녹색 전환이지만, 국내적으로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

지고 주가 상승 외에는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가 여전히 느린 상황에서, ‘기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

자는 호소는 시민의 호응을 얻기가 아직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불확실한 글로벌 여건을 뚫고, 

국내적 불평등 구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신속 과감한 기후 정책을 도입하려면 어떤 점을 최우

선으로 고려해야 할까? 무엇보다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는 체감형 정책, 빠른 녹색 

전환 속에서도 시민의 생활을 지켜낸다는 보장이 확실한 정책이 요구된다. 기후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서민들의 삶을 희생하거나 불평등의 아래쪽에 있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태양광 설치’, ‘전기차 증설’, ‘에너지 요금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지 말고, ‘복지가 있는 기후’, ‘불평등과 돌봄을 고려한 기후’ 정책으로의 정책적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기후 플러스 정책’이라고 불러보자. 이미 기후 플러스 정책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초

보적인 결합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복지와 돌봄과 연계된 기후 플러스 정책도 세계 곳곳에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새해 벽두에 뉴욕시장으로 취임한 조란 맘다니 시장은 선거운동에서 기후 대응과 

생활비, 일상 인프라 개선을 통합하는 사례를 보여줬다. 그는 50개의 공립학교를 폭염이나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회복을 위한 허브(Resilience hub)’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가 대표적으로 내건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나 임대료 동결 정책 모두 기후를 악화시

키지 않는 이동권이나 주거복지 정책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합의된 미래 도시의 비전은 사실, 기후와 복지가 결합한 비전이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성장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었다. 물론 전통적

인 성장주의 복지국가 모델은 사회 내부 구성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개선에서 가장 모범적

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기후와 생태의 악화가 진행되는 것을 외면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모범인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다른 국가들보다 기후·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더 

나은 정책들을 선보이며 기후와 생태 악화를 완화시키려 했지만 그 성과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안전 한계선인 1.5도에 접근해 가는 기후 비상 상황인 

현재, 기존의 성장 의존적 복지국가 모델, 그리고 여기에 기반한 도시 모델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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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복지모델만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기후 대응과 생태 정책들도 그동안 일

정한 한계를 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탈성장 비전을 포함해서 성장주의 경제와 단절하겠다는 과

감한 기후·생태 정책들이 최근까지 쏟아져 나왔지만, 기후 대응과 동시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법이 부족했다. 성장 의존

형 경제의 탈출, 또는 탈성장이 ‘더 이상 파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 필연적으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성장 없는 경제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 건강 보험 체계, 연금 보험 체계나 교육복지 등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했지만 그 대답이 충분치 못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기후 정책을 외면한 채 복지정책이 고려되거나, 반대로 기후 정책이 복지정책과 

떨어져 고려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 결과 가령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건설을 늘리는 것이 그린밸트 훼손 등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지정책이 도입되었다. 누구나 필요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

기 위해 낮은 에너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자칫 에너지의 과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도시 계획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나 여타 환경 전략들을 

세울 때 대체로 그것이 서민의 복지에 미칠 영향을 중요하게 검토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

서는 점점 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 위기는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가고 있다. 2022년 여름 기

후 재난 성격의 폭우로 서울에서 발생한 반지하 참사가 그 자체로 서민에게 가혹하게 덮친 기후 재난

이면서 동시에 취약한 주거복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 도시의 기후 대응 정책도 경제성장 - 사회복지 – 생태 안정이라는 좀 더 폭넓은 추상 

수준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커지게 되었다. 성장 - 복지 - 기후·생태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도록 세 정

책을 적절히 조율하자는 쪽으로 글로벌 합의가 모아지는 최근 추세는 이를 반영한다. 2015년에 유엔

이 제안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제시한 17개 목표가 그 결실이다. 여기서는 경제성장, 복지 

확대, 그리고 생태 보호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로 제시되었다. 세 목표를 

모두 균형 있게 달성한다면 최선일 것이다.

한국의 구체적 현실로 돌아가 보자. 한국에서 지난 2010년대를 풍미했던 비전은 ‘더 많은 복지를 

주는 지방자치단체’였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기후 위기 시대에 이 비전은 한계에 도달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도전인 불평등과 생태 위기가 서로를 악화하며 시민의 삶을 어렵게 함에도 불구

하고, ‘더 많은 복지’만 반복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분배정책이나 사회 복지정책들을 생태적인 이슈들과 상관없이 다뤘다. 

생태 위기나 기후 위기를 완화할 조치 역시 분배정책과는 별개로 고려되었다. 두 영역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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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와 전문가들이 별개로 대처 방안들을 쏟아냈고 여기에 반응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들도 각각 분리

된 것을 당연하게 간주했다. 심지어 노동과 기후 또는 복지와 생태의 이슈가 상호 갈등과 충돌하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요금을 둘러싸고 환경운동은 요금 인상을, 복지 

운동은 필수재인 에너지 요금 동결을 내세웠던 사례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복지는 대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성장 의존형’ 복지였다. 하지만 기후 위기 대

응 전략의 많은 내용들은 경제성장에 회의적이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인 ‘탈성장’ 주장을 담고 있다. 

물론 기존의 성장주의적 복지국가는 일시적으로 사회 내부 구성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했

다. 하지만 그 대가로 기후와 생태 악화를 동반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복지국가의 모범인 

북유럽 국가들은 부분적으로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응하는 별도의 정책들을 새롭게 동원하여 보완하

려 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의 성장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복지 비전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정책도 새롭게 성찰해 봐야 한다. 

성장주의 경제와 거리를 두려는 지금의 기후 캠페인 전망을 현실화하려면 사실 매우 강력한 ‘분배정

책’이 필요하다. 기후를 위해 성장주의를 내려놓겠다는 것은 ‘더 이상 파이를 키우지 않겠다’는 선언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성장 없는 경제에서 기존의 복지 시스템(건강 보험 체계, 연금 보험 체계나 교육

복지 등)이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물론 UN이 2015년 제안한 지속가능발

전(SDGs) 17개 목표 모델은 지속가능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과 복지, 기후 대응이 균형

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연 경제성장, 복지, 기후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전부 실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일군의 생태경제학자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제 복지가 경제성장이 

아니라 생태 전환과 손잡고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를 건넨다. 즉, 미래에 구축되어야 

할 복지가 경제성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생태 시스템 안에 탑재되어 생물권의 재생능력을 존중하는 방

식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 채택하고 있는 도넛 모델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여 영국의 생태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가 2012년에 처음 제안한 비전이다. ‘생태적 한계’를 기본으로 그 

안에서 ‘모든 시민들의 적정한 복지’를 동시에 추구할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도넛 모델은 일차적으로 

각 단위의 공공행정(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 커뮤니티, 심지어 기업)이 자신들의 미래 목표와 비전

을 어떤 기준과 틀에 기반하여 설정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강력한 비전 프레임워크다. 그리고 조직

의 현 상태를 기술하고 목표를 정하며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지금

도 계속 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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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모델은 이론을 넘어 현실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데, 2019년부터 네덜란드 암스

테르담, 미국의 포틀랜드, 영국의 리즈 등에서 시민들이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사회 렌즈와 생태 렌즈

를 분석하여 자신들의 도시 실상을 반영한 ‘도시 초상화(City Portrait)’를 구성했다. 그리고 이를 도

넛으로 종합한 사례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가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라

는 시대 과제를 해결할 강력한 비전이자,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8)

도넛 모델을 구체적으로 도시 등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와 생태를 동시에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유럽 등에서는 복지를 고민할 때 생태적 이슈도 함께 감안하려는 초보적인 움직임

이나 경험이 정책 설계 영역과 지역 커뮤니티 공론장에서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복지와 환경·생태는 서로 별개로 고민되고 토론되고 설계되어 왔는데, 이 대목

이 도넛 모델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가장 큰 난관이다. 즉 모든 지역 이슈에서 복지와 생태를 어떻게 

동시에 고민하도록 도와줄 것인지가 도넛 모델을 도시에 구현하는 실천적 과정에서 정책 설계자나 

지역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에게 관건이다.

[그림 4] 녹색전환연구소가 시도한 서울시 노원구의 도넛 모델

8) 녹색전환연구소, 2025, 『도넛으로 만드는 생태복지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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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시민사회와 행정 모두에서 공통으로 해당한다. 우선 행정 쪽에서는 복지와 생태를 동시

에 고려하는 목표 설정이 친근하지 않은 방식이다. 특히 환경과 복지 분야가 완전히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된 한국의 행정 체계는 도넛에서 제시되는 각 항목들과 대응하는 도시의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행정문서에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목표를 찾아내기 역시 쉽지 않다. 각 지역

의 행정조직이 도넛에 좀 더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책과 조직을 이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반대로 

기존의 행정조직에 가까워지도록 도넛 모델을 변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대목이다.

시민사회나 지역 커뮤니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통상 복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시민사회는 생태

나 기후 이슈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기후와 생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는 상대

적으로 복지 이슈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특정 시민사회나 지역 커뮤니티가 생태와 복지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도넛 모델에 접근하는 것이 처음에는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4 기후가 있는 복지, 복지가 있는 기후

앞서 확인한 것처럼, 최근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기후 정책들은 대체로 복지가 연계된 기후 

정책이다.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면서 기후를 명분으로 내건 지방정부들의 교통카드 정책들이 그렇

고, 햇빛 소득을 안겨주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녹색전환연구소가 펴낸 『주민

의 삶을 바꾼 49가지 기후 정책』도 대부분 이렇게 ‘기후 플러스’ 정책들도 채워졌는데 몇 가지 사례

만 들어보자. 우선 이재명 정부가 ‘햇빛 소득 마을’을 내걸고 매년 500개씩 추진하려는 정책의 원조

가 되었던 구양리 모델이 있다. 여주 구양리는 70가구 15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서, 주민이 태양

광 설비를 공동 소유·운영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를 성공시켰다. 태양광 설비는 1메가와트 규모이

고 현재 월 1,000만 원 안팎의 이익을 내는데, 수익금으로 공공 마을버스인 ‘행복 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무료 마을 식당도 운영한다.9) 

특히 구양리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주민이 공동 참여한 점이다. 일부 불신이 있었으나, 땅이나 

자본이 없는 주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령 주민까지 포함해 공동체 역량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민 전원이 참여하고 설비를 100% 마을 자산화한 덕분에 주도권과 이익 배분 권

한을 마을이 온전히 갖게 된 것이다. 복지와 기후의 결합, 여기에 더해 주민 참여 보장이 해당 지역 

주민의 호응은 물론 국가적 정책 모델로 일반화되는 요인이 되었다. 

지방정부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성동구의 ‘성공 버스’는 교통 

분야에서 기후와 복지가 결합한 또 다른 사례다. ‘성공 버스’는 마을버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

9) 녹색전환연구소, 2025, 『주민의 삶을 바꾼 49가지 기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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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2024년 10월 1일 정식 개통된 공공 셔틀버스의 이름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마을버스 총량제로 

인해 자치구가 노선을 늘리기 어려운 제약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성동구는 ‘공공시설 셔틀’ 성격을 

조례로 부여하고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버스를 도입했다. 지하철역과 구청, 보건소 등 공공

시설을 거점으로 노선을 설계하고 기존 노선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민간 업계와의 갈등도 최소화

했다. 그 결과 성공 버스는 물론 기존 민간사업자의 마을버스 둘 다 이용자가 증가했고, 지역 주민들

은 전보다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창출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복지를 연계한 구양리 사례나, 공공 대중교통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주민 이동권도 개선한 성동구의 사례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한 기후 정책을 넘어 다양한 사회

정책과 결합하는 양상이 출현하고 있고 그럴 때 주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 경계선을 

막 넘고 있는 기후 위기 앞에서, 무수한 기존의 경제, 사회정책에 보태지는 환경정책으로서 기후 정책

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 한편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기후 정책, 다른 편으로는 복지나 돌봄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발돋움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럴 때 기후 정책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속도

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2026년은 다양한 정책 공론장에서 더 다양하고 과감한 

기후 플러스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럴 때 시민들이 지역에서 복지와 기후, AI가 공존하는 

삶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토양 위에서 생태 헌법을 향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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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네트워크 도시의 확대

: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종서 (EU 정책연구소 원장)

국문요약

오늘날 유럽연합(EU)은 메가시티를 제외한 주변 도시지역의 정체와 쇠퇴, 산업 전환의 충격, 청년 

인구의 이탈,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라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가 확대될수록 주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이는 유럽 각국에서 극우 포퓰리즘

이 성장하는 토양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EU 및 회원국은 ‘메가시티 중심 성장’만으

로는 영토적 결속(territorial cohesion)과 사회통합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다핵 도시권

(Polycentric Urban Region)을 기반으로 한 도시 간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있다. 다핵 도시권 

협력은 한 개의 초대형 중심도시에 모든 기능을 집중하기보다, 복수의 거점도시가 교통·산업·주거·환

경·복지 기능을 분담하면서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본 발표문은 네트

워크 경제와 도시-지역(city-region) 논의를 토대로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의 개념과 작동 원리

를 정리하고,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의 사례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논의되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규모의 확대’만이 아니라 ‘연결성과 협치의 설계’가 정책 성패를 좌우

함을 강조한다.

Ⅰ 서론

도시는 국가경제의 엔진이자 사회적 통합의 무대이며, 동시에 불평등이 가장 응축되는 공간이다. 

2000년대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디지털 전환, 인구 고령화, 주거비 상승, 

에너지 전환 등 복합적 변화에 직면했고, 그 충격은 대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나타났다. 메가시티는 국제 금융·기업 본거지, 문화·교육 자원의 집적지로서 세계 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나 인구와 일자리의 지속적 집중은 국가 내부의 영토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내부에서도 주거·교육·교통의 격차를 확대한다. COVID-19 팬데믹 이후 

고부가가치 산업과 인재가 일부 ‘슈퍼스타 도시’로 더 빠르게 집중되면서, 승자 도시와 패자 도시의 

구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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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유럽에서 확인되는 핵심 현상은 소수의 슈퍼스타 도시로 혁신·고부가가치 산업·정상

급 인재가 집중되면서, 다른 도시·주변 지역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구조적 분화이다. 이 과정에서 메

가시티(또는 메가시티 권역)는 성장의 엔진으로 작동하지만, 인구 이동과 투자 집중은 국가 내부의 

영토적 결속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내부에서도 불평등을 심화시켜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러한 불

균형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변 지역의 곤경이 극우 정치의 동원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EU는 이러한 ‘공간적 양극화’가 단지 경제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문제

로 연결된다고 본다. 주변 도시지역의 정체와 쇠퇴는 생활 불안과 박탈감을 키우고, 그 불만은 반(反)

엘리트·반(反)이민 담론과 결합해 극단적 정치세력의 동원 자원이 되기 쉽다. 따라서 ‘성장’과 ‘형평’, 

‘경쟁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도시·지역 전략이 필요하다. 이 원고는 ‘다핵 도시

권(Polycentric Urban Region) 협력 거버넌스’가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다핵 

도시권 협력은 메가시티 중심의 일극(單極) 구조를 완화하고, 복수의 도시가 기능을 분담하면서도 교

통·산업·정책을 네트워크로 엮어 공동의 규모효과와 혁신역량을 창출하는 접근이다. 

본 발표는 EU가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해왔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가 공간적 불평등 완화와 인재 공유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정리한다. 구체적으로 본 원고는 서론에 이어 Ⅱ장 도시-지역과 다핵 도시권 거버넌스: 내부·외부 네

트워크 결합의 효과에서는 네트워크 경제, 도시-지역, 다핵 도시권, ‘규모 차용(borrowed size)’, 협

력 거버넌스의 제도화 조건, 그리고 EU 초국적 도시 네트워크(URBACT 등)를 분석틀로 정리한다. 

Ⅲ장 메가시티 모델과 다핵 도시권 모델을 비교한 뒤, Ⅳ장 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폴란드 사례를 

통해 제도화 방식과 성과·한계를 분석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한국에서 추진되는 초광역 전략 논의

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연구질문

공간적 불평등(Spatial inequality)을 “어디에 사느냐”가 교육·일자리·서비스·정치적 대표성의 질

을 결정하는 구조로 정의할 때, 이를 완화하는 정책 단위는 무엇인가?

인재가 한정된 상황에서, 대도시의 ‘흡인’만을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인재를 공유(borrowing size 

/ shared talent)하는 제도 설계는 가능한가? 

2. 연구범위와 구성

사례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를 중심으로 다룬다. 네덜란드는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한

계를 경험한 뒤, 유연하고 프로젝트 기반의 협력체로 전환한 대표 사례다. 덴마크는 행정구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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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도시 차원의 협력 조정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 목표를 설정했다. 스페인은 제도화가 높은 광

역행정구역과 지역별 다양한 협력체가 병존하며, 폴란드는 법적 근거를 통해 자발적 협력을 제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험을 제공한다.

Ⅱ 도시-지역과 다핵 도시권 거버넌스: 내부·외부 네트워크 결합의 효과

1. 도시-지역(city-region)과 네트워크 경제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 도시의 행정경계만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고 이동하며 일하는 

범위—노동시장, 주거권, 통근권, 산업 클러스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워졌다. 사람은 한 도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도시로 출근하고, 주택시장과 교통망, 물류 흐름과 기업 활동도 도시 경계를 자연스

럽게 넘나든다. 그러나 정책과 행정은 여전히 ‘도시 경계 안’을 기준으로 설계·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현실의 생활권·경제권과 정책 단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핵심 도시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기능권으로 묶어 보는 도시-지역

(city-region) 또는 대도시권(metropolitan area) 단위의 정책 조정이 중요해졌다. 도시-지역은 지

리적으로 인접한 여러 지역이 통근·소비·물류·산업 연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경

제권으로 작동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 주거, 산업, 환경과 같은 핵심 정책도 단일 행정구

역 단위를 넘어 도시권 전체를 기준으로 조정·설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글로벌 가치사슬이 발전하면서 ‘네트워크 경제’가 도시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네트워크 경제는 연결성(connectivity)과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즉, 주변 도시는 물리적 생산요소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중심도시의 인프라와 

산업 역량에 ‘접속’함으로써 성장 효과를 일부 공유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일 중심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다수의 도시가 기능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심도시의 역할도 변화한다. 제조업 중심의 생산지에서 지식·서비스·창의성이 결합

된 혁신거점으로 이동할수록 주변 도시와의 상호연결성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즉, 네트워크 경제

의 공간적 토대는 단일 중심 구조가 아니라 다수의 거점이 연결된 다핵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2. 다핵 도시권과 ‘규모 차용’

다핵 도시권은 복수의 도시가 비교적 균형 잡힌 규모와 기능을 갖추고, 교통·경제·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기능권으로 작동하는 공간 구조를 의미한다. 다핵 구조는 중심도시의 과밀, 주거비 급등,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변 도시의 일자리·교육·문화 접근성을 높여 생활권의 균형을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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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즉, 단일 중심에 집중된 부담을 분산하면서 도시권 내부의 기회 구조를 재배치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핵 도시권 논의에서 핵심 개념은 ‘규모 차용’이다. 규모 차용은 개별 중소도시가 단독으로는 메가

시티급 고차 기능—국제 비즈니스 서비스, 연구개발, 대규모 문화시설 등—을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네트워크로 연결될 경우 도시권 차원에서 해당 기능을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인구 합산이 아니라 교통 연결성, 정책 조정, 산업 분업, 공동 브랜드 전략이 결합될 때 

현실화된다. 다시 말해 규모 차용은 ‘연결의 질’이 임계점을 넘을 때 작동하는 집합적 효과다.

중요한 점은 다핵 도시권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보다, 계획과 제도를 통해 협력의 비용을 낮추

고 공동의 이익을 명확히 설계할 때 지속가능해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다핵 구조는 공간구조의 문

제이면서 동시에 거버넌스의 문제다. 도시권 협력의 성패는 물리적 인프라만큼이나 제도적 조정역량

에 의해 좌우된다.

3.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화 조건

도시 간 협력이 반복적으로 좌초되는 이유는 편익과 비용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선거 주기와 정

치적 변화에 따라 합의가 쉽게 번복되며, 갈등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거버넌스의 딜레

마’가 구조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력 거버넌스가 일회성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안정화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협력의 기능 범위를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 의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합의 비용과 갈등이 증가

하므로, 광역교통·환경처럼 상호의존성이 크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이후 주거·토지, 산업·고용, 복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되, 계획만 공동화할지 집행·예산까지 

공동화할지 등 권한 수준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의사결정 구조와 집행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표성, 의결 규칙, 집행 책임이 불명확하면 

협력은 교착되거나 선언적 합의만 남기 쉽다. 단체장 협의체와 별도로 상설 사무국·실무기구를 두어 

연속성을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이중다수·가중다수 등 의결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분

쟁 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갈등이 협력 붕괴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정과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한다. 협력은 결국 비용 부담과 편익 공유의 문제로 귀결되므로, 

운영비·사업비·성과 인센티브를 분리한 혼합 재정이 안정적이다. 편익 집중에 대비한 성과 공유·보정 

규칙과 가입·탈퇴 규칙을 마련해 정치적 변동이 협력 이탈로 직결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과를 생활지표로 공개하고 정례 보고와 참여 채널을 운영

하며, 외부 평가·감사와 데이터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도시 

간 협력은 선언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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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도시정책 맥락과 초국적 네트워크

EU 차원에서 도시 간 협력은 단일국가 내부의 지역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회원국 간 정책학습과 

확산을 촉진하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EU는 주거, 기후, 이주, 사회통합, 디지털 전환 등 공통 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국적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도시 간 협력 강화는 새로운 유럽 도시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어 왔다. 이는 도시 문제를 국가 단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시 간 ‘학습과 공동 실험’이 정책 수단으로 제도화된 결과다.

대표적으로 URBACT(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programme)는 도시들이 공통 관심

사에 기반해 정책을 공동 개발·실행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초국적 네트워크의 핵심은 

‘모범사례의 수입’이 아니라, 각 도시의 맥락에 맞게 정책을 조정·실험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학습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즉, 네트워크는 단일한 정답을 전달하기보다 실험 가능한 정책 레퍼

토리를 확장하는 장치다.

초국적 도시 네트워크의 성과를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원고의 목적은 아니다. 핵심은 

URBACT 등 외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정책학습·실험·확산 자원이 국가 내부의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와 결합할 때 조정역량과 공동 실행력이 어떤 경로로 강화되며, 그 결과 인재·기능 공유와 

공간적 불평등 완화가 주변 도시지역의 정체·쇠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과 한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Ⅲ 메가시티 vs. 다핵 도시권 협력

1. 공간구조와 성장 메커니즘

메가시티 모델은 단일 중심도시에 인구, 산업, 인프라, 문화자원이 집중되는 구조를 전제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규모효과를 만들고, 혁신과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거비 

상승, 교통혼잡, 환경 부담이 집중되고, 주변 지역의 상대적 쇠퇴가 심화될 수 있다. 다핵 도시권 전략

의 핵심은 주변 중소도시를 단순 통근·주거지(베드타운)로 두지 않고, 일자리·교육·행정·물류·혁신 

등 특정 기능이 집적된 노드, 즉 기능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기능 거점은 “사람이 잠만 자는 도시”가 아니라 “권역 내에서 일하고 배우고 이동하는 선택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를 뜻한다. 기능 거점이 제대로 작동하면, 권역의 노동시장과 대학·연구, 공공

서비스가 단일 도시에 고정되지 않고 권역 내부에서 순환한다. 이 순환이 곧 공간적 불평등 완화와 

인재 공유의 실질적 메커니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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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작동 원리

공간적 불평등은 단지 소득 격차가 아니라, 일자리 접근성과 교육·돌봄·문화·의료 인프라 접근성이 

특정 도시에 과도하게 편중될 때 강화된다. 다핵 도시권 협력은 기능 분업과 연결성 강화를 통해 “접

근성 격차”를 줄이고, 선택지를 다원화함으로써 단일 중심도시로의 일극 흡인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여기서 핵심 정책 레버는 “이동 비용”과 “제도 장벽”이다. 교통망과 환승체계가 촘촘해질수록, 한 

도시의 고용·교육 기회가 다른 도시 주민에게도 사실상 열리게 된다. 동시에 자격·세제·행정 절차 

같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낮아질수록, 인재 공유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3. 인재를 공유하는 메커니즘

인재 공유는 ‘한 도시의 인재를 다른 도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권역 전체를 하나의 확장된 노동

시장·교육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공유의 단위는 개인의 ‘소속’이 아니라 통근·통학·연

구협력·창업·전직처럼 권역 내부를 순환하는 이동과 전환의 흐름이다. 다시 말해 인재 공유는 특정 

도시로의 인구 유입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권역 내부에서 사람들이 더 쉽게 오가고 더 자주 연결되

며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접근성–매칭–정주의 조건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다.

첫째, 광역교통의 정합성은 이동의 시간·비용을 낮춰 권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전제 조건

이다. 통근·통학 시간이 길고 환승이 불편하면 권역은 물리적으로 인접해도 생활권으로는 분리되기 

때문에, 핵심 축의 30~60분 통근권 안정화, 환승·라스트마일 연계, 통합 요금체계와 광역 정기권 등

으로 ‘경계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 대학·연구기관은 권역 전체의 인재 파이프라인을 조직하는 핵심 노드로서 기능 분담과 공동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지식 시장을 통합해야 한다. 특화된 교육·연구 기능을 분담하되 공동학위·공동

연구·장비 공유·권역형 산학 프로젝트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맞추면, 대학은 단순한 배출기관

을 넘어 인재의 이동·전직·재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 플랫폼이 된다.

셋째, 기업·산업 클러스터는 권역 내 경력 이동성을 만들어 인재 흐름을 지속시키는 조건이다. 가

치사슬 기반 분업과 도시 간 연계를 통해 한 도시의 집중이 주변의 베드타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동 채용·직무훈련·리스킬링, 창업 지원과 실증 공간, 산학연 협력 구조를 권역 단위로 결합해

야 한다. 넷째, 주거·생활 인프라는 정주 가능성을 보장해 인재 공유를 제도화하는 조건이다. 다양한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주거의 분산 배치와 돌봄·교육·의료·문화 인프라의 다핵적 배치가 

뒷받침될 때, 인재 공유는 단기 통근 증가를 넘어 권역 차원의 혁신역량과 접근성 균형으로 정착한다. 

결국 인재 공유는 교통·교육·산업·주거가 따로가 아니라 권역 차원에서 결합 설계될 때 실현되는 전

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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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력 모델의 한계와 관리 과제

다핵 도시권 협력은 자동으로 형평을 낳지 않는다. 비용과 편익이 불균등하면 무임승차가 발생하고, 

계획·재정·집행 책임이 분산되면서 성과가 희석될 수 있다. 또한 도시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협력체가 상징적 협의기구에 머무르는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협력을 

실질적 ‘제도’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성과·재정·책임·다층 조정의 관리 과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첫째,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협력은 추상적 목표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설득될 때 

지속되므로, 초기에는 광역교통 환승·요금 연계, 통근시간 단축, 생활권 주거공급처럼 측정 가능한 

성과를 우선사업으로 설정하고 목표·지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년도 예산이나 지자체 자율 분담만으로는 선거 주기와 

경기 변동에 취약하므로, 중장기 공동기금을 구축해 운영비와 핵심 사업비를 뒷받침하고 분담 기준·

집행 원칙·성과 공유·보정 규칙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셋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협력체가 결정을 하더라도 집행권이 없으면 ‘결정은 있고 

실행은 없는’ 구조가 반복되므로, 위임된 기능에 대해 집행기구의 권한을 보장하되 성과평가·감사·정

보공개를 통해 책임이 추적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다층 거버넌스의 정합성을 조정해야 한다. 도시권 

협력은 중앙·광역·기초정부의 권한과 규제가 얽히는 영역이므로, 중앙은 법·재정·규제 틀을 제공하

고 광역은 권역 조정과 계획 정합성을 담당하며 기초는 생활서비스 집행과 주민 소통을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과 조정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5. 유럽 다핵 도시권의 ‘작동 스냅샷’: 기능 분업과 인재 순환의 메커니즘

유럽의 다핵 도시권에서는 주변 중소도시를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기능 거점(일자리·교육·행

정·물류·혁신 등 특정 기능이 집적된 노드)으로 육성하고, 이를 교통망과 공동 거버넌스로 촘촘히 연

결해 권역 단위의 접근성과 매칭을 확장한다. 이 구조는 기능 분업을 통해 고차 기능과 기회를 특정 

도시 한 곳에 고정시키지 않고, 통근·통학·연구협력·창업·전직의 흐름이 권역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만들어 주거–일자리 미스매치와 기회 격차를 완화하는 경로로 작동한다. 요컨대 랜드스타드

(Randstad), 플랑드르 다이아몬드(Flemish Diamond), 라인–루르(Rhine–Ruhr), 외레순

(Øresund), 상(上)라인 권역(Upper Rhine TMO) 권역은 ‘연결된 분산’이라는 공간구조 위에 교통·

요금·제도 조정을 결합함으로써 인재의 이동·전환 비용을 낮추고, 권역 차원의 인재 순환과 불평등 

완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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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덜란드 ‘란드스타트’

란드스타트는 암스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위트레흐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형적 다핵 도시권으

로, 4대 도시의 기능 분업을 통해 권역 전체가 ‘하나의 메트로’처럼 작동하는 모델로 자주 인용된다. 

핵심은 단일 중심도시로의 집중을 강화하기보다 거점별 기능을 고도화하고 도시 간 이동비용을 낮춰 

사람·기업·학생의 선택과 이동이 권역 내부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

∙ 로테르담은 유럽 최대 항만 기반의 물류·제조·에너지 전환 거점이다.

∙ 헤이그는 중앙정부 기능과 국제사법 등 공공·국제기능의 핵심 거점이다.

∙ 위트레흐트는 철도·환승 중심의 광역 접근성 허브이자 결절점이다.

∙ 암스테르담은 금융·서비스·창조산업이 집적된 대도시 기능 거점이다.

란드스타트 관련 공간전략 문헌은 항만·사법·행정 등 상위 기능을 분산 배치하는 방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며, 이는 ‘1극 흡인’이 아닌 ‘다핵 조정’의 대표 사례로 정리될 수 있다.

2) 벨기에 ‘플랑드르 다이아몬드’

플랑드르 다이아몬드는 브뤼셀·안트베르펜·겐트·루뱅이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 네트워크형 대도시

권으로 소개되며, 중소도시를 통근지로만 두지 않는 기능 배치가 핵심으로 제시된다. 이 권역은 항

만·산업·행정·대학·연구 기능을 서로 다른 거점에 배치함으로써 특정 도시로의 일자리·인재 집중 압

력을 완화하고 권역 내부의 선택지를 다원화하는 구조를 만든다. 예컨대 안트베르펜이 항만 기반 산

업 기능을, 브뤼셀이 행정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담당하는 방식은 권역 내부 경제 활동의 차별화

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한국적 맥락으로 번역하면, 주변 도시는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산업·대

학·연구·행정 중 하나라도 대표 기능을 갖는 기능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3) 독일 ‘라인–루르’

독일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보다, 기능권을 실제로 굴리는 강한 광역기구를 통해 조정

력을 확보해 온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Verband Region Stuttgart, 

Association of the Stuttgart Region)은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한 채, 주민이 선출하는 지역의회

(Regional Assembly)를 기반으로 대도시권 차원의 공간계획과 광역교통을 조정·집행하는 모델로 

자주 언급된다. 구성은 슈투트가르트시 + 5개 군(Landkreise: Böblingen, Esslingen, Göppingen, 

Ludwigsburg, Rems-Murr)이며, 전체가 179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다. 또 루르 지역연합(RVR: 

Regionalverband Ruhr, Ruhr Regional Association)은 다수의 도시와 군(구)을 포괄하는 권역 

단위에서 광역 이슈를 다루는 허브로 기능하며, 다핵 권역에서 “누가 중심인가”보다 “어떤 기능을 어

떻게 공동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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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특히 라인–루르(Rhine–Ruhr)에서 더 뚜렷하다. 라인–루르는 에센·도르트문트·뒤

셀도르프·쾰른 등 다수의 중심이 공존하는 독일 최대 규모의 대도시권으로, 초(超)다핵 구조가 촘촘

히 형성된 권역으로 평가된다. 이 권역에서 기능 거점은 단일 도시의 위상으로만 설명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기능이 인접한 여러 도시로 분산되어 권역 전체가 복합적 중심성을 띠는 방식으로 나타난

다. 예컨대 뒤셀도르프(Düsseldorf)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수도로서 행정·정책 기능의 거점이

고, **에센(Essen)**은 에너지·대기업 본사 집적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서비스·관리 기능의 중심지

다. **뒤스부르크(Duisburg)**는 내륙항과 트라이모달 물류를 기반으로 광역 물류 거점 역할을 수행

한다. 이처럼 다핵 권역에서는 고임금·고숙련 일자리가 한 도시에 고정되기보다 기능별 거점으로 분

산된 선택지가 형성되며, 그 결과 주거–일자리 미스매치와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토대가 마련된다. 결국 초광역의 경쟁력은 ‘통합 여부’가 아니라, 기능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인프라와 조정·집행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

4) 덴마크–스웨덴 ‘외레순’

외레순 권역은 코펜하겐과 말뫼를 중심으로 말뫼·룬드·헬싱보리까지 포괄하는 대표적 초국경 도시

권으로, ‘연결 인프라 +제도 조정’이 결합될 때 인재 순환이 강화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특히 2000년 고정연결(브리지/터널) 이후 통근·학생 이동·거주 이동이 증가하면서 지식집

약 지역의 인재 순환이 강화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사례는 인재 공유가 선언이 아니라 교통·제

도·자격·세제 등 이동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결합될 때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초국

경 통합은 제도적 마찰비용이 상존하므로, 협력기구가 ‘국경 장벽 완화’ 같은 실무형 조정에 지속적으

로 주력해야 한다는 관리 과제도 함께 드러난다.

5) 프랑스·독일·스위스 ‘상(上)라인 트리내셔널 대도시권’

상라인 지역은 프랑스·독일·스위스 접경의 트리내셔널 메트로폴리탄 권역(TMO)으로 설명되며, 바

젤–스트라스부르–프라이부르크–카를스루에–뮐루즈 등 다수 핵심도시를 포함하는 다핵·고도 도시화 

지역으로 언급된다. 이 권역의 특징은 도시 네트워크를 개별 사업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기존 협력기

구들을 ‘우산(umbrella)’처럼 묶는 거버넌스 체계로 조직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점에 있다. 과

학·경제·시민사회·정치의 축을 기반으로 협력을 구조화한다는 설명은 ‘연결된 분산’을 제도로 고정시

키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스트라스부르가 유럽의회 공식 의석 도시라는 점은 국제·정치 

기능 거점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요소다.

이상의 논의는 다핵 도시권이 ‘연결된 분산’을 통해 기능을 공유하고 인재를 순환시키되, 그 지속성

과 확장성은 초국경 거버넌스와의 결합 여부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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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 사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핵 도시권은 ‘연결된 분산’을 통해 기능을 공유하고 인재를 순환시

키는 잠재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이 일회성 협력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어떤 법적 근거(권한 배분), 재정 조달(공동 재원), 조직 구조(상설 기구), 정책 도구(계획·집

행 수단)를 결합해 거버넌스를 설계하는지가 결정적이다. 유럽의 도시권은 행정구역이 잘게 분절된 

대도시권이라는 공통 조건을 갖고 있으며, 도시 확장·기반시설·기후위기·주택난 같은 문제는 경계를 

넘어 발생하지만 책임과 권한은 경계 안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 유럽에서는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 환경, 주거, 산업정책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단일한 정답이 아니라 국가 제도와 정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하에서는 네덜란드·덴마

크·스페인·폴란드 네 가지 사례를 통해 다핵 도시권 협력이 어떤 법·재정·조직의 제도 조합으로 작동

하는지 비교·분석한다.

1. 네덜란드: 랜드스타드의 ‘분절된 메가권역’과 기능별 협력체(MRDH–MRA)

네덜란드 사례의 핵심은 강한 통합 광역정부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별 협력체를 촘촘히 연

결하는 방식에 있다. 랜드스타드(Randstad)는 암스테르담–로테르담–헤이그–위트레흐트가 하나의 거

대한 다핵 권역을 형성하지만, 이를 단일 정부로 통합하기보다는 교통·경제·공간계획 등 필요 기능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묶는 접근이 선호되어 왔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 이후 도시권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전개해 왔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과 권한이 내려오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도시권 단위 협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도시권 기구가 또 하나의 행정층처럼 인식되고, 권한의 불명확성과 민주적 정당성 논

란이 누적되었다. 그 결과 2015년 전후로 기존 도시권 기구가 재편되며, 시와 주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구조가 바뀐다.

흥미로운 점은 재편이 곧 협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네덜란드는 이후 지역의 필요에 

맞는 협력체를 선택적으로 재구성했고, 랜드스타드 내부에서 두 가지 모델이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남부 랜드스타드의 MRDH(로테르담–헤이그 메트로폴리탄 지역)는 광역교통과 경제개발처럼 연계가 

필수이고 재정 규모가 큰 기능에 협력을 집중하는 유형이다. 반면, 북부 랜드스타드의 MRA(암스테르

담 메트로폴리오레지오)는 비교적 자발적·플랫폼형 협력에 가까우며, 경제·혁신, 문화·관광, 녹색교

통 등을 다루되 강한 통합 권한보다는 조정·브랜딩·투자유치·정책 정렬에 초점을 둔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결론은 분명하다. 다핵 도시권 협력은 통합정부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그만큼 

장기 재정의 안정성, 책임 소재의 명확화, 민주적 정당성의 제도화가 지속적인 관리 과제로 남는다. 

네덜란드는 ‘유연성’이 강한 대신, 책임의 고정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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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덴마크: 수도권 조정과 “지속가능성 목표”의 결합

덴마크 사례는 수도권 거버넌스 논쟁이 비교적 늦게 공식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역 간 이해

충돌과 정치적 저항이 강하게 작동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코펜하겐은 경제·정치 중심성이 강한 

도시이며, 주변 교외 지역은 중심도시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왔다. 이 때문에 대도시권 단위의 강한 

통합은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었지만 쉽게 합의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행정개편 이후 수도권 차원의 조정을 위해 공식 협력기구를 만들려는 시도가 등장한다. 

여기서 덴마크 사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덴마크의 협력은 경제개발만이 아니라 대중

교통·환경·공공서비스 같은 공공가치 의제를 전면에 놓는 경향이 강하다. 즉 ‘수도권 경쟁력’을 말하

더라도 이를 지속가능성 목표와 결합해 협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제는 

시민 체감도가 높아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 협력기구가 형성되더라도 직접선거 부재와 자체 재원 취약 같은 한계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다. 결과적으로 덴마크 수도권 거버넌스는 하나의 조직이 모든 것을 통합하기보다는, 여러 기구가 

병존하며 역할을 분담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사례는 도시권 협력이 경제 논리만으로 장기 지지를 

얻기 어렵고, 공공가치(지속가능성·서비스)와 결합될 때 정치적 정당성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중심도시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큰 맥락에서는, 협력체 설계가 권한 집중이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과 상호이익의 분배로 설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스페인: “강한 모델(AMB)”과 “유연한 모델”의 병존

스페인의 특징은 고도로 제도화된 광역기구가 존재하는 지역(예: 바르셀로나 AMB)이 있는 반면, 

다수 지역에서는 협약과 부문별 기관을 통해 협력이 분절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 즉 한 나라 

안에 ‘강한 모델’과 ‘유연한 모델’이 병존한다.

스페인은 과거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했던 대도시 협력기구가 약화되거나 폐지된 경험을 갖고 있으

며, 이후 2000년대 들어 재정 압박과 정책 효율화 요구가 커지면서 도시권 차원의 협력이 다시 부활

한다. 이때 협력은 두 경로로 전개된다. 첫째는 바르셀로나 AMB 모델이다. AMB는 교통·도로·상수

도·폐기물 등 기반시설·서비스를 실제로 관리하는 집행력을 갖고, 경제개발·복지·환경 같은 의제로

도 범위를 확장해 왔다. 이 모델의 핵심은 협력이 ‘선언’이 아니라 집행 가능한 재정과 권한을 통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비교적 갖추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권한이 커질수록 지역정부–지방정부 간 

권한 공유와 책임 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도 뒤따른다.

둘째는 비고·발렌시아 등에서 나타나는 협약형/부문별 협력이다. 이 방식은 교통·상수도·폐기물 

같은 분야별 광역기관을 통해 기능을 분담하거나, 도시 간 협약으로 필요한 사업을 묶는 형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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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장점은 분야별 전문성과 실행의 유연성이지만, 기관이 분절적으로 운영될 경우 도시권 전체 

비전과 통합 전략이 약해질 위험이 존재한다. 스페인 사례는 협력의 성패가 ‘기구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집행력(재정·권한)과 통합 전략(도시권 전체의 그림)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

여준다.

4. 폴란드: 2015년 법 제정 이후 ‘협력의 임계치’를 낮춘 제도화

폴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법적 근거의 도입이 협력 확산의 임계치를 낮췄다는 점에 있다. 2000년

대부터 일부 도시권에서 자발적 협력이 존재했지만 초기에는 확산성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전후로 대도시권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협력이 가능한 영역’이 제도적으로 

열리고 도시권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건이 강화된다.

이 법은 대도시와 주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교통, 계획, 환경,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제공한다. 다만 법이 곧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실제 성과는 재정, 사업 도구, 정치적 리더십이 결합되는지에 달려 있다. 폴란

드에서는 도시권 사례별로 협력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포즈난·슈체친 등은 계획·교통·녹지·문

화·관광·경제지원 등 의제를 묶어 발전전략을 조정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카토비체는 자발적 협력이 

누적된 뒤 메트로폴리스 GZM으로 제도화가 진전된 사례로 제시된다. 트라이시티는 도시 지도자 간 

경쟁으로 협력이 어렵던 조건에서 비공식 포럼을 통해 신뢰를 축적한 뒤, 제도화로 확장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경로를 제공한다.

폴란드 사례는 협력을 제도화하려면 최소한의 법적 틀이 필요하며, 그 위에서 재정과 정책 도구가 

결합될 때 협력이 안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시에 중앙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권한과 재정을 분권

할지, 도시권 간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남는 과제로 제기된다.

〈표 1〉 국가별 다핵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 사례 비교(네덜란드·덴마크·스페인·폴란드)

국가·사례 구성/규모(예시) 핵심 기능 제도화 방식 재정·운영 특징 주요 시사점

네덜란드: 

랜드스타드

(Randstad)

암스테르담–로테르

담–헤이그–위트레

흐트 4대 도시 중심 

다핵 권역

기능 분업+권역 통

합:로테르담(항만·

물류·제조/에너지), 

헤이그(정부·국제

사법), 위트레흐트

(철도·환승 허브), 

암스테르담(금융·

서비스·창조산업)

단일 통합정부가 아

니라 기능별·지역별 

협력체를 병렬로 결

합: 남부는 MRDH

(교통·경제개발 중

심, 비교적 제도화), 

북부는 MRA(플랫

폼형 협력)

교통처럼 ‘돈이 크고 

연계가 필수’인 분야

에서 제도화 강도가 

높고, 다른 의제는 

프로젝트형 협력이 

많아 유연성이 큼

1극 흡인이 아니라 

다핵 조정으로 상위 

기능을 분산·연결할 

수 있으나, 장기 재

정·책임 소재·민주

적 정당성은 지속적 

관리 과제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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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비교: 제도화 수준, 기능 범위, 재정의 삼각형

네 사례를 종합하면,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는 대체로 ‘제도화 수준–기능 범위–재정(집행력)’이라는 

삼각형 안에서 서로 다른 균형점을 형성한다. 여기서 제도화 수준은 협력체의 상설성·법정성·대표성/

의결 구조를, 기능 범위는 협력이 다루는 정책영역의 폭(저갈등 의제에서 고갈등 의제까지)을, 재정·

집행력은 자체재원·공동기금·분담 규칙·집행권·정책도구(공동투자/운영)의 보유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능 범위가 넓고 재정·집행력이 강할수록, 갈등 조정과 책임 추적을 위한 제도화·정당성

의 요구가 커진다.

첫째, 네덜란드는 제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유연한 협의체와 특수목적기관을 결합해 경제

개발·교통 같은 핵심 기능을 선명하게 설정하고 프로젝트 중심 협력으로 성과를 내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빠른 조정과 실행에 유리하지만, 장기 인프라 투자나 분배·형평 의제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영역에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책임·정당성의 제도화가 과제로 남는다. 

둘째, 덴마크는 도시권 협력이 경제 논리만으로 장기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지속가능성·공공서비

스 같은 공공가치와 결합될 때 정치적 지지 기반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공공가치 

프레임은 중심도시 편중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의사결정과 상호이익 배분 장치와 결합되어

야 한다. 

국가·사례 구성/규모(예시) 핵심 기능 제도화 방식 재정·운영 특징 주요 시사점

덴마크

호브스타드 

라데

수도권 핵심 5개 시 

중심

대중교통, 환경, 

공공서비스 등 

광역과제

행정개편 이후 공식 

조정기구 + 지속가

능성 목표 결합

의장·상임위원회 중

심 운영, 공공가치 

프레임으로 정당성 

확보

경제+기후·복지 결

합이 정당성을 강화

하나, 직접선거·자

체재원 취약 등 한계 

관리 필요

스페인

AMB

바르셀로나 및 주변 

지자체

(확대·재편)

교통·기반시설, 폐

기물, 경제·복지·

환경

제도화 수준 높은 광

역기구

의회·집행위 체계

2022년 예산 약 13

억 유로(보고), 복수 

재원

협력의 핵심은 집행

력(재정·권한)이나, 

권한 공유·책임 조

정이 복잡해짐

스페인

비고/발렌시아

비고 16개 지자체

(약 60만) / 발렌시

아 부문별 기관 다수

기반시설·서비스, 

경제·환경 협력(분

야별)

광역행정구역 + 부

문별 기관 병존, 협

약(CIT) 활용

전문성·유연성 높음 

/ 다만 통합전략 약

화·중복투자 위험

효율적이나 도시권 

전체 비전·통합계획 

약화 위험 → 전략 

통합 장치 필요

폴란드

대도시권 

협의체

2015년 법 이후 대

도시권 확대

2023년 10월 14개 

지정(보고)

계획, 교통, 환경, 경

제·문화

대도시협회법으로 

법적 근거 제공

도시권별 협의체 다

양, 제도화 가속

법이 협력 임계치를 

낮추지만 성과는 재

정·도구·리더십·분

권 수준에 좌우됨

폴란드

카토비체·그단

스크만

카토비체 41개 지자

체 / 그단스크만: 3

도시+10개 지자체

(보고)

대중교통, 환경, 경

제, 문화

자발적 협력 축적 → 

법 제정 후 제도화

공식 협의체로 확대, 

의제 다변화

비공식 신뢰 축적이 

선행되면 제도 도입 

효과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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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페인의 AMB는 제도화와 재정·집행력이 비교적 강한 모델로, 교통·기반시설 같은 공공서

비스 제공을 넘어 경제·환경 의제까지 포괄한다. 이 모델은 지속성과 집행력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권한이 커질수록 지역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배분과 책임 공유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 

넷째, 폴란드는 법적 근거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 협력의 임계치를 낮춘 사례

다. 다만 법이 협력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더라도, 실제 성과는 광역교통·공동투자 같은 정책도구와 

재정이 얼마나 결합되는지에 달려 있다. 특히 그단스크만처럼 비공식 신뢰 구축이 선행된 도시권에서

는 이후 제도화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초광역 전략에서도 ‘단일한 정답 모델’을 찾기보다, 각 권역의 기능 관계(교통·

산업·주거 구조)와 정치·재정 조건에 맞춰 제도화 수준, 기능 범위, 재정·집행력을 어떤 조합으로 설

계할지가 핵심 과제가 된다. 실무적으로는 저갈등·고체감 의제(광역교통, 환경 등)에서 공동재원을 

작게라도 고정하고 성과를 축적한 뒤, 주거·토지·분배처럼 고갈등 의제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

이 제도 정착에 유리하다.

Ⅴ 결론: 유럽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가 제시하는 ‘네트워크형 초광역’의 조건

본 연구는 EU의 도시정책 맥락에서 확산된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를, ‘메가시티의 확장’이 아니라 

다핵 도시권의 연결·분업·조정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유럽의 사례는 대체로 “슈퍼스타 도시로의 

집중”이 낳는 공간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주변 도시지역의 정체·쇠퇴를 완충하기 위해 도시권 단위의 

협치가 강화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핵심은 단일한 광역정부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여러 도시가 서로 다른 기능을 분담하고, 교통·정책·투자를 연결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네트워크 거

버넌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설계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네덜란드는 통합정부가 아닌 기능별·프로젝트형 협력(MRA/MRDH)을 통해 조정과 실행의 유연성

을 확보하되, 장기 재정과 책임·정당성의 고정장치가 과제로 남는 경향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도시권 

협력이 경제 논리만으로 지속되기 어렵고, 지속가능성·공공서비스 같은 공공가치 프레임과 결합될 

때 정치적 지지가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스페인의 AMB는 제도화와 재정·집행력이 결합된 강

한 모델로서 서비스 제공과 투자 집행의 지속성을 확보하지만, 그만큼 권한 배분과 책임 공유 구조가 

복잡해진다. 폴란드는 법적 근거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협력의 임계치를 낮췄으나, 실제 성

과는 재정·정책도구·신뢰 기반이 결합되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종합하면 도시권 협력 

거버넌스는 제도화 수준–기능 범위–재정(집행력)의 조합 안에서 서로 다른 균형점을 형성하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는 협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함의는 한국의 초광역 논의에 직접 연결된다. 한국의 초광역 전략은 종종 “더 큰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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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메가시티”라는 형태 논쟁에 치우치지만, 유럽 사례가 던지는 질문은 다르다. 핵심은 경계를 바

꾸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유지하더라도 기능권 단위로 ‘같이 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네트워크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권역별 산업구조의 이질

성,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한국형 초광역은 단일 모델의 일괄 적용보다 권역별 기능 구조와 

정치·재정 조건에 맞춘 ‘맞춤형 네트워크 설계’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1. 한국형 초광역의 출발점: ‘행정통합’이 아니라 ‘네트워크 기능’이다.

한국형 초광역에서 먼저 확정해야 할 것은 통합의 경계가 아니라 협력의 기능 범위다. 통근·물류·

산업연계·생활서비스처럼 실제 기능권이 강하게 얽힌 영역부터 협력을 시작하고, 성과 축적 이후 이

해관계가 첨예한 의제로 확장하는 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즉 “무엇을 함께 할 것인가”를 기능권 데이

터에 기반해 선명하게 정의하고, 초기에는 시민 체감이 큰 과제(광역교통 환승·요금, 통근시간 단축, 

권역형 주거 공급, 환경시설 공동화 등)로 성과를 가시화해야 한다. 이때 핵심은 특정 도시로의 ‘흡인’

이 아니라, 권역 내부에서 기회 접근성과 이동·전환의 비용을 낮춰 인재·기업·서비스가 순환하는 구

조를 만드는 데 있다.

2. 제도의 핵심: ‘정치적 협의’와 ‘행정적 집행’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다.

유럽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은 협력체가 상징적 협의기구에 머물 때 성과가 희석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형 초광역은 정치(협의·대표성)와 행정(집행·전문성)을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단

체장·의회·위원회는 비전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상설 사무국·특수목적기관(SPC)·공사/공단 등 집

행기구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주변 지역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의결 규칙(가중치·이중다수 등), 정보 공개, 성과평가·감사 체계를 제도화해 권한이 아니라 책임

이 추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요체는 권한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아니

라,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조건에서 조정 비용을 낮추고 갈등을 관리할 규칙을 ‘고정’하는 것이다.

3. 지속성의 조건: 공동기금과 성과배분이 ‘협력의 경제’를 만든다.

초광역 협력은 대개 대규모 투자와 장기 운영비를 수반한다. 따라서 공동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

수이며, “사업비”만이 아니라 “운영비·성과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는 혼합 재정이 필요하다. 특히 중

앙정부 지원이 단년도 공모사업에 집중되면 협력체는 단기 실적 경쟁으로 기울기 쉽다. 반대로 중장

기 성과지표(통근시간, 탄소 감축, 주거비 부담, 청년 정주율,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에 기반한 인센티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매니페스토 개헌 토론회

134

브를 설계하면 협력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편익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분담 규칙과 보정 규칙(성과 공유 장치)을 사전에 설계해야 무임승차·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디지털·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상호운용성과 참여가 정당성을 만든다.

‘네트워크형 초광역’은 물리적 인프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도시 간 협력은 데이터와 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에 의해 가속된다. 통합요금·광역 교통 데이터, 권역형 주거정보 플랫

폼, 탄소·에너지 데이터 관리, 산업·인재 매칭 플랫폼은 도시권 전체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체

감’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가 된다. 동시에 초광역 협력이 지속되려면 민주적 정당성이 축적되어야 

한다. 계획 수립–집행–평가의 각 단계에 시민·기업·대학·시민사회가 참여할 통로(공론장, 숙의형 위

원회, 참여예산, 온라인 플랫폼 등)를 제도화하면 단기 정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축적할 수 있다.

5. 정책 제안: 한국형 네트워크 초광역 설계의 5단계 로드맵이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초광역은 ‘단일 정답 모델’을 찾기보다, 권역별 조건에 맞춰 제도화 수준–기능 

범위–재정(집행력)을 조합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1단계에

서는 통근·산업·생활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능권 범위와 병목을 진단한다. 2단계에서는 교통·환경·

주거 등 체감형 과제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낼 우선사업을 선정한다. 3단계에서는 정치 협의체

와 행정 집행기구를 분리하고 최소한의 상설조직과 공동기금을 설치해 협력을 제도화한다. 4단계에

서는 산업·혁신·환경·복지 등 의제를 확장하되 성과평가와 시민참여를 병행해 정당성을 강화한다. 

5단계에서는 EU의 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정책학습·실험 플랫폼과 연계해 정책 실험과 확산을 촉진

한다. 결국 한국형 초광역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도시들 사이의 신뢰를 제도화하고 성과를 공유

하며, 네트워크를 운영할 역량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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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과 개헌에 대한 의견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1 정보기본권과 개헌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 디지털정의네트워크는 1998년 설립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025년 10월에 이름을 변경한 단체

로,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왔다.

- 정보기본권 또는 정보인권이 헌법이나 국제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유엔

(UN)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사회 혹은 디지털 환

경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옹호되어야 함을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다. 정보사회와 관련하여 유엔

이 주최한 첫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 1차 회의 결과물인 <제네바 원칙 선언문>은 ‘정보사회에 대한 

우리의 공통 비전’으로 “민중 중심의, 포용적이고 개발 지향적인 정보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모

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분리불가능성, 상호 의존성을 재확인”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는 2012년 7월, 85개국이 서명한 <인터넷에서 인권의 증진, 보

호 및 향유 결의안>에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은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

고 확인하였다. 

- 학술적으로는 홍선기님의 발표문(p.7)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이 정보기

본권을 개념화, 범주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도 정보기본권의 범주에 대해 합의

된 바는 없다.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1월에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개념

을 “정보인권이란 정보통신 기술에 의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자유롭고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정식화하였다. ｢정보인권 보고서｣는 정보인권을 정보프라이버시권, 온라

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망중립성을 포함한)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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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소위 '정보사회' 이전부터 기본권으로 인정되어 왔던 권리도 있기 때문

에, 정보인권을 기존의 기본권과 구분되는 새로운 기본권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학자들마다 

정보기본권 범주가 동일하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기본권 역시 정보화

에 따른 사회 변화에 따라 그 함의가 변화해간다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헌법 규정으로부터 해석

상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변화에 따른 중요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해석상 기본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명시되어 있

지 않은 기본권의 경우 또 다른 해석에 의해 부정될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기존에 

해석상 인정되어 왔던 기본권이라도 가능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 때문에 정보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기본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왔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

게 전개되었을 때,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를 개최

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인터넷 표현의자유로 주제를 구분하여 논의를 하였다.1) 

- 최근인 2025년 11월 11일에는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와 이용우 의원실의 공동주최,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디지털 시대 정보기본권 강화를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과거 '정보인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

경과와 쟁점'을 되돌아보면서, 현재 시점에서의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였다.2) 

-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정보기본권 헌법 개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2 정보기본권과 개헌 관련 주요 쟁점과 의견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시민사회의 개헌 제안뿐만 아니라,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등 대부분의 개헌안에서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 200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해석되어 

왔지만, 명시적으로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

문에, 현행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의

1) 디지털정의네트워크. 2018.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2018.3.22. 

https://act.jinbo.net/wp/35208/ 

2) 디지털정의네트워크. 2025. “사후보도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2025.11.11. https://act.jinbo.net/wp/5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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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이용 전 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으로 확대할 필

요가 있다. 

2)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 현재는 ‘알권리’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정보기본권 개헌안은 이

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개헌 제안에 따라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함께 명시하거나 

‘알권리’만을 명시하고 있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

은 ‘알권리’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함께 명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사회의 권력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3) 

- 2018년 정보인권단체들은 정보접근권을 “국가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 및 공공에 공개

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취득･공유할 권리”로 구체화하고, 나아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생산･기록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듯이, 국가가 정보를 애초에 생산하

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다면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은 실효성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편, 이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AI 시대에 점점 중요해지는 알고리즘 투명성 및 설명요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연결하여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정보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4) 

3) 정보문화향유권 

- 홍선기님 발표문(p.9)에서는 정보문화향유권과 정보격차 해소 이슈를 함께 언급했지만, 이 두 쟁

점이 제기된 맥락은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정보독점에 대한 규제와 정보불평등 해소라는 측면

에서 공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지만, 기존의 제안들은 대부분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독점

을 방지할 국가의 노력 의무’와 ‘정보문화향유권’의 보장을 구분해서 제안하고 있다. 

- 정보문화향유권은 창작자 및 발명가의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 조항과 관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

27조 및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는 "자신이 창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와 함께 "문화생

3) Tauberer, Joshua. 2014. “Legal History.” OpenGovData 웹사이트 게시물. 

https://opengovdata.io/2014/legal-history/ 

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디지털 시대 정보기본권 강화를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2025.11.11. 자료집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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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우리 헌법에서는 제22조에서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함께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

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현대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1995년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수립에 

따라 국제적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서구 선진국 및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허, 저작권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제도는 의약품 접근권 및 지식 접근권과 

충돌해왔다. 그러나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는 지적재산 권리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저작권의 

공정이용이나 특허의 강제실시 제도는 권리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로 취급되어 왔다. 시민사회에

서 정보문화향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이처럼 배타적 권리에 편향된 지적재산권 체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나아가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7호는 저자의 인격적 권리와 지적재산권을 구별하고 있는데, 

저자의 권리의 근거는 인권이고 창작자와 창작물 간의 개인적인 유대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지

적재산권은 주로 기업의 이익과 투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보문화향

유권에 대한 반대 논리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향'한다는 것인데, 이는 인권보다는 

기업의 이익에 중심을 둔 논거일 뿐이다. 

- 따라서 헌법 개정안에 정보문화향유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보문화향유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권 조약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

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으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

4) 인공지능 기술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정보기본권 논의의 필요성

- 지난 2025년 11월 11일 토론회에서 여러 패널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정보기본권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AI 기술 발전으로 채용, 보건의료, 사회복지, 경찰사법 등 개인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결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불평등한 현실의 데이터로 학습한 AI 시스템은 개인에 대해 편향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결정의 대상인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AI 시스템의 기술적 특성상 어떠한 결정이나 판단의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

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AI 시스템 또는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영향받는 자'의 설명요구권, 이의

제기권, 사람의 개입 요구권 등이 중요한 권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5) 디지털정의네트워크. 2018. “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 2018.3.12. 

https://act.jinbo.net/wp/3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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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가 포함(제4조 제6호, 제37조의2)되었고,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도 

선언적이나마 기본원칙에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

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AI 시스템을 비롯한 자동화된 결정에 의해 개인이 차별받

거나, 자신도 모르게 중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등의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고

리즘 투명성이나 설명요구권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해외에서도 브라질에서 'AI 알고리즘 투명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헌법개정안이 2023

년 발의되었다. 스페인 대법원은 2025년 9월 시민단체 Civio가 7년간 싸워온 소송에서 정부의 

복지 급여 판단 알고리즘 BOSCO의 소스코드 공개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리며, "알고리즘 투명성

은 민주주의의 요구에서 도출되고 민주국가와 불가분하게 연결된 헌법적 권리다.", "자동화된 결

정이 시민 권리의 인정이나 거부를 결정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구성과 사용은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며 투명성을 요구한다."라며 투명성이 헌법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 물론 AI 시스템의 투명성을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민간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는지, 헌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투명성

인지, 설명요구권인지, 또는 설명요구권만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권리까

지 포함할 것인지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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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본권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와 개헌

김종원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최근 들어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문명과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

로 바꾸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난한 역사 발전을 통해 성취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디지털 사회에 맞게 보다 확장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디지털 기본권을 헌법에 온전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축적되어온 과정과 다른 나라들

의 사례들에 대하여 홍선기 교수님의 발제문에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지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시대 

규정을 논의하는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당시는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고 닷컴버블로 불리는 시기에 수많은 IT 기업들이 창업되면서 정보화 혁명

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검색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탈에서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비즈니스 

어플이 탑재되면서 글로벌 재계 판도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앙화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전통적

인 상거래와 관련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Web2 플랫폼 유튜브에서 검

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사람들이 챗지피티 또는 제미나이에 질문을 합니다. Web3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Web3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융합기술로 중앙화된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를 독점하

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차세대 인터넷

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 인증 기술(NFT)과 전자지갑, 분산신원증명(DID) 등 혁신적 기술이 디지털 

기본권과 분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화된 거대 플랫폼들과 기존 금융질서가 한꺼번에 탈중앙화 분산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

입니다. 디지털 기본권의 강화와 기술혁신이 더욱 심화되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데이터와 자산, 컨텐

츠를 직접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되는 경로

를 따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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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내 대표적인 통신사들과 L 카드회사, 쿠팡 등에서 가입자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해킹되어

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졌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AI의 발전은 정교한 딥페이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디지털 프라이버

시 보호와 디지털 위험 대응 등 포괄적인 법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헌법 개정안에 명

시된 조항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본권 시대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로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술, 신뢰 기술로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디지털 기본권의 핵심은 ‘자기주권신원

(Self-Sovereign Identity)으로 이는 개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하는 디지털 신원 관리 방식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바로 분산신원증명(DID)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DID 기술을 통해 신원 확인 시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출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선구적 사례입니다.

또한 EU의 ’디지털신원지갑(EUDI Wallet)’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시민, 거주자 및 기업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서 벗어나서 각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신원을 

증명하고, 서류를 보관 및 공유하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신원을 직접 관리하는 ‘자기주권 신원화’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정보를 ‘통제받지 않을 권리’라는 소극적 기본권을 넘어, ‘정보를 주도적으로 

행사할 권리’라는 적극적 디지털 기본권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본권이 87년 헌법을 넘어 헌법에 새롭게 명시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기술을 

통한 기본권 보장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DID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표준 인프라로 수용하여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프로토콜에 의한 신뢰’는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권과 지방자치를 

고도화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AI시대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점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갈등 현안

으로 떠올랐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차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티머

스”가 의사보다 수술을 잘하는 시기가 3~4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일론머스크가 주장하고 있습니

다.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세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5~10년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합

니다. 노령화 사회 반려로봇이 가사와 돌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과거 공상영화에 나오는 

만화 같은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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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수년간 논의해 왔던 디지털 기본권을 훨씬 뛰어넘는 철학과 윤리의 문제, 법과 제도, 금융과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의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 및 사회적 규범들도 현실에 조응해서 발전해야 하고, 헌법은 새로운 가치와 규정을 담아

내야 합니다.

헌법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자주 바꾸는 것이 불가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 플랫폼‘ 역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한 Web3 어플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권력을 분산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며 공존을 해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20년간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추진 노력이 있었지만, “개헌은 블랙홀이다”라는 

해괴망측한 구호로 개헌 요구와 논의를 묵살해 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성헌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헌 요구가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습니

다. 지난 12.3 친위 쿠테타에 의한 내란 사태를 겪고 나서 현재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생각을 국민 

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헌법 개정안 논의를 지속해 오면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부의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방자치와 디지털 기본권, 87년 헌법에 담다” 개헌토론회가 개헌의 조속한 추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